
   

녹색성장 세제의 설계와
경제적 효과: 

탄소세 도입을 중심으로

2010. 12

김승래․김지영





서 언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의 증가 추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자체와 에너지 소모가 많은 내

구재나 자본재에 대한 과세 및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와 생산 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축을 적극 유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와 자원위기로 인한 삶의 질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광범위한 영역에서 탄소세, 환경세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기업의 친환경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하

는 등 경제 전반의 친환경 세제개편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이후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축

으로 설정하고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지속적 경제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영역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한 핵심적 정책수

단(policy instruments)으로 세제부문의 역할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

심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위해서는 정책수단별로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종합적인 정책로드맵의 설정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주요 정책수단별로 부작용 및 약점을 최

소화하는 적정한 정책혼합의 모색이 선결과제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기

후변화협약에 관한 논의 및 관련 정책수단의 단편적인 경제적 파급 효

과는 다루고 있으나, 녹색성장을 위한 종합적 정책 차원의 조세․재정

체계 개편의 이론적 근거, 구체적 설계(design) 방안, 그리고 이를 바탕

으로 하는 체계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 대비와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의 동시적 달성을 위한 조세정책(이른바 ‘녹색성장 세제’)의 

종합적 정립 방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 신재생에너지기술 지원, 기타 세제개편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전반적 개편방안에 대한 다양한 이론

적․실증적 분석을 포함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조세체계의 개편 방안의 설계, 경제적 효과 및 비용효율

적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조합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가 향후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인 저탄

소 녹색성장의 종합적 정책 방향 및 관련 세제개편의 구체적 방안 마

련을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김승래 박사, 김지영 박사가 공동으로 작성하였

다. 저자들은 본 연구보고서의 작성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

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중간보고 세미나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서울대 홍종호 교수, 산업연구원 한기주 박사에게 감사하고, 관련 세미

나 및 최종보고 세미나에서 도움을 주신 원내외 동료 박사들께도 감사

를 표한다. 또한 최종단계에서 유익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께

도 함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자료 수집 및 정리 

등에 도움을 준 강미정 전문연구원, 장정순 주임연구행정원에게도 심

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며, 보고서 제작에 애쓰신 본원 출판팀 직원 여

러분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

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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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시사점

최근 녹색성장의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탄소세 도입 

등 각종 에너지 관련 세제개편의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부터 환경친화적인 세제를 마련해 온 주요 선진국과

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나라도 환경세 또는 탄소

세를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

화대책의 재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이러한 녹색성장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조세체

계는 향후 시장기능과 외부성 교정기능에 더욱 충실하도록 중장기

적 세제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세제개편 방향은 에너지세

제의 각종 부정적 외부성(externality)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

원별로 세율에 환경오염․온실가스 배출, 혼잡, 에너지 안보 등 제

반 사회적 비용을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야 한

다. 이러한 과정에서 탄소세 도입은 특히 녹색성장 지원을 위하여 

피구비안적(Pigouvian) 환경 외부성의 내부화와 동시에 미래의 지

속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충 및 신규고용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론적으로 녹색성장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가장 비용효율적인 

수단으로 기업 및 소비자의 경제행위와 관련된 규제와 지원의 적정

한 조합(two-part instruments)의  개발 및 운용이 핵심 관건이다. 

그리고 국내 온실가스 관리는 원칙적으로 ‘지원형 규제방식

(penalty with incentives)'으로 탄소세 도입이나 탄소비례 친환경

세제 강화를 기본으로 하되, 녹색기술․산업의 초기 육성을 촉진하

고 기업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나 배출권거래제의 기반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및 펀드 조성, 그리고 기타 관련 세

제 및 금융상 지원을 모두 병행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개편의 필요성 증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기존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에너지 관

련 개별소비세는 점진적으로 환경세적 기능을 강화하고, 에너지 전

반에 걸쳐 상대적 에너지세율 구조를 환경피해의 대기오염, 교통혼

잡, 안보비용, 기후변화 등 각종 사회적 비용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

편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

용은 기존 에너지세제를 강화하거나 별도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여기서 기존의 에너지세제와는 별도로 “명시적

인" 탄소세 도입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가격체계에 반영

하기 위하여 기존 조세체계와는 별도로 탄소세와 같이 명시적으로 

신규 세목을 신설할 경우, 기존 과세베이스의 조정 없이 별도로 에

너지원별 탄소배출량에 따라 충실하게 과세할 수 있다. 즉, 신규 세

목을 신설할 경우는 기존 조세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과세표준을 달

리 설정할 수 있다. 특히 별도의 탄소세 신설은 초기 도입 이후 탄

소저감을 위한 정책목표 변화 및 달성 여부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

율체계의 조정 및 정비가 용이하다. 탄소저감을 위한 조세부과의 

가격신호기능을 부각시키기 위해 신규 세목(탄소세)으로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며, 그렇지 않다면 기타 요인에 의한 기존 에너

지세제의 세율조정에 의해 탄소세 부과의 본래 취지가 상쇄되어 버

릴 수 있다. 

기존의 에너지세제와는 별도로 신규 세목을 신설하여 부과할 경

우 징수된 신규 세수를 탄소저감사업에 특정하여 세수의 효율적 운



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 방식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과 기후변

화협약의 대비라는 세목의 도입 취지를 특정화하여 부각시킴으로

써 정치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신규 세목을 신설하여 부과할 경우 조세체계가 다소 복잡해

질 수 있으므로 이는 세제의 단순화 측면에서 약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세제는 그동안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목적세 중

심으로 운용되어 온 경향이 있으나, 최근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기존의 각종 목적세의 정비가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적 

성격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탄소세를 신설하는 것

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유럽국가들은 탄소세 도입 당시 세수 비중에서 소득관련 

세수가 높았던 반면, 우리나라는 이들 유럽국가들과 비교해서 직접

세 비중이 높은 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기준 소득관련 세

수가 총세수 대비 29.5%를 차지하는 반면, 소비세 비중은 32.6%로 

나타나고 있어,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을 단행한 유럽국가들과 비교

해서 간접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직접세의 감세와 함께 환경세 강화를 추진한 일부 유럽국가들의 조

세중립적 세제개편 방식과는 다소 다른 경제적 여건을 감안한다면, 

일단 직접세 인하와는 별도로 신규 환경세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재정지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의 환경세 구체안과 유사하게 기

존의 세제 위에 신규 세목을 도입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8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성장동력 확충을 위

하여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신규 탄소세 도입 시 유럽의 조세중립적 차원의 직접세에 

대한 더 이상의 추가적 인하는 다소 점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일부 유럽국가들은 직접세 인하 및 탄소세 강화라

는 조세전반적 세제개편을 추진한 반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 

대비 탄소세 도입은 직접세 인하와 별도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책

에 연관되어 추진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와 같이 에너지원별 단위당 CO2 배출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탄소세의 형태로 가격체계에 반영하고 탄소배출 억제 및 녹색성장 

투자의 재원 마련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에너지세제의 광범위한 개

편을 추진해야 한다.  탄소세 도입에 따른 추가적 세수의 활용은 현

실적으로 법인세나 소득세 등 기타세제의 개편 여건, 특정 산업 및 

녹색기술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각종 재원조달의 소요 계획을 종

합적으로 감안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적정한 조합으로 조화시킬 필

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 탄소세 도입이나 기존 세제의 환경세적 기

능 강화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신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효율 기

술 및 환경산업 육성 등 기후변화대책의 재원(재정지원, 세제 인센

티브) 대책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환경세 강화에 따라 기존의 에너지다소비 국가전략 수출업종의 국

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법인세나 고용지원 부담 완화 등의 각종 세

제지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 외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하여 직접

보조 등 재정지출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탄

소세나 에너지세의 근본적 강화는 일반 개인소득세, 법인세, 사회보

장기여금 등 기존 소득관련 세부담의 완화와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출권거래제 등과의 정책 조화

탄소세가 오염저감을 위한 여타 경제적 수단들과 비교하여 현실

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여러 가지 정책 여건이나 경쟁적 요인에 



의존한다.  경제적 효율비용, 행정비용, 정보나 불확실성, 정치적․

도덕적 요인, 사회적 형평성 및 재분배효과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오염저감을 위한 특정의 정책수단이 가지는 장

단점이 여타 수단에 비하여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탄소

세와 배출권경매 방식(auctioned permit)은 정부의 세수확보 측면

에서는 기타 경제적 수단들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으며, 이러한 환

경세수로 확보된 재원은 기타 감세재원, 정부이전지출, 공공투자 등 

다양한 정부 재정지출 용도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토의정서는 가입국들이 감축해야 할 정량적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경제학자들은 배출

권거래제의 경우 대체로 제도 설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경우 다양

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거래비용이 높고  탄소감축 비

용에 수반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효과에 의문을 제

기함과 동시에 탄소세의 활용을 촉구해 왔다. 탄소세는 그 적용대

상이 광범위하고 행정비용이 적으며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탄소세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탄소의 함량에 따라 화석

연료의 가격에 부가되는 부과금이므로, 오염물질 배출의 단위당 환

경피해비용에 따라 부과될 수 있다.  탄소세 부과의 장점은 시장기

능을 이용하여 총저감비용을 최소화하고 오염 저감의 지속적인 경

제적 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수의 원천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탄소세 부과는 오염의 원인자에게 기술진보 유인을 제공

하며, 이러한 기술진보는 오염 저감비용을 시간에 따라 더욱 절약

할 수 있게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탄소세의 이행을 위해서는 감축목표, 구체적 세

율 결정, 기타 수단과의 연계, 불확실성 및 정보의 문제, 소득재분배, 

국제경쟁력 보완, 정책의 정치적 수용성 제고 등 해결해야 할 문제



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전통적인 

직접규제 방식보다는 최근 OECD의 주요 선진국에서 성공사례를 

보이고 있는 탄소세제에 대하여 더욱 주목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도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국제적 대세이므

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경우에서처럼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점진적으로 적절히 혼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온실가스 정책

수단의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낮은 세율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탄소세를 도입하고,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초기에는 대체로 무상배분)를 병행할 필요

가 있다. 즉, 경제전반에 걸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탄소세 강화를 

추진하되, 이 경우 에너지다소비 산업부문, 발전부문 등 특정 부문

에 대해서는 탄소총량 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와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업종별로 환경관리 정책목표

에 따라 총량탄소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나 각종 배출 및 효율 

기준 강화와 같은 비세제적인 정책수단을 조세체계의 개편과 병행 

내지 병합해야 한다. 가령 비세제적 요소인 목표관리제(자발적 협

약)나 기타 저감목표의 이행 실적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 인센티브

로서 탄소세나 기존 에너지세의 세부담 경감조치를 적극 병행할 필

요가 있다. 

현재 추진중인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 실시 계획과 함께 기

타 경제 전반에 걸친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 강화를 병행하는 

것은 제도 간 시너지효과를 통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적 

실효성을 본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 가령 영국 등 해외사례와 같이 

기간산업인 철강, 금속소재, 석유화학, 비철금속, 자동차․조선, 전

기전자 등 산업계 업종별 목표관리제(자발적 협약)의 이행 실적

(CDM, 공정효율화, 기타 감축․적응 노력)을 환경세 도입 및 강화

시의 각종 세제 혜택이나 경감조치와 적극 연계하여 정책 간 시너

지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수요부문을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그룹(산업ㆍ

발전부문 vs. 수송ㆍ가정ㆍ상업 및 기타 하류부문)으로 나누어 차

별적인 정책포트폴리오 믹스(policy portfolio mix)를 시행할 필요

가 있다. 산업 및 발전 부문에서는 탄소저감형 생산구조의 촉진하

기 위하여 탄소세 도입과 더불어 국내 배출권 할당제 및 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기타 에너지효율개선, 오염저감 및 

친환경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의 적정한 조합을 고려해야 한

다. 그리고 수송부문, 가정상업, 기타 하류부문에서는 기본적으로 

탄소세 도입 또는 탄소 비례 에너지세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초기에는 대체로 무상할당)와 에너지세제 강화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하여 관련 수단들을 적절하게 혼합하는 방향으로 병행 추진이 필

요하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는 주로 산

업․발전 부문(특정 규모 이상), 에너지세제 강화는 수송, 가정․상

업 부문에서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법 입법 완료 및 제도 인프라 구축 및 시행(유무상 할당비율․업체

별 할당량 설정 등)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

로, 배출권거래제 시행 후에 에너지세제를 강화할 경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세율을 보다 크게 인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

생한다. 따라서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 강화와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기본적으로 병행하여 추진하되, 향후에 배출권거래제가 무

상배분에서 유상배분(경매)으로 이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기업의 

추가부담을 평가하여 세제지원이나 탄소세 면세 등 추가적 보완기

능을 마련함이 요구된다.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아직까지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EU 

ETS)의 중복 적용 방지를 위한 뚜렷한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

으며,  다만 일부 국가에서 에너지다소비 기업의 국제 경쟁력 보전

을 위해 목표관리제(VA, NA)와 연계하여 에너지효율 개선 또는 



수송․가정상업 및 기타 하류부문 산업 및 전력부문 

- 탄소세 도입 

- 친환경 에너지세제 강화 

- 탄소세 도입 (유상배분 부문은 면제)

- 국내 배출권거래제(초기는 대체로 무상배

분), 목표관리제(NA), CDM 및 에너지

효율개선 프로그램 등 병행

- 목표관리제 등 감축 성과에 따른 세부담 

경감조치

- 친환경 녹색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부문별 정책 혼합>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할 경우 탄소세를 부분적으로 감면․환급 조

치하고 있다(가령 영국의 경우 최대 80%까지 기후변화세 감면).

  주: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으로 첫 번째 그룹인 수송부문(19.7%), 가정상업 

등 기타 (14.2%)가 약 35% 정도, 두 번째 그룹인 산업부문(31.5%), 발전부

문(34.6%)이 65%가량이며, 최근 수송 및 기타 부문의 증가율이 특히 높음

탄소세 도입 등 친환경 세제개편의 설계와 고려 요소 

기존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운수업계

에 세액인상분을 전액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지급액 증가로 세수효

과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증

가된 세수의 상당 부분이 목적세인 교통세여서 세수를 온실가스를 

줄이는 녹색산업 등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는 제약이 따

른다. 그러므로 탄소세를 별도로 도입하되, 세수를 일반회계에 전입

하여 녹색산업 지원, 환경개선 및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한 광범위

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저탄소 녹색성

장을 위한 현행 에너지세제의 개편은 세수효과, 세수 활용 및 명분 

확보 측면에서 탄소세(환경세)라는 신규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 바

람직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2020년 자

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향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지원재



원 마련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탄소세 도입을 조기 추진하는 

방안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물론 탄소세 부과 등 에너지세제의 

강화만으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으나,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고 다른 감축수단과 병행할 경우 그 가능

성은 커지게 된다. 이러한 에너지세제의 강화 과정은 가격신호

(price signal) 기능을 통한 에너지절약으로 온실가스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친환경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간접적

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탄소세 도입 등 미래의 우리나라 에너지세제의 개선 요인

들을 가상적으로 5가지의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산업경쟁력 및 소

득분배에 미치는 일차적인 파급효과와 비용부담을 알아보면 다음

과 같다.

탄소세 등 각종 에너지 세제개편이 한국경제의 업종별 가격경쟁

력 변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면 모든 시나리오에 걸쳐 철

강 및 금속제품, 운수보관, 비금속광물제품(시멘트), 석유화학, 비철

금속, 수송기계(자동차 및 조선), 펄프지류 등 매출액 대비 에너지

원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다소비업종의 원가경쟁력이 

기타 업종들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따라서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방지하

기 위하여 에너지세제를 강화할 경우 법인세나 투자세액공제 등 기

타 세부담 완화조치를 기업의 친환경투자 강화나 고용 강화와 조건

부로 적극 연계하거나, 아니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목표관리제 준수, 에너지효율 향상 프로그램 이행 노력과 병

행하여 관련 세부담 경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탄소

세 도입이나 기존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적 기능 강화에 따른 추가적 

세수의 활용은 산업부문의 각종 기후변화 대책의 미래 에너지 및 환

경관련 저감․적응 사업 및 R&D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기타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산업계의 법인세



나 고용지원 부담 완화에도 사용 가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수, 주요 상품가격, 물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득계층의 

10분위별로 세부담 변화에 미치는 일반균형적 파급효과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수가 CO2 배출의 사회적비용 규모의 탄소

세 신규 도입의 경우는 9.1조원, 기존 에너지과세의 OECD 평균세

율 수준 고려의 경우는 9.2조원, 2차 에너지세제개편 이후의 기존 

에너지과세의 물가연동 추가 고려의 경우는 1,6조원, 기존 에너지과

세의 미반영 사회적 종합비용의 추가 고려의 경우는 10.6조원, 그리

고 이상의 요소를 모두 고려할 경우는 30.7조원의 세수증대가 예상

된다. 

또한, 탄소세 도입 등 각종 에너지과세의 강화는 물가에 대한 부

담으로 작용하여  시나리오별로 0.13~1.32% 증가하며, 또한 탄소

세 도입 또는 기존 에너지세제 강화로 소득계층별로 추가부담이 예

상된다. 여기서 추가부담은 소득계층별로 대표 가계의 에너지소비 

직접부담액과 비에너지상품 가격 상승에 따른 간접부담액을 모두 

합계한 총부담액을 의미한다. 가령 이에 따르면 탄소세 도입의 경

우 2007년 연평균 기준으로 소득1분위는 15만 9천원, 소득10분위는 

59만 9천원, 그리고 가계전체 평균은 33만 9천원 정도의 추가부담

이 발생하며, 이러한 소비자의 세부담 변화의 귀착효과를 소득분포

에 관한 불평등계수인 Gini계수로 평가해보면 그 크기는 세전 

0.3408에서 세후 0.3421로 약 0.383% 정도로 다소나마 악화된다. 그 

외 각종 에너지세제 강화의 요인들은 Gini계수를 0.156~0.592% 정

도 높이게 되어 소득분배를 다소 악화시키게 된다. 

그러나 에너지세제 개편에서 소득분위별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

는 에너지총소비, 석탄제품, 가스, 전기의 소비 비중과는 달리, 수송

연료인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 비중의 경우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오히려 크게 높아지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탄소

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의 강화에 따른 역진성을 다소나마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 강화에 따라 소득 역진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다소 제한

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보전이나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세출 측면에서 에너지복지 등 기초에너지사용권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예산운용과의 연계가 분배적 형평성 고려 측

면에서 더욱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탄소세 도입 등 에너

지세제의 강화는 약간 역진적이나, 관련 세수의 일부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지출 증가나 세금감면 등에 효과적으로 사

용될 경우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상당부분 완화가 가

능함을 암시한다. 

한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세 부과 수준의 경우 CO2 배출

의 사회적 비용을 감한한 이상적인(ideal) 시나리오가 단기적으로 

미치는 취약계층 및 산업계에 미치는 부담과 현실적인 정책수용성

을 감안하여, 도입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세율로 시작

하는 수준(가령, 세수 1조원 규모)의 시나리오의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제경쟁력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부담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낮은 세율의 탄소세 도입은 아무런 소득보전이 없을 경우라고 할지

라도 2007년 연평균 기준으로 소득1분위는 1만 9천원, 소득2분위는 

2만 3천원, 소득5분위는 3만 6천원, 소득9분위는 5만 2천원, 소득10

분위는 7만 1천원, 그리고 가계 전체 평균은 3만 9천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여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탄소세의 

귀착효과를 소득분포에 관한 불평등계수인 Gini계수로 평가해보면 

세전 0.3408에서 세후 0.3410로 0.040% 정도 변화하여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 강화에 따른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

는 에너지 바우처제도(서비스 이용권), 생계형 사업자 유가보조금, 

기타 각종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



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보완하는 방안의 중요성이 크다. 징수된 

에너지세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출부문의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세율감면보다 소득재분배 기능 향상을 위해

서 더욱 비용효과적이다. OECD나 EU Directive 등에 따르면 환경

관련 세제의 강화에 따라 생필품적 성격이 강한 에너지소비에 대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에너지 비용 등에 대한 ‘조세지출(사전

적 세금 감면)'보다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개념에 근거하여 ‘재

정지출(사후적 재정지원 및 직접 보조)'의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탄소세 도입이나 기존 에너지세제를 강화할 경우, 단기적으

로 국제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는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 지원을 위

한 관련 조치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에 따라 특히 에너지다소비업종의 녹색화 및 관련 R&D 및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가령 탄소세 도입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에너지다소비형 수출주

력업종에 집중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기

존의 세부담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세부담에 대한 조세환

급(tax rebate)은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비용에 대한 보상을 위한 

직접적 지출보조의 형태로, 조세감면은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기업의 기타 요소비용(법인세,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 건강보험, 

퇴직비용 등)을 경감하여 보상하는 방안이 있다. 다만 이러한 보완

조치는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폐지하여 기업으로 하여

금 추가적인 경쟁력 확보 노력을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 강화에 따른 추가 세수는 

일반회계에 전입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 부분은 지방재정(지방

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이양하고, 대부분은 미래의 기업경

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성장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 등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기타 녹색기술 관련 부품소재 관세율 인하와 녹색설비 투자에 대

한 법인과세 혜택, 그리고 에너지다소비 참여기업(대기업)이 중소

기업의 에너지효율 개선이나 온실가스 저감에 투자 및 기술이전 협

력하여 발생하는 에너지 절약량에 대한 감축량 상쇄프로그램을 강

구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미래의 에너지세제 강화요인에 따른 에너지 세제개편은 시나리

오별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존재한다. 무릇 에너지세제개편은 에너

지 관련 제반 사회적 비용의 반영이나 비효율의 제거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는 대내외적인 여건, 산업

경쟁력, 서민부담 및 종전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가령 단기적 경제충격 완화와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탄소세 도

입 단계에서 저세율 시나리오의 경우는 별도의 보완조치(offsets 

programme)가 없더라도 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소득분배 악화효과

는 각각 0.12% 및 0.04%로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

세율 구조로 인하여 도입단계에서 특정부문․연료에 대한 경감조

치의 필요성은 미약하다. 그러나 낮은 세율로 인하여 오염저감을 

위한 직접적 가격효과가 미약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확

보세수의 활용을 저감기술 투자재원으로 집중하여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개편은 향후 친환경세제 강화 

방안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여 기업과 가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이에 대한 대국민 설득 및 홍보를 강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환경적 관점에서 에너지세제를 강화할 

경우 이해관계자, 산업계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수적이다. 친환경 에너지세제 강화의 당위

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탄소세 도

입이나 에너지세제 강화로 증가되는 세수를 취약계층 보호 및 산업



계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 국민 및 

기업들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탄소세 정책조합의 중장기 경제적 효과

탄소세의 경제적 부담은 탄소세가 기타 재정수단과 어떠한 정책

조합(policy mix)으로 추진되느냐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중장기 효

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다수의 문헌이나 외국 사례에서도 탄소

세 도입 및 강화가 기타 보완적 조세정책과 함께 효과적으로 운용

되는 경우 소비, 투자, 고용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부정적이 아니며 특정한 경우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동태적 연산일반균형 분석을 이용하여 

탄소세 도입과 관련된 5가지 보완정책(offsets programme) 조합의 

시나리오별로 소비, 투자, 노동공급, 자본축적, 물가, GDP, 단기효

용 등에 미치는 2013～2058년까지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탄소세 도입은 모든 시나리오에 걸쳐 정책조합 차이에 따라 다양

한 거시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이전지출확대」시나리오와 

비교하여 기타 시나리오들에서의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등 기존의 

왜곡적 조세를 줄이는 경우가 대체로 소비 증대, 투자 활성화, 고용 

확대, 물가안정 및 단기효용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소득세 완화」시나리오는 소비증대와 고용 확대에 상대적으로 

효과가 크며,「법인세 완화」시나리오와「법인세 완화 및 신재생

에너지투자지원」시나리오는 투자 활성화 및 자본축적 증진에 효

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소비

세 완화」시나리오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탄소세 정책조합의 시나리오별로 GDP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



면,「법인세 완화」시나리오,「법인세 완화 및 신재생에너지투자지

원」시나리오,「소득세 완화」시나리오가 기타 시나리오들과 비교

하여 대체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탄소세 정책이 탄소배출

량 저감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나나,「법인세 완화 

및 신재생에너지투자지원」시나리오가 전력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더욱 촉진하여 기타 시나리오들에 비해서 다소 효과적

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모형에서 소비자의 매시점별 효용수준의 정도를 의미하는 

단기효용(여가지출을 포함하는 현재소비)은「법인세 완화」시나

리오와「법인세 완화 및 신재생에너지투자지원」시나리오가 기타 

시나리오들과 비교할 때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모형의 분석기간에 걸쳐 평가한 생애효용(lifetime utility)은 기준

시나리오에 비하여「법인세 완화」시나리오는 0.219%,「법인세 완

화 및 신재생에너지투자지원」시나리오는 0.185%,「소득세 완화」

시나리오는 0.17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소비세 완

화」시나리오는 -0.118%,「이전지출확대」시나리오는  -0.462%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탄소세 도입 및 강화를 중장기적으로 

“법인세 완화”나 “신재생에너지투자지원”과 병행할 경우 적어도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경제주

체의 생애효용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탄소세 도입과 이전지출의 전반적 확대는 예상한 바와 같

이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탄소세 도

입이나 에너지세제 강화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일부 소득 역진성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적절한 직접지원 대책(이전지출 확

대 등)도 함께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시한(2020년)이 10년밖에 남지 

않아 구체적인 감축수단을 조기에 실행할 필요가 있다. 저탄소 사

회를 위한 경제체질 강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조기에 탄소세 

도입과 관련 조세정책의 정책조합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중장기

적으로 국민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국가경제의 에너지효율성을 제고하고 친환경기술 개발․보

급을 촉진하여, 급팽창하고 있는 녹색시장의 수출전략화 및 선점에 

기여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후생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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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 경제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의 광역화, 자원 부족 등 범세계

적인 환경 및 자원위기로 삶의 질 훼손이 심화되고 경제활동도 이러한 

근본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선

진국에서는 이미 광범위한 영역에서 탄소세, 환경세 등을 도입하고 있

으며, 기업의 친환경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각종 

친환경적 세세개편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이후 ‘저탄소 녹색성장(low-carbon, green 

growth)’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설정하고 향후 온실가스와 환

경오염을 줄이면서 경제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영역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을 위한 핵심적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으로 세제부문의 역할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09년에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2020년 배

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0% 감축으로 확정하여 발

표함에 따라, 부문별로 구체적 정책수단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저감수단 및 관련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세

계시장이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는 현실에서 친환경적 세제개편(환경

세, 환경친화보조금 등)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위해서는 정책수단별 장단점을 파

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종합적인 정책로드맵의 설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주요 정책수단별로 부작용 및 약점을 최소화

하는 적정한 정책혼합의 문제 해결이 선결과제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논의 및 관련 수단의 단편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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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루고 있으나, 녹색성장을 위한 종합적 정책 차원의 조세․재정체

계 개편의 이론적 근거, 구체적 설계(design) 방안, 그리고 이를 바탕으

로 하는 체계적인 경제적 효과 분석은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 대비와 미래 성장동력 확

충의 동시적 달성을 위한 조세정책, 이른바 녹색성장 세제(tax system 

for green growth)의 종합적 정립 방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세 도입, 신재생에너지지원, 기타 세제개편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우리나라 조세체계 전반(조세 및 인센티브 포함)

의 개편방안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

하여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환경친화적 

개편 방안의 설계, 경제적 효과 및 비용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조합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본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세제의 적정화를 위한 조세․재정 원칙(fiscal rule)

을 도출한다. 제Ⅲ장은 탄소세 도입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각종 세제

개편의 현황, 해외사례 및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분석한다. 이

어 제Ⅳ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 도입 및 

개편 방식 등의 구체적 설계 및 고려 요소를 모색한다. 제V장은 우리

나라의 과거 에너지 소비구조 및 생산기술의 특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Ⅵ장은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 에너지세제개편, 녹색투자(신재생

에너지) 지원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종합적 정책 방안

의 설계와 관련하여, 그 장단점 및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일반균형모

형을 통하여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Ⅶ장은 결론 및 정책시사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 및 실증모형 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종합적 정책 방향 및 관련 

세제개편의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Ⅱ. 녹색성장의 조세․재정 원칙

최근 정부는 향후 국정과제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온실가

스 중기 감축목표를 2020년 기준전망치(BAU) 대비 30% 감축목표를 

공표하면서, 전력, 산업, 수송, 가정ㆍ상업 등 경제부문별로 탄소감축 

목표치를 설정하고 부문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

다1).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경제 전반의 저탄소 소비ㆍ생산 패턴을 촉

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세제 및 재정지원 등 녹색 재정개혁(green fiscal reform)의 종

합적 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조세정책의 효율적 운용은 향

후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 환경 및 무역규제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경제체질을 저탄소․고효율의 산업구조 및 소비패턴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외부 충격에 대한 국가경제적 취약성을 완

화할 수 있다. 더욱이 효율적인 규제와 지원의 정책 조합은 기후친화

형 환경 및 에너지부문의 신기술을 미래의 신성장동력 및 경제발전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녹색경쟁 시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향후 

경제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먼저 이러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정책대응에 대한 이론적 기초는 

1) 기후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 2007)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

로 추가적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노력이 없다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

출량은 2000년 대비 2030년까지 25～9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

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평균온도를 2°C 이내로 유

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평균 GDP의 

0.6%의 감축비용이,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GDP의 1.2%의 경제적 비

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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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o(1990)와 Bovenberg and Smulders(1995, 1996) 모형에 왜곡적 

조세체계 및 녹색투자 재원조달 체계를 동시에 도입하여 확장한 

Fullerton and Kim(2008)의 최근 모형의 도식화를 통해 살펴보면 [그

림 Ⅱ-1]과 같다2). 

여기서 정부는 환경세, 소득세 및 재정지원 등 적정한 정책적 개입

으로 환경 규제와 녹색투자(abatement knowledge) 지원 활성화를 통

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동시에 경제성장을 창출하는 영역을 모색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영역을 창출하여 녹색성장을 달

성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적 동인은 외부불경제의 과세 및 외부경제의 

재정지원을 통한 경제 전반의 광범위한 친환경 가격체계 유도

(greening the tax system)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림 Ⅱ-1] 녹색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체계의 설계 : 

규제(penalty)와 지원(incentive)의 병행

자료: Fullerton and Kim(2008), 김승래(2010)

2) 보다 자세한 모형 구조와 내용은 Fullerton and Kim(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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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인 조세정책 전략을 수립

하고 산업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는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규제와 지원의 적절한 조

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적정 수준의 규제와 지

원의 병행으로 구성되는 정부 개입을 통해 온실가스를 규제하고 동시

에 녹색관련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탄소저감과 신규 녹

색투자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선진국들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무역장벽화하여 무역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발맞

추어 우리나라의 세제는 시장기능과 외부성 교정기능에 충실하도록 관

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향후의 세제개편 방향은 세제의 탄소저

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율에 환경오염․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녹

색기술 파급 등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녹색세제를 통해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

의 규제와 지원의 병행으로 구성되는 정부 개입을 통해 온실가스를 규

제하고 동시에 생산부문의 녹색관련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

로 탄소저감과 신규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녹색성장을 모색해야 할 것

이다. 녹색산업 초기단계에는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크고 자본회수기

간이 길어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

라 녹색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되도록 녹색금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즉, 우리나라의 산업부문에서 녹색투자 촉

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개발 및 재정지원 확대, 그리고 녹색금융 등 

자금유입 시스템 구축 및 실행을 위한 세부적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미래성장 전략인 ‘녹색성장(green growth)’의 

구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적정한 세제개편의 중요성은 매우 커지

고 있다. 물론 1980년대부터 환경친화적 세제를 마련해 온 선진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

되면 그만큼 환경세로써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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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향후 기존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기존의 목적세를 

폐지 내지 정비해나가면서 동시에, 환경세 또는 탄소세(가칭)를 이용

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대책의 재

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환경보호 등 

외부성의 내부화에 있으나,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세원 확보를 통한 

재원조달 및 특정한 정책적 측면에 대한 고려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가진다. 즉, 기타 감세 재원, 정부이전지출, 공공투자 등 정책의 우선순

위에 따른 세수의 활용방식에 따라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효과는 다

양하게 나타난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정책목표의 우선순위의 

조합에 따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세율 및 정부지출의 구성도 변화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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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범주 대상 및 내용 예시

(i) 환경유해 조세지원 

     및 보조금 철폐 

 - 환경에 유해한 조세지원 및 보조금은 광범위하

게 정의될 수 있는데, OECD 국가에서 농업, 에

너지, 전력, 도로운송, 물 공급, 산업 및 농업용

수, 수산업 등 분야에서 자원 낭비와 비효율을 

유발(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고 수요관리효과

를 상쇄) 

 - 석탄, 특정용도 석유류, 전력, 물, 비료, 폐기물, 

농업투입물, 일부 오염산업, 수송, 수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및 보조금 폐지   

(ii) 신규 환경세 도입
 -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탄소세 도입, 탄소저감형 

에너지관련 세제 등 

(iii) 기존 환경세제 강화

    및 세입비중 조정 

 - 배출부과금(수질, 대기), 환경 및 수질개선 부담

금, 교통세, 유류특소세, 석유류 수입/판매부과

금, 자동차관련 세제, 석탄판매부과금, 광물수입

/판매부과금,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과밀

부담금, 물이용부담금, 환경오염방지사업 부담

금, 쓰레기종량제, 폐기물 예치금/부담금/수수

료, 유독물질 부담금, 항공기소음부담금, 자원채

취 사용료, 농지 및 산림 조성비,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등의 합리화를 일반세제 개편과 적

극 연계  

(iv) 환경관련 정부지출

    및 투자 확대

 - 에너지절약형 산업, 친환경 제품 및 청정기술

(R&D), 환경보전 산업,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산

업, 수소에너지 보급 등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 

인력 및 자본투자 촉진, 가속감가상각 적용  

<표 Ⅱ-1> 녹색성장 세제의 주요 방향 : 예시

1. 녹색성장 세제의 개념과 범위

가. 녹색성장 세제의 개념

‘녹색세제(green taxes)’란 에너지제품, 자동차, 쓰레기, 배출가스, 

천연자원 등 환경관련 경제행위에 강제적이고 대가성 없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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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녹색성장 세제’는 친환경세제로서 이러한 녹색세제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조세를 부과하고, 친환경적인 

세원에는 조세를 경감(지원)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더욱 포

괄적 범위의 조세제도를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용량에 대한 압력이 심각하게 증대되고 있는 현

실에서 녹색세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 대안의 

마련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부분균형모형

에서 녹색세제는 Pigou(1947)의 오염배출 단위당 사회적 한계피해비용

(marginal environmental damage, 

)의 부정적 외부성(externality)

을 단순히 내부화하는 수준(피구비안 수준)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전반적 조세체계에서 기존 조세의 왜곡(prior 

tax distortions)이 없는 이상적인 최선(first-best)의 상황을 전제로 하

며, 현실적으로는 기존의 조세체계 개편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다. 가령, 일부 국가들은 [그림 Ⅱ-2]에서와 같이 e점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인 f

점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소득관련 과세 을 완화하고 환경관련 과세 


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경제주체의 

행위를 환경친화적․에너지절약적 방향으로 이행을 유도하고 고용, 투

자 등 기타 일반 경제부문의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해 나가는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수단이다. 

특히 최근 EU국가들에서 실시되어 온 노동관련 과세에서 환경관련 

과세로 세부담을 이동시키는 전형적인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방안

은 환경에 유해한 경제행위를 줄이고 일반경제 부문의 효율화를 동시

에 고려하는 세제개편으로, 국가적 입장에서 본다면 전반적(overall) 

세부담의 변화는 없다. 이러한 전형적인 환경관련 세제의 개편 방식과 

관련하여 1990년대 초반 이래 쟁점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는 소위 

환경관련세의 환경개선과 고용창출 등 이중배당가설(double dividend 

hypothesis)이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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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녹색성장 세제개편의 예시

(a)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3) 환경세와 이중배당가설에 대한 논의는 Pearce(1991),Bovenberg and de 

Mooij(1994), Goulder(1995) 등에 의하여 본격화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

한 종합․정리는 제Ⅳ장 참조.

녹색투자

(b) 녹색투자의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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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환경 관련 재정지원 등 적정한 정책적 개입으로 녹색투

자(abatement knowledge) 활성화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경

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영역, 이른바 ‘녹색성장’을 모색할 수 있

다. 이를 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요소는 과세 및 재정지원을 통

한 조세체계의 적정 개편으로 경제 전반의 광범위한 친환경 가격체계 

구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조세정책의 기본 틀은 친환경세제 운용에 있어 ‘규제

(penalty)’와 ‘지원(incentive)’이라는 두 가지 정책요소의 적절한 병행

으로 구성된다. 즉,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과세 

강화로 소비․생산패턴 및 의식주 전환과 동시에, 신성장동력으로 재

정지원을 통하여 생산설비, 교통, 건축, 국토 등 각종 녹색자본의 축적 

지원 및 산업 육성을 통하여, 환경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4). 

나. 녹색성장 세제의 범위와 종류

우리나라 현행 조세체계에 있어 이러한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적 

정책 개편의 구체적 대상 및 예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기존 에너지세제는 환경세적 기능이 미비한 상황

이어서 환경친화적․기후친화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 에너지원별 단위당 CO2 배출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탄소세의 형

태로 가격체계에 반영하여, 탄소배출 억제와 녹색성장 투자재원 마련 

4) 이론적으로 이러한 틀의 전자는 환경오염에 따른 부정적(-) 외부불경제

(external diseconomy)의 Pigou적 조세를 통한 내부화를, 그리고 후자는 

기술개발과 파급에 따른 긍정적(+) 외부경제(external economy)의  보

조금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내부화를 위한 정부의 개입을 의미

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론적 내용은 Fullerton and Kim(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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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에너지세제의 광범위한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환경세 부과를 통한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및 관련 녹색재정의 

추진은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경제 전

반적으로 비용효율적(cost-efficient)인 정책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에너지관련 세제 이외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술개발 및 산업육

성을 위한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지원 강화 등의 조치가 있다. 가령 한

시적으로 그린카 등 에너지효율적 차량에 취ㆍ등록세 감면이나 면세ㆍ

보조금 등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나아가 외부비용(혼잡비용, 도

로파손 등)을 자동차 소비행위에 보다 엄격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장기

적으로 비승용차 부문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과세방법의 다양화를 

고려하며, 근본적으로 자동차관련 세제를 현행 배기량이 아닌 CO2 배

출량 등급 및 연비 등에 기초하여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친환경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입관세의 경감 조치나 친환경건

물(그린홈, 그린빌딩 등)이나 자산에 대한 취․등록세 및 보유세를 감

면하고, 에너지절약, 청정생산시설․환경보전설비,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R&D 등의 세액공제 강화를 통하여 친환경 정책수단으로 활용가능

하다.

그리고 환경관련 부담금의 구조는 원래의 원인자(또는 수익자) 부

담원칙에 충실하게 조정하며,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화석연료보

조금)이나 면제조항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기타 전기 및 가스시장 

등 가격규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개인소득세나 기업관련세 등 직접세 분야에서 친환경 소비자

의 소득창출 행위, 친환경 기업의 오염저감 활동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나 세율경감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반대로 환경부담 행위

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친환경적 가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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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표 대상 및 내용 예시 비고

간접세
(green 

consumption 
tax)

개별
소비

○ 에너지: 에너지세/탄소세, 기타 물품세, 유황
세, 질소세

○ 자동차: 유연/무연세, 판매세, 취등록세, 도로
세, 탄소세, 연비세,  휘발유/경유세(품질차별)

○ 주택, 건물: 환경등급, 에너지효율, 탄소배출량 
등에 따라 판매세, 취득세, 등록세 차등

○ 물, 전기: 물이용부담금, 하수징수금, 배수, 축
산배수, 전기소비

○ 폐기물: 도시쓰레기, 유해폐기물, 폐기물 처리, 
매립, 소각

○ 수송:  교통유발부담, 항공기소음, 혼잡통행료
○ 농업 및 수산업 자재: 비료, 농업용수, 농업/수

산업 투입물, 농지 및 산림조성
○ 기타
   - 녹색금융상품 세제 차등
   -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과밀부담금 
   - 기타 환경관련 보조금, 부담금/부과금 등

규제

일반
소비

○ 녹색VAT: 환경마크, GR마크 등 부가가치세 
감면

○ 녹색관세: 친환경 제품 및 소재 관세 감면
지원

재산
보유

○ 자동차 및 재산 보유: 그린카, 그린홈, 그린빌
딩, 그린오피스 등 자동차세 또는 재산세 감면  

지원

직접세
(green-tested 
income tax 

credit; GITC)

개인
소득

○ 소득/세액공제 
  - 에코라벨링(탄소발자국, 탄소마일리지, 탄소

cashbag, 녹색구매실적, 에너지절약 등) 등 
친환경소비의 소득공제  

  - 사회부담 소비(차량/건물소유, 근무비용, 주차 
등)의 과세소득 포함

  - 녹색펀드(주식, 채권 등) 및 친환경투자자 세
제혜택 등

지원

법인
소득

○ 세액공제 및 법인세 경감 
  - 친환경설비 가속감가상각(환경투자 촉진 상각)
  - 에너지절약시설투자,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

공제 
  - 친환경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기업 세제혜택
  - 친환경/청정에너지 R&D 개발 및 보급 세제

혜택
  - 친환경산업(에너지절약형 산업, 친환경 제품 

및 청정기술산업, 환경보전 산업, 신재생에너
지 산업, 재활용 산업 등)에 대한 법인세 차
등 적용

  - 배출권거래, CDM, VA, 효율기준 등 저감 노
력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

<표 Ⅱ-2> 녹색성장 세제의 범위와 종류 : 예시

자료: 김승래 외(2009) 또는 김승래(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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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성장 세제의 정책목표

가. 환경세의 정책목표

환경세 및 환경관련 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의 단위당 환경피해비

용에 따라 부과될 수 있다. 환경세는 환경자원 사용에 대한 가격이라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자원 사용에 따른 가치는 시장기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어려우므로 정부에서 환경세 부과를 통해 통제하게 

된다.

이상적인 환경세의 적정 수준은 한계저감비용과 한계피해비용이 일

치하는 수준, 소위 피구비안 수준(Pigouvian level)에서 결정된다. 환

경세 부과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총저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오염원인자 개개인은 환경세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될 것이

다. 이런 이유로 산업계에서는 환경세와 환경관련 부담금에 대한 반대

를 강하게 표현하기도 하며, 또한 소비세제의 역진적인 성격에 따라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환경세의 장점이 단지 ‘오염저감목표 달성’이라면 환경기준 설정이

나 직접 규제방식보다 더 큰 유익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세 부과

에 따른 장점은 총저감비용을 최소화하고, 오염을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수의 원천을 제공한다. 또한 

단순 배출허용기준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

로 배출할 만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반면, 환경세는 오염물질을 

저감의 지속적 유인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환경세 부과는 오염원인자

에게 기술진보의 유인을 제공하며, 이러한 기술진보는 오염 저감비용

을 더욱 절약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환경관련 세제는 보통세나 환경관련 목적세로서의 정부에 

세수를 제공한다. 이 같은 환경세수는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 및 각

종 정부 사업의 재원 마련으로 활용이 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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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측면 예  시

정책 목표(policy 

goals)간 조화

- 환경보호 및 에너지 소비절약 측면 : 부정적 외부성 교정

- 세수확보 및 재원조달 측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조세지원 및 보조금 재원 등

- 특정정책적 측면: 에너지 소비 용도별 세제 차등, 저소   

 득층, 특정 산업지원

<표 Ⅱ-3> 환경세제 운용의 정책목표와 고려요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세의 현실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

야 할 문제들이 있다. 그 주요 문제로는 구체적 세율 결정, 배출량 구

간에 따른 연계, 각종 불확실성 및 정보의 문제, 소득재분배, 국제경쟁

력의 보완 문제와 정책의 정치적 수용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체

로 각국의 정부는 환경의 질 개선과 관련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상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전통적인 직접규제 방식보다는 최근 OECD

의 주요 선진국에서 성공사례를 보이고 있는 시장기반의 원리가 도입

된 환경세제에 대하여 더욱 주목하고 있다.

과거 에너지, 자동차, 기타 오염물질이나 환경유해 행위 등에 부과

되는 환경관련 세제(부담금 포함)는 특정의 환경 정책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수단으로만 단순히 인식되어 왔으나, 1990년대 이후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이러한 환경관련 세제를 여러 가지 조세정책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일반적’ 경제정책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

작했다.  

환경세 부과를 위해서 먼저, 새로운 환경세를 개발하여 제시하는 대

신 기존에 과세되고 있는 세금 중 친환경적인 과세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OECD의 여러 국가들은 휘발유의 경우 무연휘발유와 유연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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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유의 과세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여러 개발도상국

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미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은 자동차세 부과 시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 수준과 관련하여 

차등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세금의 재구성을 통해 친

환경적인 과세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환경세 부과 시 기존의 재정구조 및 관례 등과 가능한 

한 대립하지 않도록 적용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환경세는 정부의 세수

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세수 중립의 논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

는 기존의 다른 세금의 감면이나 이전 등을 통해 상쇄시킬 수 있다. 가

령 1990년대 탄소세를 도입한 북유럽의 국가들은 새로운 환경세 부과

시 기존의 소득세를 감면하였다. 

최근 환경세의 세수는 대부분 환경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세의 세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재정정책상 논란의 여지

가 많이 존재한다. 반면, 환경세를 경제적 수단으로 간주한다면, 세수

는 줄어들 것이다.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환경세 부과와 이로 인

한 세수의 활용의 문제는 오랫 동안 논의되어 왔으며, 환경세와 기타 

기존의 세금들과의 조정을 통해 조세제도를 개정해 오고 있다. OECD 

(1993)에서는 ‘환경세와 재정정책은 상호보완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

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나. 환경세와 기타 수단의 비교

   

환경세가 오염저감을 위한 여타 경제적 수단들과 비교하여 현실적

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여러 가지 정책목표나 경쟁적 요인에 의존한다. 

가령 경제적 효율비용, 행정비용, 정보나 불확실성, 정치적․도덕적 요

인, 사회적 형평성 및 재분배효과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오염저감을 위한 특정의 정책수단이 가지는 장단점이 여타 수단

에 비하여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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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절에서는 환경세를 배출권거래제, 강제와 규제, 코어스 해법 등 

기타 경제적 수단을 재분배 효과 측면에서 비교한다. 먼저 환경세를 

제외하고는 노동, 자본, 기타 상품 등 여타 시장으로부터 정액세

(lump-sum taxes)로 정부의 재원조달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는 오염에 대한 시장을 여타 시장과 분리하여 부분균형적 관점에

서 다룰 수 있게 된다.

오염발생에 따른 사회적 추가비용을 고려하는 오염재의 사회적 한

계비용(SMC)는 사적 한계비용(PMC)보다 높게 되므로, 정부는 현행 

오염 배출 수준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그 크기를 줄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환경세, 배출권거래제, 강제와 규제(Command and 

Control), 코어스 접근 등 여러 가지의 환경정책적 정책수단별로 특정

의 환경목표의 달성 과정에서 모두 동일한 사회적인 순편익(효율 기

준)의 증가분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소비자, 기업, 정부, 피해자 등 

경제주체별로 그 정책의 분배효과와 고통분담은 다소 상이하게 나타

날 수 있다.  가령, 여기서 환경세와 배출권경매 방식(auctioned 

permits)의 경우는 정부의 세수확보 측면에서는 기타 경제적 수단들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으며, 이러한 환경세수로 확보된 재원은 기타 감세 

재원, 정부 이전지출, 공공투자 등 다양한 정부재정지출의 용도와 병행

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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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수단
그룹별 편익의 변화 효과 순효과

(행합)소비자 기업이윤 정부세수 피해자

1. 피구비안 과세

  a. 환경세 -(2+3+4) 0 2+3 4+5+6 5+6

  b. 감축보조금 -(2+3+4) 2+3+4+5 -(4+5) 4+5+6 5+6

2. 배출권거래제

  a. 무상배분 -(2+3+4) 2+3 0 4+5+6 5+6

  b. 경매 -(2+3+4) 0 2+3 4+5+6 5+6

3. 강제와 규제

  a. 수량규제 -(2+3+4) 2+3 0 4+5+6 5+6

  b. 수량과 가격 -4 0 0 4+5+6 5+6

4. 코어스 접근

  a. 피해자 권한 -(2+3+4) 2+3-B 0 4+5+6+B 5+6

  b. 오염자 권한 -(2+3+4) 2+3+C 0 4+5+6-C 5+6

[그림 Ⅱ-3] 오염저감의 경제적 수단별 재분배 효과의 비교

자료: Fullerton(2001); 김승래 외(200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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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색성장 세제의 적정화를 위한 재정 원칙

실제로 세제개편을 통하여 환경오염저감의 경제적 수단으로서 환경

관련 세제나 부담금을 강화할 경우 소득관련 세제 등 기존의 조세체계

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므로 그 파급효과는 단순히 부분균형분석

이나 기타 조세체계의 왜곡이 없는 이상적인 경우에 대비하여 경제적 

효과나 적정 세제개편의 규모에 대한 정책적 함의가 달라지게 된다. 

특히 기존 조세체계의 효율비용과 왜곡 정도는 새로운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이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

한 배경에는 환경세 도입이 기존 세제의 한계세율을 낮추는 데 사용될 

경우, 환경오염에 관한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동시에 기존 조세체계의 

효율비용도 동시에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5). 

가령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대표적 정책수단으로 환경세의 경제적 

효율비용은 기존 조세체계의 존재하에서 그 직접비용에 비하여 유의

하게 증폭되거나 감소할 수도 있는데, 이는 환경규제수단이 요소시장

의 실질 순수익률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경제의 요소공급

을 오히려 줄이게 되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사회후생이 감소될 수도 

있다. 또한 오염저감을 위한 경제적 수단의 비용효율성(cost- 

effectiveness)은 기존 요소시장의 조세체계 왜곡과 동시에 감축 목표

의 절대적 수준의 크기 등에도 좌우된다.

현실적으로 환경세(또는 배출부과금), 배출권거래제, 배출기준이나 

효율기준 등 각종 환경오염 규제의 성과는 그 경제적 규제수단을 통한 

비용과 편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우 오염저

5) 이에 관한 대표적인 선행 연구로는 Bovenberg and de Mooij(1994), 

Bovenberg and Goulder(1996), Fullerton and Metcalf(1997), Goulder 

et al.(1999), Parry et al.(1999),  Kim(2002) 등이 있는데, 이들은 환경

세 강화가 기존 소득세의 한계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

의 경제적 성과에서 기존 조세체계의 왜곡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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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효과는 경제의 산출물의 구조 변화와 동시에 생산과정에서 투입요

소 구조 변화 등에 좌우되며, 기업은 환경규제에 따른 오염재의 비용 

상승을 노동요소 투입의 증가나, 오염저감장치 등 자본설비 투자의 확

대, 또는 생산공정 기술혁신이나 각종 생산성 향상 등 여러 가지 방법

으로 대처하게 된다.  

또한 실제 오염물질 배출은 최종 소비과정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에

서 특정 중간재(가령, 에너지 등)의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러한 경우 전반적인 오염저감비용(overall abatement costs)은 생산의 

투입요소 간 대체 가능성이나 기타 조정에도 의존한다. 그리고 특히 

기존 조세체계의 왜곡이 존재하는 차선의 경제에서는 오염저감정책과 

기존 조세정책의 상호작용은 환경세 도입의 사회적 비용의 크기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세수 활용에 관련된 정태적 분석과는 달리 환경세 부과

와 그 세수를 기타 세제 부담 완화나 가계에 대한 단순이전지출 이외

에,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나 환경산업 육성, 친환경 

R&D 개발과 같은 환경친화적 투자지출에 세수를 활용하는 경우에 경

제 전반의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정부정책의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에너지부문에서 

탄소세 등  환경세 신설은 기존의 왜곡적 조세체계의 개혁과 연계하고, 

각종 녹색기술/산업관련 투자(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촉진

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환경관련 정부지출 및 투자확대 측면에서의 조세 및 예산개

혁의 방향 설정의 긴급성은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 및 에너지이용 효율

성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매우 낮아 향

후 이를 위한 녹색투자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전통적 성장모형(neo-classical growth model)과는 달리 Arrow, 

Romer, Lucas, Barro 등에 의하여 발전된 최근의 내생적 성장이론

(endogenous growth theory)의 틀 속에서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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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효율적 공공투자 지출이 하나의 성장동력(source of growth)으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경제 전반의 효율 증진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환경보호와 지속적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 소위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정부의 효과적인 환경친

화적 조세(tax) 및 재정지원(subsidy)의 조합 정책을 통하여 동시에 

달성하는 구도가 상정 가능하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구도의 구현 과정을 Fullerton and Kim(2008) 

모형을 변형(analytically-tractable)하여 기존 소득과세의 존재하에서 

녹색성장의 극대화를 위한 정부의 녹색관련 세제 및 재정지출의 적정

화를 위한 재정 원칙(fiscal rule for green growth)을 이론적으로 도출

한 Kim(2010)의 모형을 통하여 알아본다.

이론 모형에서 분석경제는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으로 구성되는 사적

자본(private capital)  ,  환경 질과 같은 자연자본(natural capital)  

 , 그리고 저감기술을 위한 R&D와 같은 녹색기술자본(abatement 

knowledge capital) 를 사용하여 하나의 산출물(output) 를 생산

해 낸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자연자본의 경우 Tahvonen and 

Kuuluvainen(1991)의 가정에 따라  [그림 Ⅱ-4]에서와 같이 자연자본

의 재생함수   에 따라 개선되나 오염 에 따라 퇴화한다고 가정

한다. 

   

     ,       ,   
 

               (3.1) 

그리고 이러한 모형의 틀에서는 전통적 경제성장모형에서는 무시된 

환경․자연자본()이 생산함수의 투입요소로서 그리고 효용함수의 

최종소비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소득세와 환경세의 부과

와 관련 세수의 R&D 및 지식자본 축적, 사회인프라 구축 등 각종 친

환경 인공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사회의 환경유해활동에 의

한 자연자본 훼손()을 일정수준 이내로 유지시켜 주는 흐름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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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자연자본의 재생(regeneration)과 균형

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흐름에서는 기존의 전통적 성장모형과는 

달리 환경보호( )와 지속적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정부

의 세입 및 세출 측면에서 효율적 수준의 세제개편과 정부지출 조정을 

통해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본 이론 모형에서 기본적으로 노동(raw labor)은 기준재로 정규화

(normalization)되고 실물 및 인적자본으로 구성되는 사적자본(private 

capital) 의 수익률이 인 내생적 성장모형에서 정부는 경제의 사적

소득( )에 소득세율 

와 환경오염 행위()에 환경관련세 


를 부

과한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소득세 및 환경관련세의 세수를 통하여 

일반 정부지출과 환경친화적 녹색자본(abatement knowledge, )의 

축적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한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환경

관련 세수와 기존 자본에 대한 소득세로 구성된 정부의 수입은 매기별 

친환경 녹색자본 스톡 의 축적을 위하여  ≡    만큼 투자

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경우 경제의 환경관련 세수(tax revenue)   대비 사회적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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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바람직한 친환경 자본 에 대한 보조금을 통한 정부의 매기별 

지출수준 ( )의 비율은 경제의 환경효율성(eco-efficiency) 수준  

를 포함한 사적이자율 , 균형성장률  및 각종 정책변수와 매개변수

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본 모형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 ) 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정부는 조세와 재정지출 변수의 조합

의 함수로서 경제의 성장효과(growth effect)   은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변형되고, 이에 따라 다음 [그림 Ⅱ-5]와 같이 민간소득 대

비 녹색자본에 대한 투자비율  정책변수에 대하여 역U자형으로 나

타나게 된다6). 

          ; ′         (3.2) 

 , 단                              (3.3)

      

이러한 경우에 정부는 적정한 수준의 환경세 

 및 소득세 


 부과

와 동시에 적정한 수준의 녹색자본에 대한 지원 투자 를 통하여 환

경보호와 함께 경제성장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변수

와 경제성장의 함수관계는 분석경제의 각종 특성들(생산기술구조, 소

비자 선호패턴, 자원부존, 기존 경제정책의 효율성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지며 국가별로 크게 다른 경우가 많아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별 

정책 방향 및 전략 수립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함

수의 형태는 국가별로 기존의 비환경관련 조세체계 왜곡하에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현행 경제

구조의 자원이용 관련 환경효율성(eco-efficiency parameter) 과 녹

색자본생산성(productivity of abatement knowledge capital)  등에 

크게 의존한다.  

6) 이에 대한 관련 내용 및 유도과정은 Kim(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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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Ⅱ-5]  녹색성장 극대화를 위한 적정 재정지원의 도출

그리고 위 식 (3.2)에서 정부는 오염저감을 위한 환경세  부과 등 

세제개편과 동시에 세수를 활용한 민간소득 대비 적정수준의 녹색투

자 비율 에 따라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성장도 극대화할 수 있

다.  이러한 수준은 자연자본에 대한 보존 제약( )을 부과할 경우 

식 (3.3)과 같이 Barro(1990)의 보조금을 통한 생산적 사회자본에 대

한 적정 지출비율(=생산적 사회자본의 요소생산성 수준 ) 원칙보다 

보다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7).

7) 최근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녹색자본 및 산업에 대한 투자를 107조원, 

즉, 매년 GDP의 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늘리기로 하였다. 이러한 투

자는 주로 신재생에너지, LED, 스마트그리드, 친환경자동차 등 녹색성

장 관련 산업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것이다.    



0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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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세제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현재 <표 Ⅲ-1>과 같이 유류제품에 대하여 교통세(교통

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하여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

치세 및 관세 그리고 조세 이외의 수입ㆍ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및 품질검사수수료를 부과한다. 

이 중 관세는 기본관세율, 잠정관세율, 탄력관세율로 구분되며 탄력

관세율은 정책 목적에 따라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세율로 

할당관세가 이에 해당된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는 교통세로 전환되어 1994～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2007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을 변경하여 일몰시한을 2009년까지로 3년 연장하였고, 최근 다시 

3년이 연장되었다. 이렇게 징수한 세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거

하여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을 위해 대부분이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편입되어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순으로 그 재원이 배분되어진다8). 

여기서 교육세는 휘발유, 경유, LPG부탄, 등유 및 중유에 개별소비

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교육교

부금에 편입되어 교육관련 사업에 지출된다.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00년 1월에 신설된 지방주행세는 

8) 이러한 세수는 건교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80%(종전85.8%),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그 편입분 중 3%는 산자부의 에너지 및 자원 특

별회계로 15%는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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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의 26.5%로 부과되었으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07년 7월부

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32.5%로 인상되었다. 여기서 지방주행세는 화

물자동차와 버스․택시업계에 유가인상 보조금의 재원 마련이나 기타 

목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sur tax)로 꾸준히 인상되었다. 

또한 조세 이외의 부과되는 수입ㆍ판매부과금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2001년 

3월에 도입되어 유종별로 각기 다른 수입부과금이 부과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유류제품에 대한 세금체계는 1996년부터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종량세 구조는 국제 원유가

격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예

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종량세 구조

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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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휘발유
(원/ℓ)

등유
(원/ℓ)

경유
(원/ℓ)

중유
(원/ℓ)

LPG(원/kg) LNG1)

(원/㎥)프로판 부탄

관세
2) 기본 5% 3% 3%

할당 3% 2% 2%

개별 
소비세

기본 - 90 - 17 20 252 48

탄력 - - - - - 275
(161원/ℓ) -

교통
에너지
환경세

기본 475 - 340 - - - -

탄력 529 - 375 - - - -

교육세3) 79 14 56 3 - 41
(24원/ℓ) -

지방주행세4) 138 - 98 - - - -

부가가치세 10%

수입부과금 16 - 19.58

품질검사수수료 0.430 0.027 -

안전관리부담금 - - - - 4.5 3.9

판매부과금 36
(고급) - - - - 62.283

(36.42원/ℓ) -

세금
합계5)

금액 897 198 661 87 184 527
(308원/ℓ) 120

가격 
점유율 54% 19% 46% 12% 10% 32% 15%

소비자 가격 1,661 1,040 1,450 744 1,808
1,636

(957원/ℓ) 783

<표 Ⅲ-1> 에너지원별 과세현황(2010. 1)

  주: 1) 10. 1월 평균 가격 기준

2) 휘발유, 등유, 경유의 관세는 제품수입관세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반적

으로 원유를 수입하여 정제해 사용하며 원유의 관세는 기본 3%

3)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단 프로판 및 LNG는 제외

4) 교통․에너지․환경세의 30%

5)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 주행세 + 부가가치세 + 판

매부과금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체계는 에너지 소비 절약

이나 환경부하 경감보다는 교통부문 지원, 일부 산업 지원 및 지역균

형발전 지원 등을 위해 매우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충분히 경제활동에 내부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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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이외의 산업, 발전부문 등 기타부문에서는 에너지가격의 현실화

가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 절감이나 에너지효율성 개선

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가령, 

수송용(휘발유․경유․LPG부탄) 대비 산업용(중유․LNG)은 저세

율 구조이며, 유류세수(21.8조원)의 58%를 차지하는 교통세수를 목적

세로 운용하고, 운수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과도한 조세지

출(2.0조원)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현행 유류세는 종량세 체계로 물

가상승에 따라 실질 세부담이 지속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현행 에너지 관련 가격구조 및 조세체계의 근본적

인 문제점은 환경오염(에너지 소비)에 따른 일차적인 사회적 비용을 

시장가격체계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과세

체계가 복잡한데다 명확한 근거 없이 각종 에너지원별로 조세부담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 선택의 왜곡을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각종 감면으로 에너지관련 조세체계가 복잡하고 교통세는 선진국에 

비해 낮지 않은 과세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인 목적세로 운영되

어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05년 기준 5.9억톤으로 1990년 

대비 90.1% 증가하였으며, 이를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배출량은 6위, 

배출량 증가율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의 물가안

정, 산업지원 등을 위한 저에너지 가격정책으로 인하여, 환경 및 에너지

효율성(에너지원단위)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최

근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시책의 추진으로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되

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 부가가치 창출력 미흡, 에너지 절

약 인식 부족 등으로 에너지원단위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편, [그림 Ⅲ-1]을 통해 GDP 대비 환경관련 세수 비중을 국제적

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2.71%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인 2.92%이나, 탄소세를 일찍 도입한 북유럽국가들(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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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연간)
합계(연간)

에너지부문 34조 1,426 15조 6,153 49조 7,579

전력부문 12조 8,496 4조 8,775 17조 7,271

<표 Ⅲ-2> 에너지 및 전력부문의 사회적 비용 규모 (2004년 기준)

(단위: 억원)

3.27%, 네덜란드 3.63%, 노르웨이 3.67%, 덴마크 4.65% 등)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이들 선진국들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

격구조 및 조세체계에는 환경적 외부성이 아직 충분히 내재화되어 있

지 않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에너지효율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환경

관련 세수가 1.67%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국내 에너지 및 전력부문의 사회적 비용 규모는 큰 편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부문 사회적 비용은 2004년 기준으로 CO2와 대기오

염의 환경비용 추정치가 68.4조원으로 GDP 대비 8.73% 수준이므로, 

현재 징수되고 있는 GDP 대비 환경관련 세부담은 이에 비해 매우 미

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주: 대기오염물질은 CO2, NOx, SOx, PM, VOC 기준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7. 11)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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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08),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7

[그림 Ⅲ-1] 환경관련세의 국제비교 : GDP 대비 세수 비중(2005년)

2. 주요 해외사례9)

‘2009 세계 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처음으로 중국을 위시한 

신흥국가들의 1차에너지 소비가 OECD 국가 수준을 넘어섰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국제 에너지 가

격의 상승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증가가 우리나라의 경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지적 대기오염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에너지 가격 정책 및 관련 오염저감 기술

의 수준은 이러한 고유가와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오염저감 능력 

및 에너지효율 제고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환경문제 악화의 근본

적 이유가 현행 에너지 가격 구조가 환경비용을 시장가격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함에 기인한다고 인식하고 모든 경제활동에 환경오염비용

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기존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적 기능을 대폭 강화

하는 등 시장 기반의 에너지가격정책을 환경보호의 정책수단으로 적

9) 주요 내용은 김승래 외(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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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활용하고 있다.

가. 유럽

최근 프랑스의 탄소세 도입 계획을 포함하여 유럽국가들의 온실가

스 감축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시장을 선도

하는 유럽연합(EU)은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20% 줄

이고 총 1차에너지 소비량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로 높이겠

다며 녹색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1991년 탄소세를 도입한 EU 의장국

인 스웨덴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범EU 탄소세 도입을 회원국들에게 

제안했다.

그 동안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네덜란드, 스

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OECD 국가들은 명시

적 환경세를 도입ㆍ시행하였다. 북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OECD 

국가들은 1990년대 초부터 기존의 에너지에 대한 과세 외에도 CO2 배

출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에너지-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향후 환경 및 

에너지정책의 재정지출 수요 증가에 대비하였다. 특히 탄소세를 도

입․시행한 국가들은 배출권거래제도, 에너지효율 개선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협정 수단 등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효과를 거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세제 강화 추이와 더불어 EU 주요 국가들은 대체로 근

로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기여금 경감 등의 조치를 병행하여 노동 및 

자본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고용 및 투자의 증대를 유인하는 이중배당

(double dividend) 효과를 모색하고 있다. 즉, 환경세 도입으로 인해 

높아진 세부담을 소득세나 법인세의 감면으로 보전해주는 형태를 취

하여 환경관련세를 강화하는 조세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세수중립적 세제개편을 단행한 유럽국가들은 탄소세 도입 당시에 개

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등 소득관련 세수 비중이 소비세수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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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영국2) 노르웨이

도입연도 1990 1991 1992 2001 1991

세수 용도 일반재원 일반재원 일반재원 사회보험료
감면 일반재원

유종별 
세율

저유황
연료유 103.2원/kg 102.9원/ℓ 63.1원/kg

(10%는 환급) - 109.8원/㎘

경질
연료유 87.9원/ℓ 489.9원/ℓ

53.2원/kg
(산업용․가정
용 10% 환급)

- 109.8원/㎘

경유 86.9원/ℓ  489.9원/ℓ 52.3원/ℓ - -

휘발유 76.9원/ℓ 367.0원/ℓ 48.2원/ℓ - 163.8원/㎘

천연가스 32.5원/㎥ - 47.4원/㎥
(가정용만) 3.2원/kWh -

석탄 79.5원/kg

산업용 : 
80.4원/kg
기타 : 

321.5원/kg

52.1원/kg
(산업용에 
대해 50% 
환급)

25.2원/kWh 99.9원/kg

<표 Ⅲ-3> 탄소세 도입 국가들의 세율 비교1)(2008년 2분기 기준)

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Ⅲ-4>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의 경우 탄소세 도입 당시 개인소득세 관

련 세수가 소비세수에 비해 매우 높았다. 

  주: 1) 환율(’08. 7.)은 EUR : 1606.74원, SEK : 169.92원, DKK : 215.38원, 

PENCE : 20.27원, NOK : 199.71원

      2) 영국은 기후변화세로 명칭함

자료: 김승래 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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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1990)

네덜란드

(1990)

스웨덴

(1991)

노르웨이

(1991)

덴마크

(1992)

한국

(2006)

소득세
1) 43.1 32.2 37.3 35.5 56.9 29.5

개인소득세 38.5 24.7 34.2 25.8 53.6 15.2

법인소득세 4.6 7.5 3.1 9.7 3.3 14.3

사회보장기여금 21.7 37.4 28.6 25.9 3.1 21.0

소비세
2) 32.6 26.4 26.9 34.9 32.4 32.6

부가가치세 19.4 16.4 16.6 17.4 19.9 25.9

<표 Ⅲ-4> EU 주요국의 탄소세 도입 당시와 세부담 구조 비교

(단위: %)

  주: 1)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1000)

      2) Taxes on goods and services(5000)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8

특히 이들 국가 중에서 개인소득세 관련 세수가 소비세수에 비해 매

우 높은 수준이었던 덴마크의 경우, 환경세 도입 이후 세수 비중을 자

세히 살펴보면 <표 Ⅲ-5>와 같다. 탄소세가 도입될 당시 소득세 비중

이 52.7%에서 2006년에는  39.6%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부가

가치세나 환경세(green tax)는 대체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Ⅲ. 녹색성장 세제의 현황 및 해외사례  63

연료 1999 2003 2007.4.1～ 2008.4.1～

석탄 0.21 펜스/kWh 0.15 펜스/kWh 1.201펜스/kWh 1.242펜스/kWh

가스 0.21 펜스/kWh 0.15 펜스/kWh 0.154펜스/kWh 0.159펜스/kWh

전기 0.60 펜스/kWh 0.43 펜스/kWh 0.441펜스/kWh 0.456펜스/kWh

LPG1) 0.07 펜스/kWh 0.985펜스/kWh 1.018펜스/kWh

<표 Ⅲ-6> 영국의 기후변화세(climate change levy) 세율

1993 1994 1997 1998 2002 2006 2007 

소득세1) 52.7 48.4 44 42.7 42.7 39.6 41.1

사회보장기여금 2.3 2.2 2.1 2.1 2.5 2.1 2.0

VAT 20.2 20 20.2 20.3 20.6 21.4 21.8

Green taxes 7.3 8.2 9.3 9.9 9.9 9.5 9.2

기타2) 17.5 21.2 24.4 25.0 24.3 27.4 25.9

<표 Ⅲ-5> 덴마크의 조세구조 변천 (1993~2007년)

(단위: %)

  주: 1) municipality, church, county 포함 

2) 자본이득세, 상속증여세, 사업소세, 재산세 등 포함

자료: Danish Ministry of Taxation, 2008

영국은 1999년도 기후변화세를 산업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예고하였고, 이를 2001년 4월부터 에너지 사용에 대해 부과하였

다. 그 부과대상은 산업부문, 농업부문 및 공공부문을 포함하였다. 기

후변화세는 도입당시 세율은 가스와 석탄은 0.15펜스/kWh, 전기는 

0.43펜스/kWh, LPG는 0.07펜스/kWh이였으나, 2007년 이후 조금 인

상되었다.

  주: 1) 차량용 제외

자료: UK HM Customs and Excise(2003ㆍ2007), 김승래 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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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자발적 감축 협약에 대한 기업의 세제 인센티브 

 (기후변화세 L의 80% 감면 예시) 

한편 영국은 국제경쟁력, 환경, 지역에 대한 영향을 배려해주는 면

제․경감조치를 두어, 에너지 사용기업이 정부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자주협정인 기후변화협정(CCA)을 맺어 에너지 감축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기후변화세의 80% 감세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가령 다음 [그림 

Ⅲ-2]와 같이 산업부문에서 자발적 협약(CCA)의 이행으로 배출량을 

Q1 이하로 줄여 Q2로 낮출 경우 기업의 추가 저감비용은 a만큼 늘어나

지만 세액은 80% 감면되어 c만큼의 혜택을 가지므로 이들의 상대적 

크기가 기업의 감축 노력 정도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자료: Smith and Swierzbinski(2007), 김승래 외(2008) 재인용

또한 기후변화에 대해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응하고 있

는 영국은 기후변화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Budget 2009'(2009.  

4)에서 세계 최초로 탄소예산안을 수립ㆍ제시하였다. 이는 2020년까지 

배출량을 약 34%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

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이러한 ‘Budget 2009’는 경기

하강에 대응하여 가계, 기업 및 저탄소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targeted support)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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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및 수송 인프라를 장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유인체계

를 창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영국은 2050년까지 전력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완전 배

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발전공급자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5년까지 15.4%까지 높

이도록 하는 등 민간 분야에 각종 부담을 강제하고 있다.

독일은 1990년대 말부터 기존 조세체계로는 온실가스 저감이나 에

너지 절약 및 실업문제나 경쟁력 약화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어, 

환경과 경제를 통합하는 새로운 조세체계인 환경친화적 조세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1999년 이래 환경친화적 세제개혁을 위해 에너지

세율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수송연료 및 전기에 대한 세율을 높여왔

다. 이 때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에너지세제를 단계적으로 인

상하였으며, 추가 세수를 사회보장기여금 감축에 재사용하여 기업경쟁

력 약화문제를 해소하였다. 독일경제연구소(DIW)에 의하면, 환경친화

적 조세개혁 이후 전반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절약되고 환경오염이 감

소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유의한 부정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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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1) ETR시행전
(-99.3.31)

1단계
(99.4.1-)

2단계
(00.1.1.-)

3단계
(01.1.1.-)

4단계
(02.1.1.-)

5단계
(03.1.1.-)

에너지 
조세법
(06.8.1.-)

화폐 마르크 마르크 마르크 마르크 유로 유로 유로

무연휘발유
2)

(㎘당) 980 1040 1100 1160 623.8 654.5 654.5

경유
2)

(㎘당) 620 680 740 800 439.7 470.4 470.4

등유(㎘당) 80 120 120 120 61.35 61.35 61.35

중유(㎏당) 30/553) 30/55 35 35 17.89 25 25

천연가스
(MWh당) 3.60 6.80 6.80 6.80 3.48 5.5 5.5

석탄4)

(GJ당) -  -  - - -  -  0.33

전력
(MWh당)   -  20 25 30 17.9 20.5 20.5

<표 Ⅲ-7> 독일의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추이(에너지 부문)

  주: 1) 주요 연료에 대한 에너지와 전력세

2) 2001년 11월 1일이후로 황 비율을 줄였고 2003년 1월 이후 무연

     3) 난방과 전력 생산용- 199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4) 2010년 12월 31일까지 가정용에 대하여 면제

자료: Bundesministerium Federal Ministry of Finance, “Ökologische Steuerreform" 

[Ecological Tax Reform], Berlin, Progress of German climate change policies 

until 2020, 윤순진(2009) 재인용

최근 프랑스는 개인, 기업,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참여

를 유도하고 배출권거래제 이외의 부문에서의 감축률을 추가적으로 

높이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탄소를 발생시키는 산업연

료 및 난방연료 등에 대해 탄소세를 2010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 톤

당 17유로(약 25달러)10)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시지역과 농촌거주자

에 대한 탄소세율을 차등 적용하며 연료의 종류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계산하여 부과할 예정이다. 탄소세 부과대상은 연료, 주택, 건물, 배출

10) 세율수준은 2030년 기준으로 가격산정 결과 이산화탄소 톤당 100유로

였으나, 초기 제도 시행 시의 수용성, 제도의 지속성 및 현재 시장가격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17유로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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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거래제 미포함 사업장 등이며, 전기는 제외되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32%를 차지하는 철강, 시멘트, 유리, 화학, 전력 및 에너지집

중산업은 EU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듯 프랑스는 2009년 말 UN기후변화회의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인 

글로벌 탄소절감대책 등에 대비해 오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규모를 

지난 1990년대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탄소세 부과 움직임은 연간 150억유로 규모의 후진국 온실가

스 절감지원펀드 조성을 조성한 바 있는 EU지역 전역으로 확산될 가

능성이 높다.

그리고 세계 각국이 녹색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개발

하여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금융상품 등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가령 여신상품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바이오에너지 산업 등 특정 녹색

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거나 이에 대한 여신금리 및 수수료 우대 

등의 혜택을 유도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에너지부(DOE)에서 에너지사업의 신기술 조기 상용

화를 위해 대출보증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재생가능에너지분야에 대

한 사업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대형은행들이 이와 관련된 인

력을 확충하고 다양한 녹색사업에 대한 자금지원프로그램을 개발ㆍ판

매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 등 유럽 국가도 녹색금융이 활성화되고 있

다. 네덜란드는 지난 1995년부터 세제 혜택을 통해 환경프로젝트에 대

한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Green Funds Scheme’이라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정책은 새로운 환경프로젝트가 환경에 즉각적이고 상

당한 혜택을 가져온다는 것이 검증될 경우 녹색프로젝트로 지정한다. 

또한 은행들이 녹색펀드나 녹색은행을 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

고 이에 충족하면 자본이득세를 면제해 준다. 

세계적인 환경 선진국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

여 풍력ㆍ태양광ㆍ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면 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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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력회사들이 이를 2024년까지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였다. 또

한 2005년부터 태양광 발전에 대한 소규모 투자에 저리 대출을 지원하

는 등 여러 방면에서의 녹색금융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이나 호주는 주택담보 대출 시 에너지효율이 높은 주택을 구입하

거나 장비를 설치하면 시장금리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모기

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녹색금융은 선진국의 경우 이미 새로운 세제 지원이 이루

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기지 상품 등으로 진화하면서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 물론 녹색금융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정립

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녹색산업을 위한 세제를 통한 금융지

원은 물론 녹색금융상품을 통한 환경개선과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리

스크 관리 기법 개선 등을 기반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나. 일본, 미국 등

 

최근 일본은 민주당 정권의 출범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UN기후

변화협약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1997년 교토의정서 발효 후 

지구온난화 대책의 경제적 수단으로서 환경세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

여 2004년 11월 ‘환경세의 구체안’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구온난

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제산업성과 경제계와 산업계의 강

한 반발에 부딪혀 환경세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었다. 

일본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방식은 전체적인 세제개혁의 차원에

서 환경세를 도입한 유럽, 특히 북구의 국가와는  세율이나 세제 도입 

방식 등에서 약간 다르다. EU국가들의 환경세 세율은 일본과 비교하

여 대체로 높은 편이며, 환경세 도입으로 인해 높아진 세부담을 소득

세나 법인세의 감면으로 보전해 주는 형태이다. 반면, 일본은 세제개혁 

차원이 아니라 기존의 세제 위에 새로이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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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환경세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세율도 유럽 국가들이 도입한 세제개

혁 차원의 환경세 세율의 1/10 정도 수준에 그친다. 

일본의 방식은 환경세 도입과 자발적 감축협약과 같은 온실가스 배

출량 감축 노력과 더불어 국제경쟁력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부담 경감조치를 취한

다. 철강 등 제조용의 석탄, 코크스, 농림어업용 Ａ중유 등은 면세 조치

하고 에너지 다소비형 대규모 업체의 경우 정부와의 자주적 감축협약

(voluntary agreement, VA)의 이행 실적에 연계하여 80%까지 세부

담을 경감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경감조치하였다.

그리고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

한 비화석 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 원료의 효율적인 이용촉진

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11). 이 법안은 태양열, 풍력 등 친환경 신

재생에너지원 사용을 촉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력회사에 원자력을 포

함한 비화석 에너지원 비중을 2020년까지 50%로의 확대를 의무화하

고 있다. 또한 일본 금융기관들도 고객들에게 탄소배출권을 사은품으

로 제공하는 등 녹색금융상품을 개발ㆍ판매하거나 에너지효율 주택이

나 빌딩 건축에 대해 특별금융을 지원하고 친환경 차량 구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

다. 그리고 일본은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에너지ㆍ환경 시장을 선

점하기 위해 자금 및 기술지원 확대 같은 국제무대로의 진출도 계획하

고 있다. 이렇듯, 일본은 저탄소 사회구축을 위해 “Cool Earth 50"을 

발표하는 등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탄소의존형 경제패러다임에서 탈

피하여 녹색기술ㆍ산업분야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녹색성장 정책목

표를 설정하고 국가전략으로 추진중이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 주

택이나 빌딩 건축에 대해 특별금융을 지원하고 친환경 차량 구입에 대

11) 2009년 7월 1일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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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 단위
세율

2004년 2008년
3)

석탄 ㎏ 1.58 1.58

휘발유 ℓ 1.52 1.52

등유 ℓ 0.82
1)  1.63

경유 ℓ 0.861) 1.72

제트연료 ℓ 0.812) 1.61

중유 ℓ 1.77, 1.83 1.77, 1.96

천연가스 ㎏ 1.76 1.76

LPG ㎏ 1.96 1.96

도시가스 ㎥ 1.38 -

전기 kWh 0.28 -

<표 Ⅲ-8> 일본의 에너지원별 환경세(안) 세율 변화

(단위: 엔/단위량)

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은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에너지ㆍ환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자금 및 기술지원 확대 같은 국제무대로의 진출도 계획

하고 있다.

  주: 1) 세율을 일률적으로 1/2로 경감

2) 항공기제트연료만 적용. 업무용 제트연료는 1.61엔 적용

3) 전기, 도시가스는 발전ㆍ가스사업자가 이용하는 화석연료에 대해 과세

자료: 環境省, 「環境稅 の 具体案」, 각 연도; 김승래 외(2008) 재인용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배출국인 

중국은 현재의 성장방식을 유지할 경우 최소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도 이산화탄소 배

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12). 이는 

12) 중국 재정부 산하 연구소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 연구소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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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의 시행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법제화의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석탄을 포함한 에너지세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물론, 탄소세 부과는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도입 시기를 고려해야 하며, 

2013년부터 탄소세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납

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CO2 톤당 10위안 정도 수준

으로 부과함이 적당하며, 톤당 200위안의 탄소세를 징수해도 국내총생

산에 미치는 영향이 0.3%도 되지 않는다면 최고 CO2 배출 톤당 300～

400위안까지 징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의 70%

는 기후변화문제에 대처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의 재원

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CO2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의 단위기준에 의거해 감축하려고 노력하고 있

으나. 구체적인 감축목표량이나 CO2 배출량의 수치 등에 대해서는 발

표되지는 않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14개 주정부는 유럽연합(EU)이 적용하고 있

는 기준 130g/㎞에는 못미치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규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오바마대통령의 공약에 의하면, 2020년에 2005년 대비 

14%를 감축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규제기준을 도입해 자동

차 업계가 2개 기준 가운데 1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선택형 단일

규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2013년부터는 벌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자동차 취득시 연비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 데 반해, 영국과 프랑스는 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캐나다의 알버타주,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에서 탄소세를 도입

하였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2008년 7월부터 휘발유, 경유, 천연가

스, 석탄, 프로판, 가정용 난방연료 등 대부분의 화석연료에 대해 탄소

세를 부과하였다. CO2 배출량에 따라 과세되어 톤당 10캐나다달러, 그 

발간한 ‘2050년 중국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에 탄소세를 징수할 것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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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년에 5캐나다달러가 단계적으로 추가되어 2012년에는 톤당 30캐

나다달러가 된다. 그러나 소비자는 탄소세를 부담하지만 소득세가 감

세되어 세제중립적으로 운용된다. 그리고 알버타 주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넓은 의미에서의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기후변

화 및 저감관리법(Climate Change and Emissions Management Act)

에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산업계에 온실가스 저감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함께 벌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호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에 2000년 기준 5% 감축하는 정

책을 입안하였다. 그리고 호주의 환경기관인 Planet Ark는 영국의 카

본트러스트의 탄소라벨(carbon reduction label)을 도입할 예정으로, 

탄소라벨을 부착하기 위해 제조업체는 국제적으로 인증된 방법으로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를 측정

해야 한다. 이러한 탄소라벨은 스웨덴, 미국 및 일본 등이 추진할 계획

이다. 

이와 같이 선진국은 녹색산업 및 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하는데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자원과 에너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자원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인식했

기 때문이다.

  

다. 종합

OECD 국가들의 환경관련 조세의 과세구조는 일반소비세 외에 에

너지세, 환경세, 유황세, 탄소세를 선택적으로 부과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탄소세 도입국들은 배출권거래제도, 에너지효율 개선에 대한 기

업의 자발적 협정 수단과 함께 탄소배출 감소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환경세를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보통세 형식

으로 운영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에는 탄소세와 배출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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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제가 있으며, 탄소세는 1990년대 초 북유럽국가에서 개별 국가별로 

도입되었으나 1997년 쿄토의정서 논의 이후 국제적 차원에서 탄소세

보다는 배출권거래제 위주로 논의․도입(’05년 EU ETS)이 이루어졌

다. 그러나 최근 2008년 스위스․캐나다가 탄소세를 도입하고 프랑

스․일본 등이 도입을 검토하는 등 코펜하겐 COP15회의 이후 국내

적․국제적 차원의 탄소세 도입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대되고 있다. 

화석연료의 탄소함유량에 비례하여 세율을 정하는 탄소세는 기존의 

에너지관련 세제와 추가적으로 병행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핀란드, 스

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스위스, 캐나다(퀘벡, 벤쿠버)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도입하거나,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환경친화적 에너지세

제개편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과세대상은 대부분 유종(휘발유, 경

유 등)을 중심으로 석탄류, 전기 등도 포함하며, 탄소세율은 기존 에너

지세 이외에 추가로 50～360원/ℓ(휘발유 기준) 수준이다. 

기존의 북구 유럽국가 이외에 최근 스위스는 천연가스 19원/㎥, 난

방용 석유제품 23원/ℓ, 캐나다(퀘벡, 벤쿠버)는 휘발유 등에 27원/ℓ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국가에서 수송용․산업용 유

류간 세율 차별을 하지 않으나, 발전용 에너지, 에너지집약적 제조업, 

농어업용 유류 등에 대해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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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도입

시기
현황 주요 특징 

영국 2001.4

- 전력 0.43펜스, 천
연가스 kWh당 
0.15펜스, 고체연료 
등 석탄과 코크스
는 kg당 1.17펜스, 
난방용 LPG는 kg
당 0.96펜스 

- 산업, 농업, 공공부문의 천연가스, 석
탄, 전력 등에 부과

- 기존  기존에너지세가 높은 수송, 가
정부문 제외

- 연간 10억파운드 세수 발생
- 고용주의  국민보험분담액 감면 및 

재생가능에너지연구 개발 사용

독일
1999.4
(단계 
시행)

- 무연휘발유 1040마
르크, 경유 680마
르크, 등유120마르
크, 중유 30/55마
르크, 천연가스 
6.80마르크, 전력 
20마르크

- 자동차연료, 경질난방유, 천연가스, 전
력 등에 부과

- 국민연금분담금 감축(총 약 0.8% 감
축 : 고용주와 피고용인 각각 0.4%
씩 감축)에 사용

프랑스 미정

- CO2 1톤당 17유로 
결정 (당초 32유로 
수준이었으나, 경
제상황 고려 하향 
조정)

- 디젤과 유류는 1ℓ
당 4.5센트, 휘발유
는 4센트, 천연가
스는 0.4센트 수준 

- 석유, 석탄, 가스를 사용하는 가계․
기업에 부과

- 다만, 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을 통해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온실가
스를 배출하는 전기는 제외

- EU ETS에서 이미 탄소배출량 할당
받고 있는 철강, 시멘트, 우리, 화학, 
전력 및 에너지생산 업종은 제외 (이
러한 주요 업종의 과도한 배제로 헌
법위원회 위헌판결 등으로 도입철회) 

* 탄소세 적용 예외조항으로 CO2  출의 
93%가 법적용에서 제외되어 과세 평
등원칙 훼손 

- 가계의 소비를 통한 세수 수입은 43
억 유로(가계 소비의 0.7% 수준)에
서, 기업 활동을 통한세수는 37.5억 
유로(산업 부문은 부가가치의 1%, 
교통 부문은 1.7% 수준), 기타 2.51
억 유로 

- 가구당 평균 추가 부담액은 2010년도 
74유로 수준

<표 Ⅲ-9> 주요국의 탄소세제 관련 현황 및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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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정

- 석탄 1.58엔, 휘발
유 1.52엔, 등유 
1.63엔, 경유 1.72
엔, 제트연료 1.61
엔, 중유 1.96엔, 
천연가스 1.76엔, 
LPG 1.96엔

- 원유, 석유제품, 가스화석, 석탄을 대
상으로 수입자, 채취자 단계에서 과
세하고 가솔린의 경우에는 가솔린제
조자 단계에서 과세

- 제품원료가 되는 화석연료(나프사)와 
철강제조용 석탄, 코크스 및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석탄, 농림어업용 A
중유는 면세 처리

- 특정 산업분야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
는 경감조치

- 총세수는 2조엔 정도 예상
- 에너지 절약기기의 보급 등 온난화대

책에 사용하는 외에 고용대책 등에 
충당

중국 미정

-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산탄소배
출량 톤당 10위안 
정도 수준으로 부
과하는 적당

- 톤당 200위안의 탄소세를 징수해도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0.3%도 
되지 않는다면 최고 이산화탄소 배출 
톤당 300～400위안까지 징수해야 한
다고 제안

- 확보된 재원의 70%는 기후변화문제
에 대처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활용

노르웨이 1991

- 도입초기에는 탄소 
함유량에 비례하여 
세율이 책정되지 
않았고, 여러 환
급․면세제도 허용 

- 1999년에는 항공유
를 포함한 거의 모
든 최종단계의 화
석연료에 대해 
CO2 1톤당 최소 
100NOK(노르웨이 
크로네)의 탄소세 
부과

- 1인당 CO2 배출량이 유럽평균 대비 
낮은 편임에도, 탄소세를 기존 에너
지세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기도입

- 과세 적용이 쉬운 곳(휘발유 및 석
유․가스 채굴 부문 대상)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예산안에서 세율이 
결정되는 등 재정적 성격이 강함

- 산업용 경질연료유 세액환급(10%), 
산업용 석탄 세액환급(50%)

- 탄소세 세수의 1/2은 일반회계로 전
입되고, 관련세입을 소득세 감면에 
사용

스웨덴 1991

- 도입 초기 탄소세
율 기타 국가 대비 
높음 

- 최근 1CO2 톤당 
108유로로 핀란드 
대비 5배 정도

- 높은 세율로 일부 
분야 비과세 감면 
제도 병행

- 최초로 소득세에서 에너지 및 환경오
염세로의 조세체계 전환을 시도

- 에너지에 대한 세율은 국가가 목표로 
하는 대기오염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에너지관련 세수
는 세수중립원칙에 따라 소득세 감면
에 사용

- 도입 초기의 탄소세 세율이 1991년 
250 SKR/tCO2이었고 이후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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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SKR/tCO2로 증가, 1995년에는 인
플레이션에 따라 자동 상승하는 구조
로 개편

- 2002년 에너지세율 인상으로 유럽연
합 지침의 최저한도 세율을 지킴

- 최근 톤당 108유로 수준으로 주변국 
대비 높으나, 발전연료(중유) 제외, 
산업용 연료 감면(50%), 기타 에탄
올, 메탄올,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
너지는 미부과

- 발전용 중유 비과세, 제조업․농업 사
용 유류 탄소세 감면

핀란드 1990

- ’90년 도입 당시 
1CO2 톤당 4.1유로
였던 세율이 ’97년 
11.77유로, ‘08년에
는 18.05유로로 점
진적으로 인상

- ’90년 세계 최초로 기존 에너지세 이
외 탄소세 도입

- 2003년 EU 에너지과세지침에 따라 
2004년부터 기본세인 에너지세에 부
과하여 탄소세를 부가세(surtax)로 
운영

- 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나 환급제도
가 매우 적음

- 석유화학산업 원료용 유류 탄소세 감
면

- 소득세 인하에 따른 소득세수 결손보
전을 위해 탄소세 도입

덴마크 1992

- ’92년 1CO2 톤당 
100 DKK부과, 2005
년 톤당 90 DKK 
(12유로)로 낮추는 
대신 에너지세율을 
인상

- 에너지 세율은 대
기오염의 사회적 
외부비용을 기준으
로 의회가 결정 

- ‘에너지 2000’(1990년 4월) 보고서를 
계기로 에너지 소비 감소와 이산화탄
소 저감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화석
연료소비세로 에너지세, 아황산가스
세와 함께 운용)

- 탄소세 도입 당시 휘발유, 천연가스, 
바이오 연료를 제외한 모든 연료의 
CO2 배출원에 대해서 탄소세 부과 

- 에너지관련 세제의 특징은 목적세가 
없으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
는 기업에게 환급을 해주거나 보통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근로소득세 감
면에 사용

- 최근 탄소저감 촉진을 가속화하기 위
하여 2008년 세율 대폭 인상하고, 이
후 EU ETS의 참여기업과 미참여 기
업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부담 
차별 고려

- ’92년 가정․공공부문, ’92년 사업부문 
탄소세 도입

- 산업․무역부문은 경쟁력 약화 방지
를 위해 각종 조세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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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1996

- 1996년부터는 네덜
란드의 가장 대표
적인 환경세인 규
제에너지세 신설 

- 1988년 4월 1일 일반환경보호법에 일
반연료부과금의 신설이라는 신규 조
항이 추가 시행됨으로써 환경세의 기
초 마련 

- 에너지세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세제
개편은 환경세위원회에 의해 주도

국가 세목 휘발유
(원/ℓ)

경유
(원/ℓ)

등유
(원/ℓ)

중유
(원/ℓ)

석탄
(원/kg)

천연가스
(원/kg)

전기
(원

/kWh)

핀란드
에너지세 915.8 482.0 48.2 - - - 14.0

탄소세 76.9 86.9 80.3 92.8 79.5 49.8 4.0

스웨덴
에너지세 514.2 261.9 98.6 - - 74.0 45.9

탄소세 367.0 489.9 489.9 102.8 61.2 532.0 -

덴마크
에너지세 829.4 600.5 407.2 405.6 318.9 691.2 114.2

탄소세 48.2 52.3 53.9 83.4 47.9 67.1 19.4

노르웨이
에너지세 854.8 689.0 169.8 - - - 4.0

탄소세 163.8 109.8 109.8 109.8 99.9 146.3 -

네덜란드
에너지세 1,076.5 594.5 594.5 91.5 18.2 - -

규제에너지세 - - 257.1 39.6 - 335.3 119.8

영국
에너지세 835.5 835.5 160.7 121.9 - 273.1 -

기후변화세 - - - - 26.0  58.3 9.6

독일 에너지세 1,044.4 755.2 98.0 39.4 14.1 61.8 19.8

프랑스
에너지세 980.1 690.9 91.6 30.5 14.2 33.4 -

탄소세(안) 18.0 20.3 20.3 n.a n.a 21.9 -

일본
에너지세 557.3 340.7 20.4 20.4 7.0 10.8 3.7

탄소세(안) 15.2 17.2 16.3 19.6 15.8 17.6 -

<표 Ⅲ-10>  주요국의 에너지세 및 탄소세 세율 현황 

(2008년 7월 기준)

이들 국가들의 탄소세의 과세대상은 대부분의 유종(휘발유, 경유 

등)을 중심으로 석탄, 전기 등도 포함하며, 유럽 및 일본(안)의 탄소세

율은 대체로 기존 에너지세율 514～1,076원/ℓ에 추가로 15～401원/ℓ

(휘발유 기준) 수준으로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다.

  주: 환율(’08. 7.)은 EUR: 1606.74원, SEK: 169.92원, DKK: 215.38원, PENCE: 

20.27원, NOK: 199.71원

자료: 각국 정부 및 OECD/IEA

 



Ⅳ. 녹색성장 세제의 설계

1.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

가. 기존 관련 문헌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과 세제개편의 일환으로 적정 탄소세의 수

준 결정과 관련한 대표적인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는 기존 소득세 체계의 왜곡하에 탄소세 도입과 관련한 이른바 이

중배당효과(double dividend effect)에 다소 부정적이었던 Bovenberg 

and de Mooij(1994), Goulder(1995), Bovenberg and Goulder(1996), 

Fullerton(1997), Parry et al.(1999) 등에 의하여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CO2 배출의 사회적 비용 대비 적정 탄소세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소비자의 효용함수 구조에서 최종소비재와 여가수

요 사이의 약분리성(weak separability) 및 동조성(homotheticity)을 

가정하는 특수한 경우(special case)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 

가정에 의존하는 경우에 탄소세의 도입은 세수입의 환류효과보다 조

세 간 상충효과가 더욱 커져서 CO2 배출의 한계피해비용(marginal 

environmental damage, MED)에 대비한 탄소세( 

 )의 적정 수준 비

율 Ω(≡ 

 /MED)는 항상 1보다 작게 된다. 

이러한 경우 Goulder(1995)와 Bovenberg and Goulder(1996)에 따

르면 Ω는 ‘한계공적부담비용(marginal cost of public fund; MCPF)’

의 역수로서 표현되므로 그 값은 항상 1보다 작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약분리성 및 동조성을 가정하는 초기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적정 탄

소세 수준은 기존 조세체계의 왜곡비용에 따른 MCPF를 1.07에서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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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로 가정할 경우 오염배출의 한계피해비용 대비 대체로 70～8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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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적정 탄소세의 도입 수준은 현실적으로 

CO2 배출 재화와 여가수요의 상대적 대체성 및 기타 수요탄력성의 크

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또한 기존 세제나 정부지출 조정 등 탄소세 

관련 세수의 활용방식 등에도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조세체계의 왜곡이 존재하는 차선의 경제에서 

신규로 도입되는 탄소세의 적정 수준은 오염 배출의 한계피해비용(즉, 

전통적 Pigouvian 수준)인 MED와 더 이상 일치하지 않게 되며, 오염

배출재와 여가소비의 상대적 대체탄력성(교차가격효과) , 오염배출

재의 수요탄력성  , 노동공급 탄력성  , 기존 조세체계의 소득세율 

 , 그리고 배출량 총량 무상할당에 따른 기업 초과이윤(scarcity rent)

의 세율  등 각종 주요 매개변수 및 정책변수들의 관계 및 크기에 

의존하게 된다13). 

가령 이러한 경우에 한계피해비용(MED) 대비 신규 탄소세의 적정 

수준의 비율( 

 / MED)에 관한 보다 일반화된 세율 공식은 다음과 같

이 Pigou적 요소와 Ramsey적 요소의 적정 조합으로 구성된다(Kim, 

2002; West and Williams, 2007). 

≡ 

  


  
   


                   (4.1)

                

   
 

 
 

 
   


    

또는 

13) 여기서 분모의 항(1+)은 기존 조세체계 

의 왜곡비용에 따른 ‘한

계공적부담비용(marginal cost of public fund; MCPF)’을 의미한다. 

또한 효용함수의 약분리성 및 동조성을 가정하는 선행 연구에서는  

= 0이나, 이 값은 현실적으로 0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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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4.2)

여기서      
 

 
 

 
 은 국가별로 상이한 기존 

소득세 체계의 한계초과부담(marginal excess burden)의 크기를 의미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약에 탄소세 도입에 따라 세수중립적으로 기존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세제개편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의 적정 탄소

세의 수준을 CO2 배출의 한계피해비용의 크기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 (4.1)식에서 국세통계연보와 각종 사회보험제도를 참조하여 이

철인(2004, p. 153)과 같이 소득세의 한계실효세율의 기본치는 15%로, 

노동공급탄력성은 Stuart(1984), Browning(1987), Russek(1996), 

Fuchs, Krueger and Porterba (1998) 등 관련 주요 문헌에서 제시하는 

0.1에서 0.3 사이의 평균치로서 0.2를 가정한다. 또한 에너지수요탄력

성은 Pindyck(1979), Berndt and Wood(1979), Griffin and Gregory 

(1981), Jorgenson and Wilcoxen(1993) 등 에너지수요 관련 문헌에서 

제시하는 0.5에서 1.5 사이의 범위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일반

적인 조건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탄소세의 적정 수준은, 개별에

너지 상품과 여가수요의 약분리성(weak separability)을 가정하는 선

행 연구에서 나타나는 수준(가령, 오염의 사회적 피해비용의 70～80% 

정도)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즉 이러한 경우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원별 탄소세의 적정 수준은 김승래(2009)에 따르면 에너지원별 여가

수요와의 대체탄력성과 자기 수요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로 CO2 배출 1톤당 한계피해비용의 약 60～180%에 달하는 것으

로 추정된다.  

한편, 최근의 관련 문헌들은 여러 가지 가정하에 각종 요인들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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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CO2 배출의 한계피해비용(MED) 추정 분포: 

28개 연구 결과 분포

안하여 CO2 배출의 가격(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 가격)의 적정수준

을 추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대체로 CO2 톤당 5～85달러 수준으로 

그 추정치가 다소 광범위하다. 가령 Tol(2007)의 경우는 CO2 톤당 5～

20달러로, Stern(2007)은 CO2 톤당 약 85달러로 추산하였다. 그리고 

다소 포괄적인 추정치로 Nordhaus and Boyer(2000)와 Nordhaus 

(2008)는 CO2 톤당 9.5～23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더욱이 

Pizer(2002)는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Nordhaus가 산출한 적정수준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수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Weitzman(2008)은 불확실

성하에서 탄소에 대한 사회적 적정 가격을 CO2 톤당 50달러로 추산하

였으며, 이러한 탄소가격은 인플레이션하에서 세율을 일정 비율 물가

에 연동하여 상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탄소세 도입의 지연(delay)은 미래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보통 ‘후회비용(regrets cost)’으

로 불린다. 최근 Kim(2008)은 Nordhaus and Boyer(2000) 모형을 이

용하여 3.4의 기후변화민감도(climate sensitivity)와 2.5°C 온난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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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탄소세 정책의 지연

[그림 Ⅳ-2] 탄소세 도입 지연(delay)의 함수로서의 

후회비용(“regrets") 분포

약의 가정하에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세 도입의 정책 지연(delay)에 따

른 사회적 비용(cost of no action)을 추정하였다. 그 사회적 비용은 

[그림 Ⅳ-2]의 (a)와 같이 ‘지연이 없는 행위(가령, 적정 탄소세 즉각 

시행)’에 비하여 ‘각각의 지연 경우(가령, 10년, 20년 등 특정기간 동안

의 지연시)’에 유발되는 대표적 소비자의 미래소비의 총손실의 순현재 

가치를 계산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연이 계속되면 계속

될수록 [그림 Ⅳ-2]의 (b)와 같이  ‘후회비용’이 시간에 따라 기하급수

적으로 매우 크게 증가함을 보여준다. 가령, 10년의 정책 지연의 경우 

‘후회비용’은 세계 총생산(GWP)의 약 4%(또는 연간평균 0.4%)이고, 

이는 2000년 기준 우리나라 GDP 수준에 상응하는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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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후회비용의 분포

  주: 여기서 후회비용("regrets")은 탄소세 지연(delay)에 따른 사회적 비용(cost 

of no action)으로서 "지연이 없는 행위"(가령, 적정 탄소세 즉각 시행)에 비

하여 "각각의 지연 경우"(가령, 10년, 20년 등 특정기간 동안의 지연시)에 유

발되는 대표적 소비자의 미래소비의 총손실의 순현재 가치를 말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연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후회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매우 

크게 증가함을 보여준다. 가령 10년의 정책 지연 시 ‘후회비용’은 세계총생산

(GWP)의 약 4%이고, 이는 2000년 기준 우리나라 GDP 수준에 상응한다. 

자료: Nordhaus and Boyer(2000)의 DICE모형을 이용한 계산. 보다 자세한 내용

은 Kim(2008) 참조.

나. 사회적 비용의 추정
14)

본절에서는 전통적인 피구비안 수준(Pigouvian level)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탄소세 적정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휘발유, 경유, 부

탄, 등유, 프로판, LNG, 중유, 무연탄, 유연탄 등 각종 에너지원별 단위

당 환경피해비용(MED)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여기서는 이산

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구성되는 환

경오염의 피해비용 중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중심

으로 살펴본다. 

우선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을 살펴보면,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14) 김승래․강만옥(2008) 또는 김승래 외(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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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5 2010 2015 2020 2030

연평균 증가율(%)

항목 단위 '05～'10 '10～'20 '20～'30

CO2 

배출량
백만 tCO2 499.8 567.6 603.9 676.1 789.8 2.6 1.8 1.6

GHG/인 tCO2/인 10.34 11.51 12.14 13.53 16.02 2.2 1.6 1.7

GHG/

GDP

tCO2/

백만원
0.70 0.62 0.55 0.51 0.40 -2.1 -2.1 -1.9

<표 Ⅳ-3> 에너지부문 CO2 관련 주요 지표 전망

구분 1990 1998 2006 2010 2020 2030
연평균 증가율(%)

90～06 06～10 10～30 06～30

계 75.1 132.1 173.6 190.2 225.4 245.1 5.4 2.3 1.3 1.4

<표 Ⅳ-2>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TOE)

2006년에 173.6백만TOE로 1990년대(75.1백만TOE)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여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2～3배 이상 높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소비를 보여주었다. 외환위기로 인해 최종 에너지 소비 증가율

은 1998년 8.5%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부문의 CO2 배출 전망을 살펴보면, 2005～2010년 사

이 연평균 약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0～2020년 1.8% 증가, 

2020～2030년 1.6% 증가로 점차 증가 추이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06)

현재 CO2 배출에 따른 총사회적 비용은 에너지 부문이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사용에 따라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에

너지가격에 내재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에너지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에너지원별로 부과되는 세금인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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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IPCC탄소배출계수×에너지열량환산계수×44/12 단위당 CO2 배출량

휘발유(㎘) 0.783×0.740×44/12 2.12(tCO2/㎘)

경유(㎘) 0.837×0.845×44/12 2.59(tCO2/㎘)

등유(㎘) 0.812×0.820×44/12 2.44(tCO2/㎘)

B-C유(㎘) 0.875×0.935×44/12 3.00(tCO2/㎘)

부탄(㎘) 0.713×0.637×44/12 1.67(tCO2/㎘)

프로판(천㎏) 0.713×1.105×44/12 2.89(tCO2/천㎏)

LNG(천㎥) 0.637×0.955×44/12 2.23(tCO2/천㎥)

무연탄(M/T) 1.100×0.460×44/12 1.85(tCO2/M/T)

유연탄(M/T) 1.059×0.595×44/12 1.06(tCO2/M/T)

<표 Ⅳ-4> 연료별 단위당 CO2 배출량 추정치

세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원별 CO2 배출에 대한 사회적 비용으

로 구성된다. 

먼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세(가칭) 도입 또는 기존 에너지세

의 강화 수준은 이러한 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가격체계에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원별 CO2 배출량

의 경우 우리나라는 고유한 CO2 배출계수를 산정하지 않은 상태이므

로, 여기서는 김승래․강만옥(2008)에서와 같이 영국의 Cambridge 

Econometrics의 CO2 가격의 적용을 위해 에너지원별 IPCC의 탄소배

출계수를 이용하여 이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15).

  주: 이산화탄소배출량 추정시 에너지열량환산계수는 순발열량 적용

자료: http://CO2.kemco.or.kr/ 자료 수정

15) 우리나라는 에너지원별 CO2 배출량의 경우 주로 IPCC(Intergover- 

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만든 배출계수를 사용하고 

있다. IPCC 계수의 경우 석유환산(TOE)하여 나타내기 때문에 연료별 

에너지열량환산계수를 이용하여 연료별 물량단위에 맞게 재추산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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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단위당 사회적 비용 (배출계수 × CO2가격)

휘발유 2.12×31,828/1000 = 67원/ℓ 

경유 2.59×31,828/1000 = 82원/ℓ

등유 2.44×31,828/1000 = 78원/ℓ

B-C유 3.00×31,828/1000 = 95원/ℓ

부탄 1.67×31,828/1000 = 53원/ℓ

프로판 2.89×31,828/1000 = 92원/㎏

LNG 2.23×31,828/1000 = 71원/㎥

무연탄 1.85×31,828/1000 = 59원/㎏

유연탄 1.06×31,828/1000 = 34원/㎏

<표 Ⅳ-5> 에너지원별 단위당 CO2 배출의 사회적 비용 추정

McKinsey의 Antonio Volpin 및 영국의 Cambridge Econometrics의 

분석에 따르면 2008～2012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톤당 

25유로(31,828원)16)인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이용하여 CO2 배출비용

을 산정17)하였다. 에너지원별 단위당 CO2 배출량에 그 배출권 가격인 

31,828원/tCO2를 곱하면 에너지원별 단위당 CO2 배출비용을 <표 Ⅳ

-5>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CO2 배출의 사회적 비용 이외에 기타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사회적 비용 및 수송용 연료의 혼잡비용을 예시적으로 살펴보면 

<표 Ⅳ-6>와 <표 Ⅳ-7>와 같다.

자료: 김승래․강만옥(2008)

16) 2007년 평균 1유로=1,273.12원으로 가정

17) 이산화탄소의 경우 조기사망, 질병 등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기 곤란

하여 배출권 가격을 사용한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환경오염비용의 변

화액이라기보다는 기업체의 한계저감비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 변화액의 추정에는 다소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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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혼잡비용 부과액

(백만원)
연간유류사용량(ℓ)

혼잡비용부과 원단위

(원/ℓ)

휘발유 4,946,043.6  9,533,764,018.0 518.8

경유 5,736,075.4 14,710,480,162.7 389.9

LPG 3,010,713.0 10,529,867,340.1 285.9

<표 Ⅳ-7> 수송용 에너지원별 단위당 교통혼잡비용(2002년 기준) 

대기오염
 CO2 

CO NOx SOx PM10 VOC 합계

휘발유(원/ℓ) 249 33 1 0 45 328 67

경유(원/ℓ) 62 132 27 251 12 484 82

등유(원/ℓ) 4 14 4 4 0 27 78

B-C유(원/ℓ) 8 58 260 56 2 383 95

부탄(원/㎏) 93 16 3 0 5 117 53

프로판(원/㎏) 5 14 0.4 2 1 22 92

LNG(원/㎥) 8 24 0.3 4 1 37 71

무연탄(원/㎏) 107 43 185 158 1 492 59

유연탄(원/㎏) 1 24 66 46 0.1 137 34

<표 Ⅳ-6> 에너지원별 단위당 환경오염비용(2005년 기준)

(단위: 원)

자료: 김승래․강만옥(2008)

  주: 고정비용을 제외한 유류비용 및 시간비용만 포함(총 13,692,832백만원), 한

국교통연구원 추정치(2004)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외,『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른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

구』, 2004

2. 탄소세의 장단점 및 도입방식 검토

교토의정서는 가입국들이 감축해야 할 정량적 이산화탄소 감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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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배출

권거래제의 경우 제도 설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경우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거래비용이 높고 이산화탄소 감축비용에 수

반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

에 탄소세의 활용을 촉구해 왔다. 탄소세는 그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행정비용이 적으며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탄소세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탄소의 함량에 따라 화석연

료의 가격에 부가되는 부과금으로, 오염물질 배출의 단위당 환경피해

비용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다. 이상적으로 탄소세의 적정수준은 한계

저감비용과 한계피해비용이 일치하는 수준, 소위 피구비안 수준

(Pigouvian level)에서 결정된다. 

탄소세 부과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비용효율적으로 총저감비용

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오염원인자 개개인은 탄소세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산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세의 역진적인 성격에 따라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단지 오염을 줄이는 것이라면 환경기준 설정이나 직접 

규제방식이 더 직접적일 수 있다. 그러나 탄소세 부과의 장점은 총저

감비용의 최소화와 오염 저감의 지속적인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수의 원천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탄소세 부과는 오

염원인자에게 기술진보 유인을 제공하며, 이러한 기술진보는 오염 저

감비용을 시간에 따라 더욱 절약할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도 환경관련 세제는 보통세나 환경관련 목적세로서의 정부

에 세수를 제공한다. 이러한 환경관련 세수는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및 정부의 각종 녹색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다. 

다만 탄소세의 현실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감축목표, 구체적 세율 결

정, 배출량 거래제와 연계, 불확실성 및 정보의 문제, 소득재분배, 국제

경쟁력의 보완 문제와 정책의 정치적 수용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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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EU국가의 에너지․탄소 과세의 오염저감 효과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전통적인 직접규제 

방식보다는 최근 OECD의 주요 선진국에서 성공사례를 보이고 있는 

탄소세제에 대하여 더욱 주목하고 있는 추세이다. 

3. 외국의 탄소세제 평가

일반적인 세수 중립적(revenue-neutral) 세제개편 차원에서 비환경

관련 세제에서 환경관련 세제로 세부담을 이동하는 유럽국가들의 환

경친화적 세제개편(environmental tax reform, ETR)의 총규모는 연간

베이스 기준으로 약 250억유로로서 매우 크며, 주로 이들 국가는 소득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자료: GFC(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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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환경친화적 세제개편(ETR) 시행 국가의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최근 EU 집행위원회의 연구 프로젝트에서 Cambridge Econometrics 

그룹의 최근 ETR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방

향의 환경친화적 세제개편(ETR)은 [그림 Ⅳ-3]과 같이 분석구간(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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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2)에 있어 시행 국가들 모두의 최종 에너지소비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였고 동시에 고용과 경제성장에도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Andersen and Ekins(2009)에 의하

면, EU중 ETR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및 영국 등)와 비시행국가로 나누어 과거 경제성장과 환경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탄소세를 도입한 이들 국가들의 성

과는 에너지수요와 배출량이 감소하고 고용은 증대되었으며, GDP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이며 또한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도 적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ETR 시행국가

ETR 비시행국가

[그림 Ⅳ-4] 친환경 세제개편(ETR)의 GDP 효과 : ETR 시행국가 

vs. 비시행국가

  주: 세로축은 기준  대비 GDP 증대의 % 차이분

자료: Cambridge Econometrics(2009)

영국의 Green Fiscal Commision의 최근 보고서(2009)에 따르면 영

국의 친환경세제개편(ETR)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크며, 특히 

관련 세수의 일부 녹색투자 병행은 경제성장(GDP)에도 모두 긍정적

0.3

0.2

0.1

0.0

-0.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Ⅳ. 녹색성장 세제의 설계  95

[그림 Ⅳ-5]  2020년 GHG 배출량과 GDP 비교 : 영국

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국제유가의 시나

리오를 기준유가(B1), 저유가(B2), 고유가(B3)의 3가지 시나리오에서 

친환경세제개편(S1, S2)와 관련 세수의 환경 R&D 등 녹색투자 분야

에의 재활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CO2 배출과 

GDP 효과는 추가 세수의 오직 10%를 녹색투자에 재활용함으로써 오

염저감 효과를 높이고 GDP 효과도 유의하게 진작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주: GHG figures have been calculated on a net carbon account basis in MtCO₂e.

자료: ONS, NAEI, Cambridge Econometrics.

또한 일본의 전력중앙연구소(2005)는 장기경제예측시스템을 이용

하여 일본에서 환경세를 도입한 경우의 경제적 영향에 관해서 감세조

치의 유무, 세수의 사용처, 과세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서 정량적으

로 분석한 결과, 환경세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 2010년의 CO2 배출량

은 1990년 대비 13.1% 증가하며, 경단련의 “자주행동계획”, 에너지절

약기준의 강화만으로는 국가가 목표로 하는 CO2 배출량의 안정화18)

18) 2010년의 CO2 배출량을 1990년의 CO2 배출량 수준으로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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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세를 2003년에 도입해서 안

정화를 달성하려면 2010년에 탄소 1톤당 33,000엔 정도의 매우 높은 

세금을 설정해야 하며, 동년의 실질GDP는 기준케이스보다 0.83% 감

소하였다.

여기서 세수의 크기를 보면 같은 양의 CO2 저감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 감면조치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가, 그리고 소득세 저

감보다 공공투자 확대가, 탄소함유량 비례과세(탄소세)보다 에너지 소

비량 비례과세(에너지세)가 많은 세수를 필요로 한다. 먼저 감면 조치

는 탄소세에 의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률이 높은 제조업에서 CO2의 저

감을 둔화시키고, 공공투자 확대의 파급은 시멘트, 철강 등 소재산업에 

대해서 크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탈CO2화”를 늦추고, 에너지세는 CO2 

배출원단위가 작은 천연가스 등으로의 연료 전환의 유인을 갖지 않는

다. 환경세를 도입하는 경우는 탄소함유량에 비례해서 과세하고 감면

조치는 설정하지 않으며, 세수는 공공투자에 지출하는 경우가 이상적

이며 가장 경제적인 피해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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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설정 조건 추정결과(2010년)

과세방식
세수환류

방식

감세

조치
세율

세수

(조엔)

기준케이스

대비 GDP 

변화율

기준케이스 과세 없음 - - - - -

환경세도입

케이스
탄소함유량 비례소득세 감세 없음 33,000엔/t-C 9.48 -0.83%

감세케이스 탄소함유량 비례소득세 감세있음
1) 50,600엔/t-C2) 11.96 -0.92%

공공투자

케이스
탄소함유량 비례

공공투자 

확대
없음 34,700엔/t-C 9.96 -0.28%

에너지세

케이스
에너지량 비례 소득세 감세 없음 590엔/GJ 12.80 -1.03%

<표 Ⅳ-9> 환경세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 일본

  주: 1) 제조업의 세율을 다른 부문의 1/2로 감면

      2) 비감세부문의 세율

자료: 전력중앙연구소(2005); 김승래 외(2008) 재인용

한편, 탄소세 부과에 따른 기업의 부담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아직까

지는 현행 EU 에너지과세지침(Energy Taxation Directive)에는 일부 

회원국이 적용중인 탄소세와 2005년에 도입된 EU ETS의 조화방안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는 상태이다.  다만 EU 집행위는 EU ETS 적용

부문에 대한 탄소세의 100% 감면조치는 EU 회원국 산업부문 간 경쟁

력 왜곡 현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EU 에너지 최저세율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일부 예외조치를 적용할 것을 권고

(’09. 6)하고 있다. 그리고 대체로 산업부문의 경우 에너지세와 탄소세

를 조합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범EU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EU 

Directive의 특성상 제안, 통과 및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EU 주요국들은 에너지다소비 업종에 대하여 국제경쟁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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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대상 사례 내용

(i) 원재료로 

   이용되는 것

- 석유화학용 나프타, 철강 원료탄 등 원재료는 면세

  (영국 기후변화세, 독일 에너지세, 네덜란드 에너지세ㆍ

석탄세, 핀란드 액체연료세, 전기ㆍ특정연료세, 덴마크 

CO2세)

(ii) 특정의 대형 배

출자에 대한 조

치(에너지 효율

개선 또는 CO2 

삭감목표에 관

한 정부 협정 

등)

- 2000년 세법에 근거하여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집약산업

에 대해서 정부와 에너지효율 개선 또는 CO2 삭감목표와 

관련된 기후변화협정(climate change agreement)을 체결

한 경우 세금 80% 경감(영국 기후변화세)

-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전력이 1,000만㎾h를 넘는 경우에는 

에너지효율 개선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에너지집약산

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면세(네덜란드 규제에너지세)

- 의무적 배출량거래제의 대상 기업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

음.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지 않는 기업 중 법령에 열거

된 에너지집약적인 공정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세액의 18분의 13을 환급함. 덴마크 에너지청과 자주협정

(voluntary agreements)을 체결하면 세액의 30분의 29까

지 환급(덴마크 CO2세)

(iii) 기타

-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발전은 면세

  (영국 기후변화세, 독일 전기세, 덴마크 전기세, 핀란드는 

전기ㆍ특정연료세는 면세되지는 않지만 보조금제도가 있다

- CHP(combined heat and power: 전열병합설비)에 의해 

발전된 전기는 면세

 (영국 기후변화세, 핀란드 전기ㆍ특정연료세, 독일은 CHP

에서 이용되는 에너지제품에 대해서 에너지세가 면세

- 철도 등에서 소비되는 석탄ㆍ천연가스ㆍ전력은 면세(영

국 기후변화세)

- 철도 등에서 소비되어지는 경유ㆍ천연가스ㆍ전기는 면세

(덴마크 CO2세)

- 온실재배에 사용되어지는 경유ㆍ중유는 액체연료세 일부

가 환급(핀란드 액체연료세)

<표 Ⅳ-10> 에너지 또는 온실가스 관련 세제에 관한 EU국가의 일부 

경감대책

등 조세정책의 목표 차원에서 에너지세나 탄소세의 부분 경감, 면제, 

또는 인센티브 지급 등 일부 예외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주: 1) 면세란 환급과 비과세 포함 

자료: 각국 정부 및 OECD 자료; 일본 환경성(200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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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색성장 세제의 설계 및 고려 요소

가. 기본 방향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환경보전에 대한 국제적 관

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 대비 30%감축)와 신규 성장동력으로 녹색기

술․산업 육성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의 환

경친화적 기능을 점점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녹

색성장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세제는 시장기능과 외

부성 교정기능에 더욱 충실하고, 국내 녹색산업의 국제경쟁력 선점의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향후 에너지관련 세제의 운용 방향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단순화하여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에너지

세제는 탄소세 등 환경세적 기능 강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 및 녹색성

장 구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그 위상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및 에너

지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제고는 에너지복지 등 직접 재정지원 강화

나 환급 등의 세출 측면에서의 보조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요

구된다. 

먼저, 향후의 세제개편 방향은 에너지세제의 탄소저감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해 에너지원별로 세율에 환경오염․온실가스배출 등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에너지관련 세제를 환경세로 통합․개편해 나갈 경우 탄소세적 기능

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과정에서는 법

인세,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타 소득관련 세제의 부담 완화를 적극 연

계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각종 배출부과금 등을 보다 기후변화 대응적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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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하고, 부문별 산업 및 환경정책적 목표에 따라 탄소배출권거래제, 

자발적 협약이나 각종 배출 및 효율 기준의 강화 등과 같은 비세제적

인 정책수단을 조세체계의 개편과 적절하게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향후 기후변화

협약의 준수 의무에 따른 CO2 배출량 저감정책 추진 및 에너지의 안정

적 공급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

하고 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환경친화적 보조금을 확대

하는 정책도 병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탄소세 도입 등 현실적으로 정책효과가 비교적 장기적이고 지

속적인 세금/보조금 정책은 배출권거래제, 녹색금융, 자발적 협약, 기

술표준, 효율기준 등의 기타 정책수단과 함께 부분별로 여건 및 대상, 

이행실적(성과관리)을 고려하여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제

적 수단으로 초기에는 낮은 세율로서 광범위한 영역에서 탄소세 도입 

등 친환경 세제개편을 시행하고,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서는 배출권거래제나 목표관리제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비세제적 

수단으로서 자발적 협약(VA) 또는 협상에 의한 협약(NA) 등 목표관

리제(target-setting agreements)는 주로 산업 및 발전부문의 에너지

절약(또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형태로 2～3년간 시범사업 및 준비

기간(1단계사업)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비세제적 수단으

로서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ETS)는 국가감축목표와 연관되어 부

문별 저감잠재량을 기초로 책임 할당하고 참여부문과 비참여부문의 

자발적 또는 의무적인 형태로 적정 노력을 강구해야 하는데 향후 2～3

년간 시범사업 및 제도 구축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배출권거래제나 목표관리제의 연계는 기업의 목표관리 초과달

성분의 거래 허용이나 중소기업 등 실시성과의 실적 연계 등 각종 상

쇄(offsets)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 등 유연성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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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입 방식

1) 기존 에너지세 강화 방식 vs. 신규 탄소세 도입 방식 

먼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현행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적 기능 강화

를 위하여 기존 에너지세율 인상 방식과 탄소세 신규 도입 방식의 장

단점을 서로 비교․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에너지

제품에 대한 세율 인상의 폭이 동일할 경우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에

너지세제 강화효과는 기존 세율 인상과 탄소세 신규 도입 방식이 유사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에너지세제 강화 명분, 세수

효과 및 세수 활용(세출) 방식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앞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존 세율 인상보다는 탄소세 신규 도

입 방식이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제개편의 명

분 확보가 용이하며 당위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어 탄소세 신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탄소세 방안이 세수효과가 더 크며 세수

를 녹색기술 육성, 저소득층 지원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 가능하다19). 

기존 세율 인상시에는 유가보조금 해결방안을 먼저 마련․실행하여야 

하나 운수업계 반발로 실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화석연료 보조

금을 축소해 나가는 국제적 추세20) 및 과도한 조세지출(2009년 2.0조

원)을 감안하여 탄소세분 유가보조금을 미지급시에는 세수효과 측면

에서는 기존 에너지세율 인상방안보다 탄소세 신규 도입 방안이 우월

19) 1․2차 에너지세제개편 이후(’01. 7~) 운수업자(버스․택시․화물차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세액인상분 전액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 중

이다. 현재 유류세 체계 내에서는 기존 세율 인상시에는 경유․부탄 

세수 증가분의 35% 정도가 유가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가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공공요금을 인상하거

나, 유가보조금의 필요성 및 적정 규모에 대해 매년 국회 심의가 이루

어지도록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0) 제3차 G20 정상회의(’09. 9)에서 각국은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적으

로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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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현재 휘발유․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여타 에너지원(LPG부

탄․프로판, 등유, 중유, LNG)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개

별소비세수는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4개 

특별회계에 전입되고 있다21). 기존 에너지세율 인상시 증가된 세수의 

상당부분이 목적세인 교통세여서 관련 세수를 녹색기술․산업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발생하고, 또한 교통

세수의 대부분(80%)이 교통시설 투자에 집중되어 수송부문의 환경문

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세수활용(세출) 측

면에서는 기존 에너지세율 인상 방안보다 탄소세 신규 도입 방안이 바

람직하다. 

이러한 탄소세수는 일단 일반회계에 전입하여 녹색기술 육성, 환경

개선 및 저소득층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령,  태양전지, 고효율 저공해 차량,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등 

녹색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에너지세제 강화시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등 세출 

측면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기존 세율의 인상방안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조세저항이 

적은 소비세를 인상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탄

소세 도입 방안도 신규 세목 도입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있으나,  정부

의 적절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을 지원․촉

진하여「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2009년 11월에 설정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BAU 대비 30% 감축) 

달성을 위한 구체적 감축수단 도입․실행이라는 세제개편 명분의 확

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한편, 유럽국가들이 탄소세 도입 당시의 세수 비중에서 소득관련 세

21) 교통시설 80%, 환경개선 15%, 에너지 및 자원사업 3%, 균형발전 2%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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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높았던 반면, 우리나라는 유럽국가들과 비교해서 직접세의 비중

이 높은 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기준 소득관련 세수가 총세

수 대비 29.5%를 차지하는 반면, 소비세 비중은 32.6%로 나타나고 있

어,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을 단행한 유럽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간접세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직접세의 감세와 함께 환경세 강화를 추진한 일부 

유럽국가들의 조세중립적 세제개편 방식과는 다소 다른 경제적 여건

을 감안한다면, 일단 직접세 인하와는 별도로 환경세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재정지출 수요 충당을 위한 재원

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의 환경세 구체안과 유사하게 기존의 세제 

위에 신규 세목을 도입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

다22). 

대부분의 해외국가 사례와 같이 기존의 에너지세제와는 별도로 “명

시적인" 탄소세 도입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가격체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조세체계와는 별도로 탄소세와 같이 명시적으로 신규 세

목을 신설할 경우, 기존 과세베이스의 조정 없이 별도로 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에 따라 충실하게 과세할 수 있다. 즉 신규 세목을 신설할 

경우 기존 조세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과세표준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특히 별도의 탄소세 신설은 초기 도입 이후 탄소저감을 위한 정책목

표의 변화 및 달성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세율체계의 조정 및 정비가 

용이하다. 탄소저감을 위한 조세부과의 가격신호기능을 부각시키기 위

하여 신규 세목(탄소세)으로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며, 그렇지 

않다면 기타 요인에 의한 기존 에너지세제의 세율조정에 의해 탄소세 

22) 유럽국가들은 탄소세 도입으로 증대된 세수는 사회보장기여금의 부담

을 완화시키거나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낮추는 데 사용한 반면, 

일본의 경우는 이러한 전반적 세제개혁 차원이 아니라 기존의 세제 위

에 지구온난화대책에 따른 소요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환경세를 도

입하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04

부과의 본래 취지가 상쇄될 수 있다. 기존의 에너지세제와는 별도로 

신규 세목을 신설하여 부과할 경우 징수된 신규 세수를 탄소저감사업

에 특정하여 세수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 방식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과 기후변화협약의 대비라는 세목의 도입 취지를 특

정화하여 부각시킴으로써 정치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신규 세목을 신설하여 부과할 경우 오히려 조세체계가 다소 복

잡해질 수 있으므로 이는 세제의 단순화 측면에서 약점이 있다. 그러

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세제는 그동안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목적세 중

심으로 운용되어 온 경향이 있으나 2012년 이후 교통에너지환경세, 교

육세 등 기존의 각종 목적세의 정비가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적 

성격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명시적인 탄소세를 신설하는 것도 하

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탄소세라는 신규 세목을 도입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따

르나,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제개편의 명분 확

보 및 신규 세수를 기후변화 대책, 녹색산업 지원 재원으로 활용 가능

하다. 반면, 기존 에너지세제 강화 방식은 유류세 체계를 유지하면서 

세율만 조정하므로 개편 작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기존 세율의 단

순 강화로 비춰져 명분 확보가 불리하며, 유가보조금 문제(운수업계에 

세액 인상분 전액환급)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과 세수증대 효과도 신규 

탄소세에 비해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세율 구조

앞장의 탄소세를 도입한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소세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수송용․산업용 등 에너지수요의 전 부문에 

걸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탄소세의 과세대상은 기존의 에너지

세 과세대상 이외에 전기, 석탄(유연탄․유연탄)에 대한 추가 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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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
단위당 

탄소세율(원)

2007년 평균

에너지 가격

(원)

에너지 가격

상승률

 (%/100)

2007년

에너지사용량

(천kℓ,백만㎥, 천톤)

예상세수

(억원/년)

휘발유(원/ℓ) 67.5 1525.9 0.0442 9,608  6,483 

경유(원/ℓ) 82.4 1272.7 0.0648 17,248 14,218 

등유(원/ℓ) 77.7 936.5 0.0829 4,161 3,232 

B-C유(원/ℓ) 95.5 491.3 0.1944 14,155 13,515 

부탄(원/ℓ) 53.2 773.8 0.0687 7,552 4,014 

프로판(원/kg) 92.0 1330.6 0.0691 3,160 2,907 

LNG(원/m3) 71.0 637.4 0.1114 18,183 12,906 

무연탄(원/kg) 58.9 89.2 0.6600 9,696 5,709 

유연탄(원/kg) 33.7 73.8 0.4565 84,430 28,458 

<표 Ⅳ-11> CO2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탄소세와 예상 세수

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부문 CO2 배출에 따른 총사회적 비용

은 에너지산업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사용에 

따라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 가격에 내재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모든 에너지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이때 부과되는 환경세제로서의 적정 탄소세 크기는 앞의 

제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CO2 배출에 대한 사회적 비

용으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김승래 외(2008)에서와 같이 2008∼2012

년 평균 EU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가격을 톤당 25유로(31,828원)인 

것으로 가정하여 CO2 배출에 대한 탄소세율을 산정한다. 이러한 에너

지 단위당 CO2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2007년 에너지의 

사회적 평균가격을 가지고 예상되는 탄소세수는 GDP의 약 1% 이내

에 상응한다.

  주: 탄소세 부과의 기본세율은 영국의 Cambridge Econometrics의 CO2 배출권

의 가격(톤당 25EUR)을 적용하여 31,828원/t-CO2로 가정(2007년 평균 1유

로=1,273.12원)

자료: 김승래 외(2009)



106

에너지원
휘발유

(원/ℓ)

경유

(원/ℓ)

등유

(원/ℓ)

중유

(원/ℓ)

부탄

(원/ℓ)

프로판

(원/kg)

LNG

(원/kg)

유연탄

(원/kg)

기존세율

(VAT 제외)
745 528 104 20 185 20 60 비과세

탄소세

추가

세율

사회적 

비용

67.5

(4.4%)

82.4

(6.5%)

77.7

(8.29%)

95.5

(19.4%)

53.2

(6.9%)

92.0

(6.9%)

71.0

(11.1%)

33.7

(45.6%)

저세율
8

(0.5%)

10

(0.8%)

9

(1.0%)

11

(2.3%)

6

(0.8%)

11

(0.8%)

10

(1.3%)

4

(5.3%)

<표 Ⅳ-12> 탄소세 도입의 세율 구조 예시

이와 같이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가정하고 에너지원별 탄소배

출량만을 감안하여 적정세율을 산출해 보면, 에너지원별로 34~96원 

정도(ℓ당 또는 kg당)이나, 시행 초기에는 주변국 동향, 제도에 대한 

순응성 확보 등을 감안하여 <표 Ⅳ-12>와 같이 이보다 낮은 세율로 과

세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에너지세 과세대상은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부

탄, 프로판, LNG 등 7개 유종이다. 유럽이나 일본 등은 석탄, 전기에 

대해서도 에너지세를 과세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유연탄의 부가가치

세 이외에 에너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무연탄은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므로 소득분배 악화 가능성을 감안

하여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도 검토하며, 전기는 CO2가 발생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2009년 기준 37%이고 발전연료(석탄, LNG)와 

전기과세 병행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무연탄, 전기 이외에 유연탄은 주로 발전 및 산업부문에서 사용

되는 점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  1. 기존 세율은 VAT를 제외한 기존의 에너지세율을 의미

     2. 탄소세 도입 시나리오의 (  ) 안은 탄소세 부과시 각 제품의 가격 상승률

을 의미

     3. 탄소세 도입 시나리오의「사회적비용」,「저세율」은 CO2 1톤의 가격이 각

각 25유로(31,828원, ’07년 평균환율 적용), 2.94유로(세수 1조원 규모)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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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탄소세의 도입단계에서 우리나라는 2008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이 이미 추진되고 있

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 환경세 도입 시 유럽의 조세중립적 차원의 직

접세의 추가적 인하는 다소 점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부 유럽국가들은 과도한 소득세 부담의 인하와 더불어 환경세 

강화라는 조세 전반적 세제개편을 추진한 반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협약 대비 환경세 도입은 직접세 인하와 별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

에 연관되어 추진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23).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소세 도입 지연의 사회적 비용이 

GDP 대비 0.4%이고 탄소 예상가격에 따른 적정 세수 규모가 GDP 대

비 1% 정도(김승래 외, 2008)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내 세제개편 환

경, 정책 수용성, 그리고 해외동향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종합적으

로 감안하여 초기의 도입단계에서는 GDP 대비 적절한 규모로 탄소세

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향후 탄소세의 강화단계에서는 소득관련 세수 감세와 병행하

여 연평균 0.1～0.2% 정도의 속도로 직접세에서 환경세로 세부담을 점

진적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24). 즉, 탄소세 초기 도입 이

23) 유럽국가들이 탄소세 도입 당시의 세수 비중에서 소득관련 세수가 높았

던 반면, 우리나라는 유럽국가들과 비교해서 직접세 비중이 높은 편이 

아니다. 그리고 세부담이 높았던 소득세 감세와 함께 신규 환경세 강화

를 추진한 일부 유럽국가들의 조세중립적인 세제개편 방식과는 다소 다

른 우리나라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다면, 일단 초기단계에서는 직접세 

인하와는 별도로 환경세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특히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재정지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

기 위해서, 일본의 환경세 도입의 구체안과 유사하게 기존의 세제 위에 

신규 세목을 도입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24) 앞 Ⅳ.1절에서와 같이 탄소세 도입의 지연(delay)에 따른 사회적 비용

(cost of no action)이 GDP 대비 0.4%이고, 현재 도입 계획의 지연은 

미래세대의 급격한 감축 부담 상승 및 피해비용으로 이어지므로, 적절

한 도입시기를 국내 상황과 해외동향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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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단계 강화단계

- 기후변화협약 대비 녹색성장 재원
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의 환경
세 도입의 구체안과 유사하게 기존
의 세제 위에 신규 세목을 도입하
는 방식이 우리에게 더 적합한 것
으로 사료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는 
탄소세 도입으로 추가 발생하는 세
수를 목표관리제 이행 관리, 신재생
에너지기술, 에너지효율 기술 및 환
경산업 육성 등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우
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판단되며, 그 외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직접보조 등 재정지출 
확대도 병행될 필요

- 정책수용성 제고와 단기적 충격 완
화를 위해 GDP 대비 낮은 규모
(e.g., 0.1～0.2%)의 세율로 광범위
한 영역에서 탄소세 신설

1)

- 탄소세 도입 이후 중장기적으로 세율
의 점진적 강화(또는 최소한 인플레
이션에 연동)가 필요할 경우, 유럽의 
사례에서와 같이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 소득관련세 인하나 사회보장기여
금 완화와 적극 연계하는 전반적 세
제개편 차원의 방안도 검토

- 또한 세수를 목표관리제 이행 관리, 
신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효율 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 등 기업의 온실가
스 저감대책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
용하거나, 그 외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보조 등 재정지출 확대에 
사용 

- 연평균 GDP 대비 일정규모 (e.g., 0.1 
～0.2%)로 직접세에서 환경세로 세부
담 이동

<표 Ⅳ-13>  탄소세 도입의 단계별 추진 예시  

후 중장기적으로 세율의 점진적 강화(또는 최소한 인플레이션에 연

동)가 필요할 경우, 유럽의 사례에서와 같이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 소

득관련세 인하나 사회보장기여금 완화와 적극 연계하는 전반적 세제

개편 차원의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탄소세와는 별도로 기존 에너지세제는 고유가 등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기본세율

(세법)이 아닌 탄력세율(시행령)의 조정을 활용하여 향후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존 에너지세제의 탄력세율의 확대 적용

은 국제유가의 비이상적 추이에 따른 충격 완화나 경제위기 시 경기조

절, 가격안정, 수급조절 목적에 한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주: 1) 2008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미 발표된 법인세, 소득세의 감세안의 2단계 

인하가 최근 재정건전성 문제로 인하여 2012년까지 유예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유예 일몰과 동시에 2013년 이후 탄소세 신규 도입의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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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고려 사항

 

탄소세 도입과 병행하여 기존 에너지세제의 환경친화적․기후친화

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관련 세제는 환경세로 

통합․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기존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에너지

관련 개별소비세는 점진적으로 환경세로 통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타

당하고, 에너지과세도 비수송부문으로 그 세원을 확대하여 에너지 전반

에 걸쳐 상대적 세율구조가 환경피해의 사회적 비용에 맞게 합리적으

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2012년 교통에너지환경세 만료 이후 

관련 법령 개정 및 유류세 체계 간소화를 추진하며, 이러한 경우 지방

주행세, 교육세 등 부가세(surtax) 조정, 유류세 체계 간소화와 환경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에너지원 간 과세형평성 강화가 요구된다. 

과거 교토의정서는 가입국들이 감축해야 할 정량적 이산화탄소 감

축목표를 설정하여,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

권거래(tradable permit) 시장의 사용을 지지하여 왔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제도 설계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거

래비용이 높고 이산화탄소 감축비용에 수반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

기 때문에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 반면, 탄소세는 그 적용대

상이 광범위하고 행정비용이 적으며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고 세수 재활용을 위한 재원 확보가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다. 이에 

배출권거래제는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국제적 대세이므로, 우리나

라도 선진국의 경우에서처럼 현실적으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적

절히 혼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탄

소세 도입을 검토하되, 이 경우 산업 및 발전 등 특정의 대규모 에너지

수요 업체에 대하여 탄소총량 배출권거래제를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저감 및 녹색기술 촉진을 위하여 세제와 

비세제적 요소를 대부분 병행․복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영국, 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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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등 해외사례와 같이 세제를 비세제적 저감수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제와 인센티브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탄소세를 도입하

거나 에너지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문별, 업종

별 정책 강도에 따라 각종 규제가 이중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제 도입 

이후 적정한 세제환급 및 지원 조치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OECD와 G20에 요구하는 환경유해보조금 제거 논의, 가스 및 전력

부문의 에너지가격 원가연동제(현실화), 업종별 에너지절약(온실가

스)목표관리제,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25) 등 각종 비세제적 

정책수단의 실행시기와 적절하게 병행하여, 환경세적 개념의 신규 탄

소세 도입의 시점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경제 전반의 탄소세 도

입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비세제적 수단들의 정책적 실효성 

제고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인프라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수단들의 적절

한 정책 믹스는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대부분의 탄소세 시행국가는 이러한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 

비세제적 정책수단들을 함께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시한(2020년)이 10년밖에 남지 않

아 구체적인 감축수단을 조기에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탄소 사회

를 위한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조기에 에너지세제를 강화할수록 여러 

해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에너지세제 강화 시기

가 늦어질수록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세율을 크게 인상해야 하므로 경

제적 충격이 커질 수 있다. 또한 탄소세 도입과 에너지세제 강화를 통

해 국내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기술 개발, 녹색금융을 위한 시장여건 

조성을 촉진하여 탄소 무역장벽에 대비하고 급팽창하고 있는 글로벌 

녹색경쟁(green race)에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25) 우리나라는 2010년에 환경부에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시행중이

며, 2010년 4월 시행된 녹색성장기본법에 배출권거래제 도입근거가 

마련되었고, 국무총리실은 올해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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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비고 정책혼합

수송, 가정상업

및 

기타 하류부문

- 신규 탄소세 도입 또는 

  탄소 비례 에너지세제 강화
탄소세 위주

산업 및 

발전부문 

- 탄소세는 비세제적 요소인 국내 배출권 할

당제 및 거래제, 자발적 감축협약(VA, 

NA), CDM 및 에너지효율개선 프로그램 

등과 병행

- 목표관리제(NA) 이행 성과에 따른 세부담 

경감․환급조치 병행

- 녹색금융 활성화와 병행

- 향후 배출권 유상할당(경매)으로 이행시 

이중부담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 강구

※ 가령 기간산업인 철강, 금속소제, 석유화

학, 비철금속, 자동차ㆍ조선, 전기전자 등 

산업계 업종별 배출권거래제나 기타 자발

적 협약제도(VA, NA)의 이행(CDM, 공정

효율화, 기타 감축ㆍ적응 노력) 실적과 환

경세 도입 및 강화시의 각종 세제 혜택이

나 경감조치를 적극 연계

탄소세와 

비세제적 요소의 

병행․연계

<표 Ⅳ-14> 탄소세와 비세제적 요소의 부문별 정책혼합 

  주: 두 제도의 중첩부문 공제 여부는 초기에는 공제가 불필요하나, 배출권거래

제의 유무상 할당비율 산정시 공제제도가 없는 점과 기업 특성(탄소, 전기, 

무역 집중도, 가격전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으로 운영

또한 에너지시장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생산 및 소비를 늘리

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무연탄 보조금 제거, 유연탄․중유의 적정과세 

전환, 석탄․LNG의 정상과세로 전환하며, 각종 환경유해보조금 개편

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수입을 환경에 유익한 보조금 지급에 재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친화적 보조금의 확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신규 탄소세 도입이나 환경세적 기능 강화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신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효율 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 등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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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대책의 재원(재정지원, 세제 인센티브)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탄소세 도입에 따라 기존의 에너

지다소비 국가전략 수출업종의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법인세나 고

용지원 부담 완화 등의 각종 세제지원으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

편, 중장기적으로 탄소세의 근본적 강화는 기타 개인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의 전체적인 기존 세부담의 완화와 적극 연계

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탄소세 도입이나 기존 에너

지세제를 강화할 경우, 단기적으로 국제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는 산업

부문의 국제경쟁력 지원을 위한 관련 세제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탄소세도입은 특정 산업부문의 경우 오염저감의 정책 목표에 따라 탄

소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VA, NA), 각종 배출 및 효율 기준의 강

화 등과 같은 비세제적인 정책수단과 적절하게 혼합될 수 있다. 가령 

철강, 금속소재, 석유화학, 비철금속, 자동차ㆍ조선, 전기전자 등 산업

계 업종별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의 이행(CDM, 

공정효율화, 기타 감축ㆍ적응 노력) 실적과 환경세 도입 및 강화 시의 

각종 세제 혜택이나 경감조치를 적극 연계(가령, 영국은 CCA실적에 

기후변화세 80% 경감 등)하는 방안이 있다26). 그 외 에너지다소비업

종의 녹색화 및 관련 R&D 및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및 금

융 지원의 강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환경적 에너지세제 강화로 필수재로서 에너지 소비의 특성 

상 소득계층 간 다소 역진적 성격은 재정지원의 강화를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기초에너지사용권 확립, 소득재

분배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세율조정보다는 오히려 세출부

문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 직접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우

선시되어야 한다. 가령 저소득층 보호 및 민생대책을 위하여 에너지 

26) 영국의 사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A.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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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제도, 생계형 사업자 유가 보조금, 기타 에너지 복지프로그램 등

을 위한 관련 재정지원의 확대를 통해 취약부분에 대한 보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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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제의 특성상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 조정 및 친환경적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정책들은 에너지원 간의 상대가

격을 변동시킬 뿐 아니라 에너지와 다른 생산요소 간의 상대가격 역시 

변동시키게 된다. 따라서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에너지원 소비구조의 

변화 및 친환경적 세제의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 간의 대

체 가능성, 생산요소 간의 대체 가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장에

서는 우선 부문별 에너지 소비현황을 살펴보고, 과거 우리나라의 에너

지원 간 그리고 에너지를 포함한 생산요소 간의 대체 가능성을 알아본

다.  또한 생산요소를 노동, 자본, 에너지로 구분하는 기본적인 모형 이

외에도, 자본을 일반자본과 환경관련 자본으로 구분하여 환경관련 자

본의 대체 가능성을 알아본다. 기본모형은 자본의 다양한 성격을 고려

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성격의 자본과 에너지 간의 대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은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에

너지 소비를 절감하거나 공해를 방지하는 것과 같은 환경관련 자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확장모형을 통한 자본의 세분화는 친환경

관련 자본과 에너지 간의 대체 가능성을 관측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확장모형의 분석은 환경관련 자본에 대한 세제지원 및 혜택의 효과성

을 알아보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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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문별 에너지 소비 현황 및 자료

가. 부문별 에너지 소비 현황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산

업부문이며, 가정상업부문, 수송부문, 공공기타부문의 순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 에너지통계연보(2009)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산업부문

의 에너지 사용량이 총 106,458천toe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58.3%를 차지하며, 수송부문이 전체 19.6%에 해당하는 35,793천toe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가정 및 상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이 36,225천toe, 공공 

기타부문의 소비량이 4,100천toe으로, 각각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9.8%, 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량은 모든 부문에서 지난 20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하였

다. 1981년 38,952천toe에 불과하던 에너지 소비량은 2008년 182,57천

toe에 달하여, 약 여섯 배에 가까운 변화를 보였다. 에너지 소비를 부

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산업부문과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상대

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가정상업부문의 소비 에너지 소비 감소 

추세가 뚜렷하였다. 

산업부문은 농립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을 포함하며,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가 전체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

다. [그림 Ⅴ-1]에서 나타나듯이,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외환위

기 직후인 1998년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 걸쳐 증가해 왔다. 절대적인 

소비량뿐만 아니라 전체에너지 소비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

고 있는데, <표 Ⅴ-1>을 보면 1981년 45% 정도에 해당하던 산업부문

의 에너지 소비 비중이 2008년에는 58%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증

가 추세는 1999년까지 5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최근에 

다시 그 비중이 근소하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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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최종에너지계 38,952 46,998 75,107 121,962 149,852 170,854 173,584 180,543 182,576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산업부문 17,506 20,015 36,150 62,946 83,912 94,366 97,235 102,917 106,458 

(비중) (44.9) (42.6) (48.1) (51.6) (56.0) (55.2) (56.0) (57.0) (58.3)

 -농림어업 758 888 1,813 3,224 4,069 3,385 3,256 3,246 2,860

 -광업 130 155 205 168 142 181 209 206 195

 -제조업 15,985 18,098 32,542 57,627 77,583 88,485 91,143 89,932 93,220

 -건설업 633 873 1,356 1,927 2,118 2,315 2,627 2,564 2,366

수송부문 3,721 6,707 14,173 27,148 30,945 35,559 36,527 37,589 35,793

(비중) (9.6) (14.3) (18.9) (22.3) (20.7) (20.8) (21.0) (20.8) (19.6)

 -철도운수 269 325 391 463 512 505 474 444 424

 -육상운수 2,212 5,215 11,205 21,218 23,554 28,144 28,588 29,719 28,532

 -수상운수 867 709 1,669 3,618 4,705 4,092 4,437 4,247 3,762

 -항공운수 373 458 908 1,849 2,174 2,819 3,028 3,179 3,074

가정상업부문 15,836 18,180 21,971 29,451 32,370 36,861 35,986 35,896 36,225

(비중) (40.7) (38.7) (29.3) (24.1) (21.6) (21.6) (20.7) (19.9) (19.8)

공공기타부문 1,888 2,096 2,812 2,416 2,625 4,068 3,836 4,141 4,100

(비중) (4.8) (4.5) (3.7) (2.0) (1.8) (2.4) (2.2) (2.3) (2.2)

<표 Ⅴ-1>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

(단위: 천toe, %)

수송부문의 경우 에너지 소비의 규모 자체는 산업부문보다 작지만, 

그 증가 속도는 산업부문을 능가한다. 수송부문의 에너지는 철도운수, 

육상운수, 수상운수, 항공운수의 세부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수송부문

의 에너지 소비는 대부분 육상 수송수단에 투입된다. 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1981년 3,721천toe이었던 에너지 소비량은 2008년에는 

35,793천toe로 9배 이상 늘어났다.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

중 또한 1981년에는 10% 수준이었으나 2008년에는 20% 수준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주: 2007년 이후에는 개정 열량환산계수가 적용되었음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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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부문별 에너지 소비 추이 

가정상업부문에는 1981년에 15,836천toe의 에너지가 소비되었으나 

2008년에는 36,225천toe가 소비되어 약 2.3배의 증가를 보였다. 산업부

문이나 수송부문과는 달리 가정상업부문이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였다. <표 Ⅴ-2>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를 차지하던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 소

비는 2008년 현재 에너지 소비 비중 20%에 해당하며 과거에 비하여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공공기타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2.2% 정도에 

불과하여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소비량은 두 배가량 증가한 반면 전

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으로 줄어들어, 변화 추세가 

가정상업부문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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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부문별 에너지 소비 비중

다음으로 부문별 에너지 소비의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자. 에너지 소

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모든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감소한 것

을 제외하면 198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최근에 다소 감소하

였다. 증가율 수준이 가장 높은 부문은 수송부문이다. 수송부문에서는 

IMF 이전까지 에너지 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14.2%로 매우 높은 성

장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 증가율 자체는 둔화되어 3% 수준에서 증가

율이 유지되다가 최근에는 증가율이 음(-)의 값을 보였다. 그 다음으

로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높은 부문은 산업부문으로, IMF 이전까지 

연평균 소비증가율이 약 10%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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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부문별 에너지 소비 증가율 추이

나. 산업부문

각 부문별로 사용되는 에너지원과 에너지원별 소비 현황을 살펴보

도록 하자. 우선 산업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크게 석유, 석탄, 

전력, 도시가스이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의 소비량이 다소 늘어나고 있

기는 하나, 그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산업부문 가운데에서 에너지 소비가 가장 큰 분야는 제조업으로, 산업

부문 전체 소비의 90%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1차 금

속(철강), 조립금속 순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데, 이들 상위 3개 업

종의 에너지 소비량이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43%,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약 73% 정도를 차지한다.

산업부문에서 가장 소비량이 많은 에너지원은 석유이다. 2008년 현

재 54,745천toe이 소비되어, 산업부문 에너지의 절반 이상인 51.4%가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석탄의 사용량이 25,131천toe로 약 

23.6%의 비중을 차지하여 석유와 함께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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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산업 전체 에너지 소비 추이(원료용 제외)

[그림 Ⅴ-5] 산업 전체 에너지 소비 증가율 추이

도시가스는 1990년대 이후 도시가스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림 Ⅴ-4]에서 보듯이 절대적인 규모

는 아직 작은 수준이다. 도시가스의 보급, 유가의 변동, 화석연료 사용

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석유 소비와 석탄 소비의 증

가율은 다소 둔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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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6] 산업 전체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추이

[그림 Ⅴ-6]에서 나타나듯이 1990년대 후반 들어 도시가스와 전력

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면서 석탄 소비를 대체하고 있으며 석유의 비중

은 거의 변화가 없다. 

다. 수송부문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는 석유에 집중되어 있다. 2000년 이전까지 석

유의 비중이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99%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가 전

력 소비로 이루어졌다. 이는 수송부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육상수송에 사용되는 연료가 거의 석유이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수

송부문에서도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도입하는 등 도시

가스, 신재생에너지 등의 연료로 수송 에너지를 대체하려는 노력이 이

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석유 비중이 약 97% 정도로 감소하였는데, 대

부분의 연료 대체는 도시가스로 이루어졌다. 도시가스 비중이 10년 동

안 약 2.2%로 증가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수송부문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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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7]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추이

[그림 Ⅴ-8] 수송부문 에너지원별 소비비중 추이

라. 가정상업부문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 소비의 규모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1980년

대까지 소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석탄과 석유의 소비가 감소하면

서, 주된 에너지원이 도시가스로 이동하였다. 특히 40%의 에너지를 담

당하던 석탄 소비는 1990년대가 되면서 거의 사라지게 된다. 1990년대 

초·중반의 주요 에너지원으로는 석유가 사용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

서면서부터는 가스 및 전력이 가정부문의 주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가정상업부문의 연료 소비량 변화는 산업이나 수송부문과는 달

리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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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9]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원별 소비 추이

[그림 Ⅴ-10]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원별 소비비중 추이

마. 발전부문

전력은 2차 에너지로서 석유, 석탄, 가스, 원자력 등과 같은 1차 에너

지를 통하여 생산된다. 우리나라는 국가 간 전력거래 없이 독립적으로 

수요만큼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1961년 한국전력공사 설립 이후 공기

업 독점체제를 유지하다가, 1999년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이 확

정되어 한전의 발전부문이 6개의 발전자회사로 분리되었다. 발전부문

은 6개 회사 및 민간발전회사가 공급자 일방의 입찰시장에 참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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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된 전력은 한전이 모두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수요 독점

적 형태이다. 발전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설비를 갖춘 

모든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발전부문은 한전이 수요 독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상황에 따

라 시간대별로 개별 발전사들의 발전량을 결정한다. 즉, 발전량의 결정

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의해서 결정된다.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도 개별 기업들처럼 비용 최소화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

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 우선순위에 따라 기저․중간․첨두부

하의 순서로 전력을 생산한다. 그 결과 연료비용의 역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료소비 행태의 변화가 발견되곤 하는데, 이는 탈석유

전원정책이나 에너지원의 다양화 등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발전에는 원자력, 수력, 석탄, 석유,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원이 사용

된다. [그림 Ⅴ-11]에는 각각 다른 에너지원들의 발전전력량이 나타나 

있다. 1980년대 초반에는 발전전력량 자체가 매우 낮았을 뿐 아니라 

대부분 석유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에 의존하였다. 1981년의 발전전력량

을 예로 들면, 석탄과 석유에 의한 화력발전이 발전전력량의 약 86%

를 차지하였다. 이 중 석탄의 발전전력량인 6.3%를 제외한 약 80%의 

전력이 중유와 경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발전전력량의 절대

적인 규모가 증가하면서 원자력과 석탄, 도시가스에 의한 비중이 지속

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원자력과 석탄은 우리나라 발전전력량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의 발전전력량은 1980년대 후반에 크게 감

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1990년대 후반 들어 현재

까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수력발전과 기타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발

전량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에너지원별 소비량의 추이는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과 유사한 형태

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Ⅴ-11]과 달리 [그림 Ⅴ-12]에서는 에너지원별 

소비량이 2008년에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에너지통계 산출 시 

사용되는 열량환산계수가 2008년에 새로 개정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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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1]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

(단위: GWh) 

[그림 Ⅴ-12] 발전부문 에너지원별 소비량

(단위: 천toe) 

1988년에 모든 에너지원의 소비량이 급감한 것을 제외하면, 석유 이외

의 모든 에너지원의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주: 기타는 대체에너지와 집단에너지의 합으로 2004년부터 발생

자료: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자료: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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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형태 수력 태양광 풍력 해양력 합계

설비용량 539.26 3 0.75 - 543.01

<표 Ⅴ-2>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현황

(단위: kWe)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도입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

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2008년 12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을 개정하면서 석유, 석

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 분야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개발

하고 있다. 발전부문에서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등을 이용한 발전이 

가능하다.  <표 Ⅴ-2>에 따르면 아직까지 기존의 수력발전 시설을 제

외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는 상용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2008년 영광솔라파크와 고리풍력 등과 같은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시설이 준공되어 점차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이 늘어날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2. 실증분석: 산업, 수송, 발전부문

가. 모형

1) 기본 모형

에너지원 간 대체효과와 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하

게 이루어져 왔다. 박창수(2003), Floros and Vlcahou(2005), 김수이

(2006) 등은 Translog 비용함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원 간의 

대체관계와 보완관계를 살펴보았다. 박창수(2003)는 제조업 전체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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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석유, 석탄, 가스, 전력의 대체성을 분석하였고, 김수이(2006)

는 탄소세의 산업별 영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제조업의 세부 산업으로 

분석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요소의 비용비중함수와 에너지원의 비용비중함수로 구성되는 2단

계 Translog 비용함수를 추정할 것이다. 우선 생산요소를 자본, 노동, 

에너지의 3가지로 구분하는 일반적인 방식의 기본모형을 추정한 다음, 

생산요소 가운데 자본을 일반자본과 환경관련 자본으로 구별한 확장

모형을 추정하기로 한다. 자본을 일반자본과 환경관련 자본으로 구별

하여 생산요소 간의 대체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환경관련 자본이 에너

지 수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모형에서 고려할 수 있다. 

기본모형에서는 2단계 Translog 비용함수를 사용하며, 1단계에서는 

자본, 노동, 에너지가 생산요소로 투입된다. 총비용함수는 비동조적

(non-homothetic) 함수의 형태를 따른다고 가정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는 생산에 투입된 모든 생산요소의 총비용을 나타내며, 는 생산

량을 의미한다. 는 생산요소 의 가격이다. 에 해당하는 생산요소는 

  이며 각각 자본, 노동, 에너지를 뜻한다. 

Shepard's lemma에 따라 비용을 최소화하는 각 생산요소 에 대한 

비용비중함수는 식 (5.1)을  으로 미분하여 구할 수 있다.

             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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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식 (5.2)는 가격에 대한 1차동차성, 추정계수의 대칭성을 만족해야 

하며, 모든 생산요소의 비중을 더했을 때 1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은 제약식을 구성할 수 있다.

         ;        ;        

다음 단계에서는 각 에너지원의 최적 비용 비중이 정해진다. 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원은 석유, 석탄, 가스, 전력27)이며 에너지 비용이 각

각의 에너지원 가격에 1차 동차함수라 가정한다. 단위당 에너지가격이 

다음의 형태를 따른다고 하자. 

    
                         (5.3)

                     

                         

에너지원 에 대하여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에너지원 수요에 대한 

비용비중함수는 식 (5.3)을 로 미분한 값이다.

                         (5.4)

위의 에너지원별 비용비중함수는 생산요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

격에 대한 1차동차성, 추정계수의 대칭성을 만족해야 하며, 모든 에너

지원 비용의 비중을 더했을 때 1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약식을 구성할 수 있다.

27) 발전산업의 경우 에너지원은 석유, 석탄, 가스 및 수력원자력을 포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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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이렇게 구성된 비용비중함수들을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method를 이용하여 추정하기로 한다. 1단계에서는 에너지원별 수요의 

비용비중함수 (5.4)를 해당 제약조건하에서 추정한다. 2단계에서 추정

된 변수를 이용하여 단위당 에너지 가격 (5.3)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도출한 단위당 에너지 가격을 이용하여 (5.2)의 생산요소 

비용비중함수를 추정한다.

생산요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생산요소 비용비중함수에서 추정된 

변수들과 비용비중 값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 때 

는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탄력성을 나타낸다.

           


  
            (5.5)

           


 
 ≠

에너지원별 가격탄력성 역시 에너지원 비용비중함수에서 추정된 

변수들과 에너지원별 비용비중 값을 이용한다. 단, 총에너지 투입량 

역시 가격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                               (5.6)

                    ≠   

 는 식(5.5)에서 구한 총에너지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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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장 모형

기본 모형에서는 생산요소를 자본, 노동, 에너지의 세 부분으로 구

분하여 비용비중함수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에너지원의 소비와 생산요

소의 선택을 결정할 때 에너지와 관련된 자본재의 투자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해방지 시설투자나 에너지절감 설비투자가 

증가할 경우 에너지원의 소비 형태와 전체 생산요소 가운데 에너지의 

비중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은 환경 규제에 따라 공해 방지를 

위한 설비에 투자하거나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응하여 에너지를 절감

할 수 있는 설비에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 자본을 구

분할 필요가 있다. 확장 모형에서는 자본을 일반자본과 환경관련 자본

으로 나누어, 기업이 투입량을 결정할 수 있는 개별적인 생산요소로 

고려하기로 한다. 즉, 생산요소에는 일반자본, 공해 방지 및 에너지 절

감을 위한 환경관련 자본, 노동, 에너지가 포함된다.

총비용함수는 생산요소의 수가 늘어나는 것 외에는 기본 모형과 동

일하다. 비동조적 함수의 형태를 가지는 총비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산요소는    이며 각각 일반자본, 환경관련 자본, 노동 및 에

너지를 나타낸다. 기본 모형과 마찬가지로 각 생산요소 에 대한 비용

비중함수는 (5.8)의 제약식하에서 식 (5.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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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5.7)

                   

                                

           ;      ;               (5.8)

에너지원의 종류는 동일하므로, 2단계의 에너지원 비용비중함수의 

구성은 기본 모형과 동일하다.

3) 자료

산업, 수송, 발전부문의 총비용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각 부문의 

생산량 및 생산요소비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산업부문은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1차산업에 해당하는 

농업․어업 및 광업은 에너지 소비 비중이 매우 작을 뿐 아니라 임금

노동자보다 자영농어민이 많기 때문에 노동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현

실적으로 어려웠다. 또한 건설업은 에너지 소비가 전부 석유로만 이루

어지는 것으로 집계되어, 에너지 수요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부문에 대한 분석을 산업부문을 대표하

는 것으로 생각하기로 한다. 수송부문은 육상수송, 항공수송 등의 구분 

없이 수송부문을 추정 대상으로 삼았으며, 발전부문 역시 발전 형태에 

관계없이 하나의 업종으로 고려하였다.

생산요소 투입량과 비용, 생산량에 관한 정보는 각 부문의 통계조사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

서를, 수송업의 경우에는 운수업 통계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1991년부

터 2006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였다. 발전부문은 한국전력통계를 

바탕으로 하였다. 가스의 도입이 1980년대 말에 이루어졌으나 1990년

까지 사용량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분석 범위를 1991년부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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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하였다. 또한 현재 2008년 기준 통계조사보고서가 공개되어 있으

나, 산업별 세부 분류가 2007년부터 개정되어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

기 위하여 2006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 모든 화폐단위의 자

료는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변수로 전환하였다.

생산량은 각 통계조사보고서에 보고된 매출액28)을 사용하였다. 단, 

발전부문의 생산량은 한국전력통계의 전력발전량 자료에 기초하며 한

전 구입전력량을 포함한 수치이다. 노동비용은 급여액(퇴직금 제외)을 

사용하였으며, 노동가격은 노동비용을 월평균 종사자로 나눈 값으로 

하였다. 

자본비용과 자본가격은 각 부문의 순자본스톡을 바탕으로 산출하였

다. 제조업의 각 세부산업별 순자본스톡과 수송업의 순자본스톡은 광

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수송업의 경우에는 산

업 대분류 중 ‘운수창고통신업’의 순자본스톡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기

본 모형에서 사용한 자본량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        

 는 기의 순자본스톡이며,  는 기의 순자본투자액으로 기의 

유형자산연말잔액에서  기의 유형자산연말잔액을 차감한 값이다. 

(감가상각률)은 0.05로 가정하였다. 이렇게 구해진 순자본스톡을 자

본의 사용자비용과 곱하여 자본비용을 도출했는데, 사용자비용은 표학

길․김우철․전은경(2009)에서 추계한 값을 이용하였다. 

확장 모형의 자본량은 자본을 일반자본과 환경관련 자본으로 구분

해야 한다. 우선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 통계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 절감 및 공해 방지와 관련된 설비투자를 환경관련 투자로 생각

28) 이때 생산액은 제품출하액, 부산물․폐품, 임가공(수탁제조) 및 수리수

입액의 합계에서 재고액의 완제품과 반제품 및 재고품의 연초, 연말재

고액의 증감액을 가감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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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관련 순자본스톡을 추계하였다. 설비

투자계획조사 통계는 신규 투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뿐, 해당 부

문의 자본스톡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1990년과 1991년 

두 해에 걸쳐 일반 설비투자와 환경관련 설비투자의 평균 비율을 계산

한 다음, 이 평균 비율이 1991년의 일반자본 순스톡과 환경관련 자본 

순스톡의 비율과 일치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1990년의 순자본스톡을 일반자본 순스톡과 환경관련 자본 순스톡으로 

분리하였다. 1991년부터의 환경관련 자본 순스톡은 다음의 식으로부터 

도출하였다. 는 에너지 절감 및 공해 방지를 위한 설비투자액을 나타

낸다. 

      

그런 다음 일반자본 순스톡은 기본 모형에서 구한 순자본스톡에서 

환경관련 자본 순스톡을 차감한 값으로 사용하였다.

  

에너지 자료는 주로 에너지통계연보의 에너지수급 밸런스표에 기초

하였다. 이 때 에너지 사용량은 원료용 에너지를 제외한 연료용 에너

지만을 고려하였다29). 에너지 가격 자료는 박창수(2003)가 사용한 방

식에 따라, 에너지원별로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전력가

격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표한『전력통계연보』및『전력통계속보』

를, 도시가스 가격은 도시가스협회의『도시가스사업통계월보』및『도

시가스사업편람』을 이용하였다. 석유가격은 대한석유협회의『석유연

보』와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였는데, 석유의 경우에는 

29) 원료용 에너지는 코킹콜(coking coal), 석유 중 비에너지유(납사 등), 

유연탄 중 연료탄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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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료용 석유의 평균가격을 사용하

였다. 석탄가격은 가격 자료를 직접적으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리

변수로서 통계청의 유연탄 수입가를 환율을 이용하여 환산하였다. 

도시가스의 경우 우리나라에 본격 도입된 것은 1986년 이후이며, 때

문에 도입 초기의 소비량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가격정보 또한 부정확

하다. 일반적으로 LNG 가격은 기준유가에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기준유가는 ICP(인도네시아산 원유의 수출 복합단가), JCC

(일본의 월평균 원유 복합단가)가 이용된다. 실제 우리나라에 도입되

는 가스는 국가 간 중장기 물량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되고 있으며, 인

도네시아(27%), 카타르(25%), 말레이시아(21%), 오만(21%) 등이 

주요 수입 국가이다. 하지만 1989년 이전에는 도시가스 도입물량이 미

미하기 때문에 실제 도입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차선책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원유와 연동하여 변화하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

원유가격과 LNG 가격의 추이를 살펴보았지만 구체적으로 분석에 사

용한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 추이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때문에 분석에 

사용한 도시가스 가격은 1991년 이후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발전부문에서는 산업부문이나 수송부문과 다르게 전력이 에너지원

에서 제외되고 대신 수력과 원자력이 사용된다. 따라서 분석을 위해서

는 수력과 원자력의 가격 정보가 필요하다. 최선의 방법은 한국전력통

계에 포함된 수력과 원자력의 거래금액에 기초하여 각 에너지원의 소

비량으로부터 단위가격을 추론하는 방법인데, 이 때 필요한 전력거래

에 대한 자료가 2001년부터 축적되어 본 연구의 표본기간을 충족시키

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용한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수력과 

원자력을 동일한 에너지원으로 고려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에너지통계

연보의 전력부문 소비통계를 바탕으로 석유, 석탄 및 도시가스의 소비

량과 발전부문에 투입된 에너지 총비용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

므로, 에너지 총비용으로부터 나머지 에너지원인 석유, 석탄, 도시가스

의 비용을 뺀 값을 수력원자력의 비용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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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력원자력 소비량으로 나누어 수력원자력의 단위가격으로 고려하

였다30). 즉, 발전부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석유, 석탄, 도

시가스 및 수력원자력의 네 가지로 가정하였다. 또한 발전부문의 에너

지 총비용에는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에너지원을 제외한 다른 에너지원

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하였다. 

나. 추정 결과

1) 기본 모형

가) 산업부문

  (1) 전체 제조업

제조업 및 제조업 내 세부 산업의 생산요소 비용비중함수 추정결과

를 <부표 5>에 정리하였다. 전체 제조업의 결과를 먼저 살펴보자.  , 

 ,  가 모두 양의 값을 가지고 있어, 생산요소의 가격이 증가할 때 

해당 생산요소 비중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생산요

소의 수요가 탄력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생산요소 수요의 가

격탄력성은 모두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 생산

요소의 가격 상승이 다른 생산요소의 비용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

요소마다 다르다. 자본가격의 상승은 노동과 에너지의 비용 비중을 모

두 감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노동가격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자본의 비용 비중만을 감소시켰다. 

생산량의 변화가 생산요소 투입 비중에 미치는 영향 역시 생산요소

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생산량이 증가할 때 자본 비중이 증가하는 것

30) 에너지 가격은 앞서 산업 및 수송부문에서 사용한 에너지 가격과 동일

한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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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달리, 노동과 에너지 비중은 감소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 

분야의 생산량 증가는 노동과 에너지 투입보다 장기적인 자본 투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 산업별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가격 변화에 따른 생산요소 비중

의 변화는 모두 동일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자본가격이 상승할 때 자본의 비중은 목재․나무산업과 비금속

산업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 세부분야에서 증가했으며, 이들 두 산업 

역시 음(-)의 값을 가지는 추정결과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 또한 자본가격 상승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에너지 비용의 

비중 감소를 불러왔다. 노동비용의 비중 변화에서는 일관적인 형태를 

찾아볼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에는 대부

분의 세부 산업에서 에너지비용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자본비용의 비

중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에너지의 하위 생산요소인 각 에너지원의 비용비중함수 

추정결과가 아래의 <부표 6>에 정리되어 있다. 추정결과는 석유, 가스, 

전력과 관련된 계수의 경우에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석탄의 비용비중함수에 속한 계수 또는 다른 에너지원 비용비중함수

에서 석탄가격이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에 있어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값을 찾기 어려웠다. 이는 석탄이 제조업의 주된 에너지

원에서 점차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산업별 에너지원 구조의 시대적인 변화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체 제조업 부문에서 에너지원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해당 에너지

원의 비용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자. 석탄, 가스, 전력은 가

격이 상승할 때 비용 비중이 증가한 반면, 석유의 경우에는 가격의 상

승할수록 비용 비중은 감소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에 이용한 자

료가 연간 시계열 자료임을 고려할 때, 석유가격의 상승에 대응하여 

석유의 비중을 줄이고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제조업 



Ⅴ. 부문별 에너지 소비 현황 및 감축비용  137

[그림 Ⅴ-13] 제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탄력성 변화 추이

전반적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스가격이 증가할 때에는 

석유의 비용 비중이, 석유가격이 증가할 때에는 가스의 비용 비중이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석유와 가

스가 주된 대체관계에 있는 에너지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석유화학과 

같이 석유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에서는 석유가격의 상승이 

석유의 비용 비중 증가로 이어졌다.

생산요소와 에너지원의 가격탄력성은 생산요소의 비중 및 에너지원

의 비중에 의하여 달라진다. 본 연구는 에너지의 대체와 에너지원 간의 

대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생산요소 가운데 에너지의 수요탄력성 

및 교차탄력성을 중심으로 탄력성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그림 Ⅴ

-13]에 시간에 따른 에너지의 수요탄력성 변화 추이를  나타내었다.

에너지의 수요탄력성은 점차 작아지는 추세에 있다. 가격이 상승해

도 오히려 수요가 증가한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가격이 상승할 때 에

너지의 수요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다. 제조업 부문의 기업들이 에너

지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해 왔다는 사실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자본수요가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하여 상승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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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4] 전체 제조업 에너지원의 수요탄력성 변화 추이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에너지와 노동 간의 교차탄력성은 1990년대 이

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0.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에너지원 간의 교차탄력성은 에너지원별로 모두 상이한 추세를 보

인다. 석유와 석탄은 탄력성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심하다. 석유가격의 

상승은 석유 수요의 감소와 석탄 수요의 감소를 불러일으키는 반면, 

가스와 전력 수요를 증가시킨다. 또한 석유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점차

적으로 그 절대값이 커지고 있어 다른 에너지원과의 대체성이 증가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석탄의 수요탄력성과 석유와의 교차탄력성은 

1997년 이후 크게 변동하는데, 제조업 전반적으로 에너지원 구조의 변

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천연가스의 탄력성은 2000

년까지 지속적으로 그 절대값이 감소하다가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천연가스가 1990년대에 도입되면서 꾸준히 다른 에너지원과의 

대체관계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전력은 석유나 석탄과의 교차탄력성이 

점차 작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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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송부문

수송부문의 생산요소 비용비중함수 추정결과는 <부표 9>에 정리하

였다.

자본가격의 상승은 자본 비중의 증가와 노동 비중의 감소를 야기하

며, 에너지의 비중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노

동가격의 상승은 자본 비중을 감소시키고 노동 비중을 증가시켰으며, 

에너지의 비중은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았다. 에너지 가격의 변화가 

생산요소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게 추정된 값이 없었다. 수송 

부문의 특성상,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요소의 가격 변동이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송부문의 경우 석탄의 소비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석유, 가스, 

전력의 비용비중함수만을 추정하였다. 석유가격이 상승하면서 석유의 

비중과 가스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전력 비중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

생하였다. 

에너지의 수요탄력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다음과 

같다. 자기가격탄력성뿐 아니라 다른 생산요소와의 교차탄력성 모두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에

너지의 수요를 점차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자본과 노동으로 전환을 가

져온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자본 및 노동으로의 대체가 에너지의 

탄력성을 변화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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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5] 수송부문 생산요소의 수요탄력성 변화 추이

에너지원의 수요탄력성 변화 추이를 나타낸 [그림 Ⅴ-16]에서 알 

수 있듯이, 에너지의 수요탄력성이 시간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은 석유의 수요탄력성이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석유는 1990년대 이후로 약 -0.6의 수요탄력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력과의 교차탄력성이나 200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가스

와의 교차탄력성 역시 0에 가까운 값에 머물고 있다. 수송부문은 수송

용 기구의 주된 에너지원이 석유이기 때문에 석유의존도가 90%가 넘

는다. 따라서 전력이나 가스와의 대체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자본으로의 대체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수송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함

에 따라 석유의 사용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낮고 또한 석유가 에너지비

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크게 변화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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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6] 수송부문 에너지원의 수요탄력성 변화 추이

다) 발전부문

생산요소의 비용비중함수는 산업부문이나 수송부문과 동일한 방식

으로 추정하였다. 에너지 가격이나 자본가격이 상승할 때 자본 비중과 

에너지 비중이 증가하고 노동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노동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자본 비중과 에너지 비중이 감소하고 노동 

비중이 증가하였다. 발전량의 증가는 노동 비중을 증가시키고 자본 비

중과 에너지 비중은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발전부문의 경우 석유, 석탄, 도시가스의 사용은 다른 부문과 동일

하나, 전력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 수력원자력이 에너

지원으로 쓰이게 되므로, 전력 대신 수력원자력의 비용비중함수를 추

정하였다. 석유가격의 상승은 석탄과 가스의 비중을 증가시킨 반면, 석

탄가격의 상승은 석유 비중을 증가시켰다. 가스가격의 상승은 석유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석유 비중과 가스 비중이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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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7] 발전부문 생산요소의 수요탄력성 변화 추이

다. 수력원자력의 경우에는 가격 상승이 수력원자력의 비용 비중만을 

증가시켰을 뿐 다른 에너지원의 비중은 감소시켰다. 

생산요소와 에너지원의 수요탄력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

지 살펴보자. 에너지의 탄력성은 1997년부터 변화가 발생하다가 2000

년 이후 절대적인 값이 감소하여 안정적인 추세에 있다. 에너지의 자

기가격탄력성은 절대치가 감소하였는데, 가격변동에 따른 에너지 수요

의 변동 폭이 작아졌음을 의미한다. 에너지와 자본 간의 교차탄력성이 

1990년대 말 크게 증가한 것을 볼 때, 이 당시 에너지의 가격변동에 대

비한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에너지원의 수요탄력성과 교차탄력성의 변화 추이를 살펴

보자. 발전부문에 사용되는 에너지원 가운데 석유의 대체가 가장 급격

하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석유의 탄력성은 1990년대 말 이후 점차

적으로 절대적인 값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석탄과 천연가스와의 교

차탄력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석탄의 경우에는, 자기가격탄력성

이나 천연가스, 수력원자력과의 교차탄력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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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8] 발전부문 에너지원의 수요탄력성 변화 추이

세를 보이는 반면, 석유와의 교차탄력성은 매우 높은 수치에서 등락을 

거듭하였다. 천연가스 역시 자기가격탄력성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

으며, 에너지원 가운데 석유와의 교차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에서 유지되고 있다. 수력원자력은 1990년대 말까지 자기가격탄력성이

나 교차탄력성이 큰 폭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수력원자력의 가격이 상

승했음에도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수력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해 왔음을 추측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에는 가격탄력

성이나 교차탄력성 모두 0에 근접한 값에서 유지되어, 수력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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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장 모형

가) 산업 부문

다음으로 확장모형을 이용한 추정결과이다. 제조업 및 제조업 내 세

부산업의 생산요소 비용비중함수에 대한 결과가 <부표 16>에서 정리되

어 있다. 전체 제조업의 결과를 먼저 살펴보자.  ,  ,  는 양의 값

을 가지고 있어, 생산요소의 가격이 증가할 때 해당 생산요소 비중 역

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관련 자본의 경우 가격이 상승할 때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은 아니었

다. 이는 일반자본, 노동, 에너지는 수요가 비탄력적이지만, 환경관련 

자본의 수요는 가격변동에 크게 반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생

산요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일반자본, 노동, 에너지에 대해서는 1보다 

작았지만, 환경관련 자본의 가격탄력성은 3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환경관련 자본의 가격상승은 일반자본과 노동의 비용 비중

을 감소시키면서 환경관련 자본과 에너지의 비용 비중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가져왔다. 생산량의 증가는 일반자본과 환경관련 자본 모두 비

중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반대로 노동과 에너지의 비중은 감

소하였다. 에너지원의 비용비중함수는 기본모형의 결과와 동일하다.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요소와 에너지원의 가격탄력성을 도출하

였다. 자본을 일반자본과 환경관련 자본을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두 

자본의 탄력성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제조업 

전체를 이용한 결과만을 살펴보자. 일반자본은 노동이나 에너지와 같

은 다른 생산요소와 마찬가지로 비탄력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었으나, 

환경관련 자본의 탄력성은 매우 탄력적인 수요를 보였다. 이는 에너지 

절감이나 공해 방지를 위한 설비투자와 자본 축적이 가격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을 의미한다. 환경관련 자본의 자기가격탄력성뿐 아니

라, 다른 생산요소와의 교차탄력성 역시 매우 큰 값을 가지고 있다. 일



Ⅴ. 부문별 에너지 소비 현황 및 감축비용  145

반자본, 노동, 에너지와의 교차탄력성을 보면, 환경관련 자본의 가격상

승은 일반자본 수요와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고 에너지의 수요를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교차탄력성 절대값이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과 달리, 환경관련 자본의 경우에는 자본과의 

교차탄력성이 5.9, 노동과의 교차탄력성이 10.3, 에너지와의 교차탄력

성이 -13.2였다. 따라서 환경관련 자본에 대한 수요는 가격에 매우 민

감할 뿐 아니라, 다른 생산요소와의 대체성 역시 매우 높음을 추측할 

수 있다. 환경관련 자본의 이러한 특성은 제조업 내에 다른 산업들에

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환경관련 자본은 에너지의 수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에

너지와의 교차탄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조업 내 대부분의 산업

에서 에너지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목재나무산업과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석유화학산업에서

는 가격탄력성이 양(+)의 값을 가졌다. 그리고 비철금속과 기타제조

업에서는 에너지의 가격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지며 절대값이 1보

다 컸는데, 이 두 산업에서의 에너지와 환경관련 자본 간의 교차탄력

성이 0보다 크게 추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비철금속과 기타

제조업에서 에너지의 수요탄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환경관련 자본의 축적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환경관련 자본

이 에너지 수요를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두 생산요소 간의 대체성은 

환경관련 자본과 에너지 간의 교차탄력성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환

경관련 자본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 두 

산업을 제외한 제조업 분야에서는 환경관련 자본과 에너지 간의 대체

를 관찰할 수 없었다. 그러나 비철금속과 기타제조업의 추정결과는 환

경관련 자본의 축적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대비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의 감축을 통한 공해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에너지의 수요탄력성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자. [그림 Ⅴ-19]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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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9] 전체 제조업의 에너지 가격탄력성 변화 추이: 확장모형

체 제조업에서 에너지의 자기가격탄력성과 교차탄력성이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가 나타나 있다. 에너지와 환경관련 자본 간의 대체는 앞서 언

급하였듯이 전체 제조업에서는 관찰할 수 없지만, 교차탄력성의 크기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대체성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

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노동과의 교차탄력성이 높고, 그 다음으로 

일반자본과의 교차탄력성 역시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체 제조업에서 석유의 가격탄력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전력

과의 교차탄력성은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석탄과

의 교차탄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천연가스와의 교차탄력성만이 

낮은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석탄과 천연가스의 탄력

성은 기본모형에서 얻은 결과와 유사하다. 전력의 탄력성은 확장모형

에서는 석유나 석탄과의 교차탄력성과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데, 지속적으로 탄력성의 크기가 감소해 오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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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0] 전체 제조업의 에너지원 가격탄력성 변화 추이: 확장모형

나) 수송부문 

수송부문의 생산요소 비용비중함수 추정 결과는 <부표 19>에 정리

되어 있다. 수송부문의 경우 석탄의 소비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석

유, 가스, 전력의 비용비중함수만을 추정하였으며, 기본모형의 결과와 

동일하다.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요소와 에너지원 수요의 가격탄력성 및 

교차탄력성을 도출하였다. 기본모형에 비하여 탄력성 수치가 매우 높

게 추정되었으며 자기가격탄력성이 모두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에너지원의 

수요탄력성은 석유의 경우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가격 상승에도 불구

하고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스 수요는 탄력적인 반면, 

전력 수요는 비탄력적이었다. 

수송부문 생산요소 가운데 에너지의 탄력성을 보면, 일반자본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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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1] 수송 부문 에너지의 가격탄력성: 확장모형

경관련 자본과의 대체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노동과의 교

차탄력성이 높고, 자기가격탄력성 역시 양(+)의 값을 가진다. 수송부

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에너지의 가격이 증가했더라도 에너지 소비량

은 크게 변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너지를 절감하는 자

본에의 투자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

나 일반 자본 및 환경관련 자본과의 교차탄력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볼 때, 과거에 비해서는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너지원의 수요탄력성 변화 추이는 수송부문에서 에너지원 간의 

대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첫 번째 그래

프에서 알 수 있듯이, 석유와 다른 에너지원 간의 교차탄력성이 낮은 

반면 석유의 자기가격탄력성이 양(+)의 값을 가진다. 동시에 석유의 

탄력성은 1990년대부터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석유

의 소비가 다른 에너지원으로의 대체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석

유 소비 자체가 가격 상승에 반응하여 감소하였음을 나타낸다. 전력의 

수요탄력성은 석유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1990년대 초반에는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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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2] 수송부문 에너지원의 수요탄력성 변화 추이 

과 석유의 교차탄력성이 매우 높았으나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  

다) 발전부문

마지막으로 발전부문의 확장모형 추정결과이다. 발전부문 역시 에

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므로, 에너지의 가격이 상승할 때 에너지의 

비용 비중이 크게 증가하며 자본의 비용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환경관련 자본과 관계된 추정계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발전부문의 경우 석유, 석탄, 도시가스의 사용은 다른 부문과 동일

하나, 전력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 수력원자력이 에너

지원으로 쓰이게 되므로, 수력원자력의 비용비중함수로 전력의 비용비

중함수를 대체하였다. 추정결과는 기본모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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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3] 발전부문 에너지의 수요탄력성 변화 추이: 확장모형

앞서와 마찬가지로 생산요소와 에너지원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도출

하였다. 기본모형에 비하여 가격탄력성의 수치가 크게 추정되었다. 에

너지원의 경우 석유와 석탄의 수요가 탄력적이었으며, 가스와 수력원

자력의 수요는 비탄력적이었다. 특히 석유를 제외한 석탄과 가스는 가

격이 상승할 때 수력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이들 에너지원과 

수력원자력이 대체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석유의 가격 상

승은 석탄과 가스 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원에 

따라 대체관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의 수요탄력성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약간의 변화를 보이

다가 그 이후 다시 안정되었다. 특히 이 시기 동안 에너지의 자기가격

탄력성이 두 배 정도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였고, 일반자본과의 교

차탄력성 역시 유사한 규모로 감소하였다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1990

년대 말 약 5년에 걸쳐 발전부문의 자본 및 에너지 소비 구조에 변화

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관련 자본과 노동과의 

교차탄력성은 점차적으로 0에 근접해 오고 있어, 에너지 소비와의 직

접적인 연결성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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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요의 탄력성은 1990년대 중반부터 큰 폭으로 감소해 오고 있

다. 대신 천연가스나 석탄과의 교차탄력성이 증가해 왔으며, 수력원자

력과의 교차탄력성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석탄수요는 석유와

의 교차탄력성이 높고, 자기가격탄력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천연가

스 역시 석유와의 교차탄력성이 높고, 자기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인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다. 전력의 수요탄력성은 기본모형의 추정결과와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1990년대에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폭

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한 이후 지금까지 0에 가까운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같은 시기 동안 전력가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가 증가

하면서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

다.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에는 모든 에너지원에 대한 교차탄력성 역

시 0에 가까운 값에서 큰 변동을 관찰할 수 없다.  

3. 소결

본장에서는 과거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제조업 세부분야, 수송부문, 

발전부문의 생산기술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기본모형에서는 생산요소

를 자본, 노동, 에너지로 분류하여 에너지 수요의 가격탄력성 및 교차

탄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확장모형에서는 자본을 환경관련자

본(녹색자본)과 일반자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자본과 에너지, 다른 

생산요소 간의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 석

탄, 천연가스, 전력(발전부문의 경우에는 수력․원자력) 수요 간의 특

성을 알아보았다.

기본모형의 분석 결과는 에너지 수요탄력성을 추정한 기존의 연구

들과 유사하였다. 수송부문과 같이 에너지 소비 구조가 특수한 산업을 

제외하면 생산요소 간의 탄력성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원의 경우에는 천

연가스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이 도입되고 석유가격의 변동 같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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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에너지원 간의 대체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

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생산요소의 탄력성보다 

에너지원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존에 에너지 수요를 분석한 연구들은 탄소세와 같이 에너지원의 

가격을 변화시키는 정책이 에너지원과 전체 에너지의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데 초점이 있었다. 그러나 에너지의 가격을 

조정하는 정책뿐 아니라 에너지와 대체될 수 있는 생산요소의 가격을 

변화시키는 정책 역시 에너지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에너

지를 절감하고 공해를 방지하는 설비투자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에너

지 절약적인 소비구조를 구축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관련 자본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모형을 확장하고 환경관련 자본과 에너지 및 다른 생산요소 간의 탄력

성을 알아보았다. 

하나의 범주로 통합되어 고려되던 자본을 환경관련 자본과 일반자

본으로 구분하여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환경관련 자본에 대한 투자가 

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되기 쉽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제조업 부문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환경관련 자본

의 자기가격탄력성은 -3.1이었고, 일반자본 및 노동과의 교차탄력성이 

각각 5.9, 10.3이었다. 이는 환경관련 자본의 가격이 1% 상승할 때 환

경관련 자본의 비중이 3% 감소하고 일반자본과 노동 비중이 증가하여 

이를 대체함을 의미한다. 

환경관련 자본의 가격탄력성과 에너지와의 교차탄력성 수치는 환경

관련 자본에 대한 향후 정책적인 방향을 시사해 준다. 제조업 중 일부 

산업의 경우 에너지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산업은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때 환경관련 자본

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다. 즉 환경관련 자본에 대한 투자는 에너지 

가격 변동이라는 외부요인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으며, 전

체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감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생산과정에서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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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요의 일부를 환경관련 자본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정책이 장기적

인 관점에서 필요하다. 특히 환경관련 자본의 높은 가격탄력성을 고려

할 때, 일반자본 및 노동과의 상대가격을 감소시킨다면 환경관련 자본

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의 상대가격을 

변동시키는 정책은 에너지원 간의 소비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정책은 오염배출 물질 규제를 통한 공해 방

지에는 효과적이지만, 전체 에너지 수요 변화에는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가격정책과 더불어 에너지 절감 및 공해 방지 등 환

경과 관련된 자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재정지원 정책이 수반될 때, 

산업의 성장 속도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에너지 수요를 감축하고 에

너지원 간의 소비 구조를 개선하려는 녹색성장의 정책적 목적을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다.



Ⅵ. 녹색성장 세제의 경제적 효과

최근 우리나라의 미래성장 전략인 ‘녹색성장(green growth)’의 구현

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으로서 탄소세 도입 등 각

종 에너지 관련 세제개편의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부터 환경친화적인 세제를 마련해 온 선진국과는 비교가 되

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나라도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면 그만큼 

환경세로써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기존

의 에너지부문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기존의 목적세를 폐지 

내지 정비해 나가면서 동시에, 환경세 또는 탄소세를 이용하여 온실가

스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대책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09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결과와 향후 

국제사회 요구수준 등을 감안하여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으로 확정하였다31). 또한 이를 위한 녹색투자의 재원으로 정

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핵심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2009~2013

년 총 107조원(매년 약 GDP의 2%)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가 중기 감축목표 설정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

한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및 목표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제정된 

녹색성장기본법(2010.1.13)에 탄소세 도입 및 배출권거래제 등 정책수

단 관련 조항이 반영되어 있다.「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조세 제도 

운영'(제30조) 조항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적 조세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제46조), 부문별 목표

31) 우리나라의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94억CO2톤이며, 2020년 온실

가스 배출 전망치(BAU)는 8.13억CO2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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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와의 연계하에 탄소세의 도입 및 이행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어 정부는 2010년 초부터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 마련을 위

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2010. 4. 14 발효)

하였고, 먼저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 본격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서 마련 등을 진행중이다. 

이러한 녹색성장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향후 시

장기능과 외부성 교정기능에 더욱 충실하도록 중장기적 세제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세제개편 방향은 에너지세제의 각종 외부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원별로 세율에 환경오염․온실가스 배출, 혼

잡, 에너지 안보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야 한다. 세금은 경제 전반(저변)에서 장기적․지속적 가

격신호(price signal)를 제공하여 기업 및 가계 등 경제주체의 행태 변

화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유도하므로 경제주체들에게 정책 일관성

과 예고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탄소세 도입은 녹

색성장 지원을 위하여 피구비안적 환경 외부성의 내부화와 동시에 미

래의 지속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충(가령, 내생적 녹색기술 축적) 

및 신규고용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재원마련)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

향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론적으로 녹색성장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가장 비용효율적

(cost-effective)인 수단으로 기업 및 소비자의 행위와 관련된 적정한 

규제와 지원의 조합(two-part instruments)의 개발과 운용이 핵심 관

건이다. 그리고 국내 온실가스 관리는 ‘지원형 규제방식(penalty with 

incentives)'으로 탄소세 도입이나 탄소비례 친환경세제 강화를 기본으

로 하되, 녹색기술․산업의 초기 육성을 촉진하고, 기업의 에너지절약

(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나 배출권거래제의 기반 형성 등을 지

원하기 위한 재원 및 펀드 조성, 그리고 각종 세제 및 금융상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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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세 도입의 경제적 비용

가. 탄소세 도입의 비용부담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탄소세를 별도 세목으로 하지 않고, 기존 

세율을 인상할 경우 운수업계에 세액 인상분을 전액 지원하는 유가보

조금 지급액 증가로 세수효과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증가된 세수의 상당부분이 목적세인 교통세여서 

세수를 온실가스를 줄이는 녹색산업 등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

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 그러므로 탄소세를 별도로 도입하되, 세수를 

일반회계에 전입하여 녹색산업 지원, 환경개선 및 저소득층 지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에너지세제를 강

화하기 위해서는 세수효과, 세수활용 및 명분 측면에서 보면 탄소세라

는 신규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다. 특히 최근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녹색성장 지원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을 조기 추

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물론 탄소세 부과 등 에

너지세제의 강화만으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으나,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고 다른 감축수단과 병행할 경우 자

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에너지세제의 강화 

과정은 가격기능을 통한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를 직접적으로 감

소시킬 뿐만 아니라 친환경기술개발의 지원을 촉진하여 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탄소세의 신규 도입의 요인과는 별도로 기존의 에너

지세제의 경우도 2012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만료 이후 개별소비세로 

환원됨에 따라 에너지 소비 절약 등 주변국의 동향,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부담 고려, 그리고 대기오염, 교통혼잡 등 기타 사회적 비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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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1 :  CO2 배출의 사회적 비용의 탄소세 도입 

EP2 :  기존 에너지과세의 OECD 평균세율 수준 고려

EP3 :  기존 에너지과세의 물가연동제 추가 고려

EP4 :  기존 에너지과세의 기타 사회적비용 추가 고려

ALL :  이상의 모든 경우를 함께 고려

을 추가적으로 감안하여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본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미래의 현행 에너지세제의 개

선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가상적으로 5가지의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산

업경쟁력 및 가계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비용부담

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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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내용

EP1
탄소세 신규 

도입 

ㅇ에너지원별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중 대부분

(89%)을 차지하는 CO2감축을 위해 에너지제품의 탄소함유

량에 비례하여 신규로 세율 인상

ㅇ조세연구원(2008)의 에너지제품별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 

감안시 기존 에너지과세 체계와는 별도로 석탄류 포함 에너

지원별 34~96원(ℓ 또는 ㎏당) 세율 인상
1)

EP2

기존 

에너지과세의 

OECD 

평균세율 감안

ㅇ유류에 대한 세금수준이 산업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

안하여 OECD 국가의 평균 세율을 기준으로 세율 조정

ㅇ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 유류세는 휘발유는 82%, 경유는 

76%, 등유는 51%, 중유는 25% 수준

  - OECD 평균 수준으로 세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휘발유 195원/ℓ,  

 경유 210원/ℓ, 등유 185원/ℓ, 중유 61원/ℓ 인상 필요  

EP3

기존 

에너지과세의 

물가상승률 

감안

ㅇ유류세는 종량세(VAT 제외)로서 휘발유는 ‘00.1월(745원/ℓ), 

경유는 ’07.7월(528원/ℓ) 이후, 현행 세율 유지

   - 종량세 체제에서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세부담이 지속   

  적으로 하락하므로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세율 인상 필요

ㅇ1․2차 에너지세제 개편
2) 이후(‘07.7~’09.12) 소비자물가

(CPI) 상승률(8.4%)을 감안하여 기존 세율 인상 고려

   - 휘발유 63원/ℓ, 경유 44원/ℓ, 중유 2원/ℓ, LPG부탄 5  

  원/ℓ 세율인상(VAT 제외) 필요 

EP4

 

기존 

에너지과세의 

유류소비의 

사회적 종합 

비용 감안

ㅇ조세연구원(2008)의 기존의 유류 소비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교정하기 위해 유류 소비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에너지세율 체계 조정
3)

ㅇ사회적 비용은 환경오염비용(CO2 제외)과 교통혼잡비용으

로 구성

ㅇ유류 소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경우 현행 세율을 

휘발유 102원/ℓ, 경유 253원/ℓ, LPG부탄 217원/ℓ, 중유 

258원/ℓ, LPG프로판 217원/kg 인상(VAT 제외) 필요

<표 Ⅵ-1> 미래의 에너지세제 개선 요인의 구분  

  주: 1), 3) 한국조세연구원(2008),『기후변화협약 대비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 

운용방안 연구』

      2) 휘발유 대비 저율 과세되던 경유․LPG부탄의 세율을 인상(각각 345원/

ℓ, 162원/ℓ)하고 비과세하던 중유를 신규 과세(20원/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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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휘발유경유 부탄 등유프로판 중유 LNG 유연탄

   현행 유류세(VAT 제외) 745 528 185 104 20 20 60 비과세

(EP1) 탄소세 신규 도입 67 82 53 78 92 95 71 34

(EP2) 기존 에너지과세의 

     OECD  평균세율  감안
195 210 63 185 - 61 95 -

(EP3) 기존 에너지과세의

     물가상승률 감안
63 44 16 9 2 2 5 -

(EP4) 기존 에너지과세의 

     사회적 종합비용 감안
102 253 217 0 1 258 0 -

(ALL) 모두 감안 427 589 349 271 95 416 171 -

<표 Ⅵ-2> 미래의 에너지세제 개선 요인의 시나리오

   (단위: 원/ℓ, 프로판․LNG: 원/㎏)

1)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2005년 기준으로 산업부문

(31.5%) 및 발전부문(34.6%)이 66% 정도, 그리고 수송부문(19.7%) 

및 가정․상업 등 기타부문(14.2%)이 34% 정도이다. 에너지는 많은 

대부분이 산업 및 발전부문에 중간재로 사용되므로 많은 국가에서 탄

소세를 도입할 경우에 일부 국가 주력산업용 및 가정용, 생계형 사업

용 등에 대해서는 탄소세적 기능 강화에 연동된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

여 일정 정도의 관련 세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

하여 탄소세 도입 등 앞의 미래의 에너지과세 강화 요인별로 산업별로 

미치는 가격효과(원가경쟁력)에 대해 살펴본다.

최근 2003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Fullerton(1995), Wier et 

al.(2005), Hassett et al.(2007)와 같이 경제의 투입-산출분석을 통하

여 탄소세 도입의 산업경쟁력 효과 및 소득계층별 귀착 효과를 분석한 

김승래(2009)와 같이, <표 Ⅵ-1>~<표 Ⅵ-2>의 탄소세 도입 등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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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과세 강화 요인들의 시나리오별로 한국경제의 업종별 가격경쟁

력 변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 <표 Ⅵ-3>과 같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든 시나리오에 걸쳐 철강 및 금속제품, 운수

보관, 비금속광물제품(시멘트), 석유화학, 비철금속, 수송기계(자동차 

및 조선), 펄프지류 등 매출액 대비 에너지원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다소비업종의 원가경쟁력이 기타 업종들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에너지세제를 강화할 경

우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등 기타 세부담 완화조치를 친환경투자 강화

나 고용 강화와 조건부로 적극 연계하거나, 아니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목표관리제 준수, 에너지효율 향상 프로그램 

이행 노력과 병행하여 관련 세부담 경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령 기간산업인 철강, 금속소재, 석유화학, 비철금속,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등 산업계 업종별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이행(공정효율

화, CDM, 기타 감축 및 적응 노력) 실적을 탄소세 도입이나 기존 에너

지세제 강화 시의 에너지효율 개선 및 친환경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

제를 상향 조정하여 기업의 실질적 자본비용의 완화가 적어도 단기적

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규제와 지원의 조합은 에너지세제 강화에 따른 

기업의 녹색자본에 대한 친환경 투자를 유도하고 이에 따라 경제 전반

의 생산기술의 녹색화와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절약, 청정생산시설. 환경보전설비, 신재생에너지 관련 

각종 장비, 시설, 건물에 대한 투자나 R&D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최근 10% → 20%) 및 영구화하여 이에 대한 투자 활성화

를 적극 유도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제품 및 소재에 대한 각종 세금 경

감(가령 관세 50% 등) 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탄소세 도입이나 기존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적 기능 강화에 

따른 추가적 에너지세수의 활용은 산업부문의 각종 기후변화 대책의 



Ⅵ. 녹색성장 세제의 경제적 효과  161

미래 에너지 및 환경관련 저감․적응 사업이나 R&D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기타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산

업계의 법인세나 고용지원 부담 완화에 사용 가능해야 할 것이다.

2)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또한 <표 Ⅵ-1>~<표 Ⅵ-2>의 탄소세 도입 등 미래의 에너지과세 강

화 요인의 5가지 시나리오별로 2007년 기준으로 세수, 주요 상품가격, 

물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득계층의 10분위별로 세부담 변화에 미치

는 일반균형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표 Ⅵ-4>와 같다. 이는 김승래

(2009)에서와 같이 Fullerton(1995), Wier et al.(2005), Hassett et 

al.(2007)의 투입-산출분석을 통계청의 가계자료자료의 10분위 소득계

층별 수요구조의 미시자료와 결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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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투입비중

시나리오별 가격파급효과 (%)

EP1 EP2 EP3 EP4 ALL

농림수산업 0.036 0.527 0.730 0.136 1.017 2.410 

비연료광업 0.099 0.784 1.468 0.284 1.991 4.528 

음식료품 0.018 0.637 0.778 0.128 1.281 2.824 

주류 0.013 0.351 0.349 0.050 0.695 1.446 

담배 0.002 0.138 0.149 0.023 0.269 0.578 

섬유제품 0.038 0.768 0.731 0.098 1.420 3.017 

피력가죽 0.019 0.584 0.604 0.089 1.091 2.368 

제재목재 0.039 0.841 0.870 0.125 1.703 3.538 

펄프지류 0.061 1.192 0.970 0.114 2.155 4.431 

인쇄출판 0.014 0.603 0.628 0.093 1.110 2.434 

기초화학 0.163 1.098 0.743 0.096 1.486 3.423 

고무플라 0.028 0.897 0.742 0.097 1.468 3.204 

비금속광물 0.107 1.519 1.605 0.240 3.061 6.424 

철강제품 0.061 4.533 1.005 0.120 1.955 7.613 

비철금속괴 0.048 1.230 1.242 0.163 1.805 4.439 

금속제품 0.034 1.635 0.880 0.123 1.445 4.083 

일반기계 0.017 1.142 0.657 0.097 1.068 2.965 

전기전자 0.013 0.634 0.530 0.071 0.830 2.065 

수송장비 0.014 0.949 0.597 0.087 0.966 2.599 

정밀기계 0.012 0.569 0.532 0.077 0.826 2.004 

기타제조 0.019 0.757 0.723 0.112 1.205 2.796 

건설 0.012 0.788 0.627 0.100 1.006 2.521 

도소매 0.035 0.322 0.481 0.085 0.637 1.525 

음식숙박 0.043 0.593 0.801 0.113 1.047 2.555 

운수보관 0.175 1.770 2.482 0.427 4.918 9.596 

통신방송 0.018 0.200 0.249 0.039 0.327 0.815 

금융보험 0.010 0.146 0.199 0.033 0.257 0.636 

부동산 0.021 0.222 0.280 0.046 0.339 0.887 

정부서비스 0.022 0.299 0.339 0.051 0.452 1.141 

교육연구 0.029 0.292 0.382 0.058 0.544 1.277 

의료보건 0.026 0.502 0.542 0.082 0.796 1.922 

기타서비스 0.026 0.577 0.717 0.107 0.966 2.367 

<표 Ⅵ-3> 에너지세제 개선 요인별 업종별 가격파급 효과

  주: '에너지투입비중'은 업종별 매출액에서 에너지투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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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세수효과를 보면 CO2 배출의 사회적 비용의 탄소세 신규 도입

(EP1)의 경우는 9.1조원, 기존 에너지과세의 OECD 평균세율 수준 고

려(EP2)의 경우는 9.2조원, 2차 에너지세제 개편 이후 기존 에너지과

세의 물가연동 추가 고려(EP3)의 경우는 1,6조원, 기존 에너지과세의 

미반영 사회적 종합비용의 추가 고려(EP4)의 경우는 10.6조원, 그리고 

이상을 모두 고려할 경우(ALL)는 30.7조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또한, 탄소세 도입 등 각종 에너지과세의 강화는 물가에 대한 부담

으로 작용하여 개별 시나리오별로 0.13~1.32% 증가하며, 또한 탄소세 

도입 또는 기존 에너지세제 강화로 소득계층별로 추가부담이 예상된

다. 여기서 추가부담은 소득계층별로 대표 가계의 에너지 소비 직접부

담액과 비에너지상품 가격 상승에 따른 간접부담액을 모두 합계한 총

부담액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탄소세 도입의 경우(EP1) 2007년 연

평균 기준으로 소득1분위는 15만 9천원, 소득10분위는 59만 9천원, 그

리고 가계 전체 평균은 33만 9천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며, 이러

한 소비자의 세부담 변화의 귀착효과를 소득분포에 관한 불평등계수

인 Gini계수로 평가해보면 그 크기는 세전 0.3408에서 세후 0.3421로 

약 0.383% 정도 다소나마 악화된다32). 그 외 각종 에너지세제 강화의 

요인들은  Gini계수를 0.156~0.592% 정도 높이게 되어 소득분배를 다

소 악화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세제 개편에서 부록에서와 

같이 소득분위별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에너지총소비, 석탄제품, 

가스, 전기의 소비 비중과는 달리, 수송연료인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 

비중의 경우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오히려 크게 높아지는 성향을 보

여주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의 강화에 따

32) 여기서 Gini계수는 소득이 어느 정도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소

득불평등(income inequality)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 강화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하

여 에너지 소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높으므로 다소 역

진적인 성향을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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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역진성을 다소나마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 강화에 따라 소득 

역진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다소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저소

득층에 대한 보전이나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세출 측면에서 

에너지복지 등 기초에너지사용권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예산운용과의 

연계가 분배적 형평성 고려 측면에서 더욱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 다시 말하면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의 강화는 약간 역진적이

나, 관련 세수의 일부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지출 증가

나 세금감면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경우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부정

적 효과는 상당부분 완화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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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EP1 EP2 EP3 EP4 ALL

  1. 세수효과(조원)
1)

9.144 9.332 1.648 10.637 30.762 

  2. 상품가격변화(%) EP1 EP2 EP3 EP4 ALL

농림수산품 0.527 0.730 0.136 1.017 2.410 

비연료광업 0.784 1.468 0.284 1.991 4.528 

제조업 1.215 0.725 0.100 1.284 3.325 

건설업 0.788 0.627 0.100 1.006 2.521 

도소매․음식숙박 0.431 0.609 0.096 0.802 1.938 

운수보관 1.770 2.482 0.427 4.918 9.596 

기타서비스 0.301 0.369 0.058 0.492 1.219 

석탄 65.996 0.000 0.000 0.000 0.000 

석유 7.222 11.772 2.154 17.562 38.710 

도시가스 11.135 0.000 0.000 0.000 0.000 

전력 4.667 2.636 0.163 3.647 11.113 

EP1 EP2 EP3 EP4 ALL

  3. 물가효과(%) 1.059 0.936 0.137 1.323 3.454 

  4. 소득계층별 추가부담

(천원)
EP1 EP2 EP3 EP4 ALL

1분위 159.2 139.2 22.6 213.1 498.5 

2분위 197.5 177.8 29.0 270.9 633.6 

3분위 252.4 235.6 38.9 357.3 832.4 

4분위 281.6 267.3 44.4 405.9 944.8 

5분위 308.8 302.6 50.4 457.9 1,066.4 

6분위 343.1 339.2 56.5 514.3 1,195.2 

7분위 369.7 368.4 61.5 559.0 1,299.5 

8분위 403.6 408.0 68.2 616.7 1,432.6 

9분위 446.1 450.9 75.3 683.8 1,590.4 

10분위 599.2 612.8 102.0 928.7 2,169.1 

평균 339.2 331.8 55.1 503.0 1,172.7 

  5. Gini계수변화(%)2) EP1 EP2 EP3 EP4 ALL

소득기준 0.383 0.422 0.156 0.592 1.151 

<표 Ⅵ-4> 에너지세제 개선 요인별 소득재분배 효과

  주: 1) 세수는 해당 에너지 과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세수입을 의미   

      2) Gini 계수의 기준치는 2007년 경상소득 기준으로 0.3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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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 1분위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비에너지부담(A) 8.04 10.04 12.05 13.98 15.54 17.64 19.41 20.69 24.04 34.69 17.68 

 에너지부담(B) 10.69 13.20 17.65 19.16 20.80 22.74 24.08 26.79 28.45 35.82 22.24 

석탄제품 0.87 0.60 0.41 0.65 0.40 0.55 0.33 0.19 0.33 0.20 0.47  

석유제품 4.46 5.95 8.86 10.15 11.75 13.08 14.28 16.12 17.38 23.13 12.67 

도시가스 3.31 4.29 5.68 5.74 5.87 6.26 6.61 7.33 7.40 8.48 6.18 

전기 2.05 2.35 2.69 2.61 2.78 2.85 2.87 3.16 3.34 4.02 2.92 

 총부담 (A+B) 18.73 23.24 29.69 33.14 36.34 40.38 43.49 47.48 52.48 70.52 39.92 

<표 Ⅵ-5> 탄소세 부과의 소득계층별 귀착 효과 : 저세율 시나리오 

예시(2007년 기준)

(단위: 천원)

한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세 부과의 경우 CO2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시나리오(EP1)가 단기적으로 미치는 취약계층 및 산

업계에 미치는 부담을 감안하여, 도입 단계에서는 이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으로 시작하는 저세율(가령, 세수 1조원 규모)의 시나

리오의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국제경쟁력 및 소득분

배에 미치는 부담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

를 들면 <표 Ⅵ-5>와 같이 낮은 세율의 탄소세 도입은 아무런 소득보

전이 없을 경우라고 할지라도 2007년 연평균 기준으로 소득1분위는 1

만 9천원, 소득2분위는 2만 3천원, 소득5분위는 3만 6천원, 소득9분위

는 5만 2천원, 소득10분위는 7만 1천원, 그리고 가계전체 평균은 3만 9

천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여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탄소세 도입이 소비자의 세부담에 미치는 귀착효과를 소득분포

에 관한 불평등계수인 Gini계수로 평가해보면 세전 0.3408에서 세후 

0.3410로 0.040%정도로 거의 변화가 없을 정도로 매우 미미하다.

  주: 저세율 시나리오는 탄소세 규모 1조원을 가정하였으며, 탄소세 부과에 따른 

소비자의 총부담 변화를 지니계수로 살펴보면, 소득(경상소득) 대비 지니계

수는 세전 0.3408에서 세후 0.3410으로 0.040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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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 강화에 따른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는 

에너지 바우처제도(서비스 이용권), 생계형 사업자 유가보조금, 기타 

각종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를 효

과적으로 실시하여 보완하는 방안의 중요성이 크다.  징수된 에너지세

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출부문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세

율조정보다 소득재분배기능 향상을 위해서 더욱 비용효과적이다. 

OECD나 EU Directive 등에 따르면 환경관련 세제의 강화에 따라 생

필품적 성격이 강한 에너지 소비에 대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에

너지 비용 등에 대한 ‘조세지출(사전적 세금 감면이나 조정)'보다는 취

약계층의 에너지복지 개념에 근거하여 ‘재정지출(사후적 재정지원 및 

직접 보조)'의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 강화에 따른 추가세수는 가령 

일반회계에 전입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부분은 지방재정(지방교부

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이양하고, 대부분은 미래의 기업경쟁력 강

화를 위한 녹색성장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 등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탄소세 도입시 소득분배가 다

소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등 세

출 측면에서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

력)․고효율 저공해 차량, 지능형 전력망 등 친환경기술 개발 및 상용

화를 위해 녹색산업 지원, 기후변화 대책에 재원 활용이 필요하다. 

나. 보완조치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

이론적으로 경제의 내생적 성장요인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녹색

성장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가장 비용효율적(cost-effective)인 수단은 

기업 및 소비자의 행태 변화와 관련되어  적정한 규제와 지원의 조합

(two-part instruments)의 개발과 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국내 온실가스 관리와 미래 성장동력의 촉진은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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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 규제방식(penalty with incentives)'으로 탄소세 도입이나 탄소

비례 친환경세제 강화를 기본으로 하되, 적절한 정부지원을 병행하여 

녹색기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부문의 외부성 

내부화를 위한 세금 이외에도 기업의 에너지절약(또는 온실가스) 감

축 목표관리나 배출권거래제의 제도 기반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

원 및 펀드 조성, 그리고 각종 세제 및 금융상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탄소세 도입이나 기존 에너

지세제를 강화할 경우, 단기적으로 국제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는 산업

부문의 국제경쟁력 지원을 위한 관련 조치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필

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특히 에너지다소비업종의 녹색화 및 

관련 R&D 및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가 요

구된다.  가령 탄소세 도입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에너지다소비형 수출

주력업종에 집중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기

존의 세부담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세부담에 대한 조세환급

(tax rebate)은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비용에 대한 보상을 위한 직접적 

지출보조의 형태로, 조세감면(tax credit)은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기업의 기타 요소비용(법인세,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 건강보험, 퇴직

비용 등)을 경감하여 보상하는 방안이 있다. 다만  이러한 보완조치는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폐지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경쟁력 확보 노력을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녹

색기술 관련 부품소재 관세율 인하와 녹색설비 투자에 대한 법인과세 

혜택, 그리고 에너지다소비 참여기업(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에너지효

율 개선이나 온실가스 저감에 투자 및 기술이전에 협력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약량에 대한 감축량 상쇄프로그램을 강구하고 세제혜택을 부

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분석결과에 따르면 탄소세 도입 등 친환경적 에너지세제 강화

로 발생하는 필수재로서 에너지 소비의 특성상 소득계층 간 다소 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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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은 정부의 에너지복지 기반을 직접적 재정지원 강화를 통해 보

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에너지사용권 확립, 

소득재분배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율 조정의 대상 범위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세출부문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 직접지원대

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 탄소세 도입

이나 에너지세제 강화의 경우 가정상업부문에서 취약계층의 서민용 

연료(LPG 프로판, 등유 등)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저소득

층이 많이 사용하는 특정의 연료에 국한하여 예외적으로 세율을 경감

조치(가령 50% 경감)할 필요가 있다. 

<표 Ⅵ-6>에서와 같이 미래의 에너지세제 강화요인에 따른 각종 에

너지 세제개편은 현실적으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존재한다. 

무릇 에너지세제개편은 에너지의 관련 제반 사회적 비용의 반영이나 

비효율의 제거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는 대내외적인 여건, 산업경쟁력, 서민부담 및 종전 세율 등을 종합적

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탄소세 도

입 단계의 세수 1조원 시나리오의 경우는 별도의 보완조치(offsets 

programme)가 없더라도 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소득분배 악화효과는 

각각 0.12% 및 0.04%로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는 

저세율 구조로 인하여 도입단계에서 특정부문․연료에 대한 경감조치

의 필요성은 미약하다. 반면 낮은 세율로 오염저감을 위한 직접적인 

가격효과가 미약할 수 있어, 오히려 확보세수의 활용을 통한 저감기술 

투자재원으로서의 효과적인 운용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에너지세제 강화 로드맵에 

대한 기업과 가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이

에 대한 대국민 설득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

세제를 강화할 경우 이해관계자, 산업계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친환경 에너지세제 

강화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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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고려사항

(EP1) 

탄소세 신규 도입 

ㅇ 탄소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충분한 반영으로 이에 따른 

시장왜곡을 최소화하며, 대외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

가적 이미지 제고  

ㅇ 기존 에너지세제에 탄소배출이라는 새로운 환경세적 요소를 

가미한 방안으로 수송용․산업용 유류간 세율차이 축소로 

시장왜곡 시정 가능

ㅇ 수송부문 이외, 산업용, 발전용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신규 

세제의 강화로 조세저항 및 기업의 단기적 부담 완화 조치

와 특정부문․연료의 경감 조치 가능성 존재 

ㅇ 다만 많은 환경세적 요소(황, 질소, 이산화탄소 등) 중 탄소

만을 고려하여 세율 인상하는 논리적 근거가 불충분 

(EP2) 

기존 에너지과세

의 OECD 평균세

율 감안

ㅇ OECD 평균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국보다 산업경쟁력이 약

화되고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ㅇ 다만 휘발유, 경유 등 세율 인상폭이 과다하여 세율 인상시 

강한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

(EP3) 

기존 에너지과세의 

물가상승률 감안

ㅇ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세율 인상은 이의 기반이 되는 현행 

세율구조에 대한 합리적 개편의 선행 필요

ㅇ 현행 에너지세제는 산업지원을 위해 수송용 유류 고세율, 

산업용 유류 저세율 구조로 왜곡이 존재하므로,  물가상승

률을 감안하여 기존 세율을 일률적으로 인상할 경우 왜곡이 

더 심화되고 현재 높은 조세부담을 지고 있는 계층(수송용 

유류 사용자)에게 더 높은 부담을 지우는 문제 발생

(EP4) 

기존 에너지과세의 

유류소비의 사회적 

종합 비용 감안

ㅇ 국제적, 학문적으로 통용되는 환경오염․교통혼잡비용의 추

계 자료가 없어 정확한 사회적 비용 추정․검증 곤란

ㅇ 향후 유류, 차량  품질․규제기준 등이 변경되어 환경오염

비용 등이 달라지면 세율을 자주 조정해야 하는 문제 발생

ㅇ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중유, 장애인이 사용하는 부탄이 중과

되어 산업경쟁력 약화, 사회적 약자의 세부담 증가 가능성

<표 Ⅵ-6> 미래의 에너지세제 개선 요인별 고려사항   

탄소세 도입이나 에너지세제 강화로 증가되는 세수를 취약계층 보호 

및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 국

민 및 기업들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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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세 정책조합의 동태적 효과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 등 향후의 에너지세제개편은 재정정책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탄소세의 경제적 부담

은 탄소세가 기타 재정수단과 어떠한 정책조합(policy mix)에 따라 추

진되느냐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문헌이나 외국 사례에서도 탄소세 

도입 및 강화가 기타 보완적 조세정책과 함께 운용될 경우에 소비, 투

자, 고용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부정적이 아니며 특정

한 경우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절에서는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과 각종 정책조합에 따른 

중장기 경제적 효과를 동태 연산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탄소세 관

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흔히 부각되는 쟁점으로서 추가세수 활용 등 

각종 보완정책(offsets programs)으로서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 법인

세, 소득세, 소비세 등 기존 세금 완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재정정책 수단의 시나리오를 고려한다.  이러한 탄소세 

도입과 관련 재정정책의 여러 가지 조합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비교하

기 위하여 본절에서는 거시경제적 효과 및 후생변화 등을 중심으로 살

펴본다.      

가. 모형 구조

탄소세와 각종 세제의 조정을 통한 정부정책의 변화는 에너지부문

과 일반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른 중장기적 조정 과정은 

생산자 및 소비자 등 경제주체의 다양한 행태 변화를 야기한다.  이러

한 탄소세 정책의 다양한 중장기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제주

체의 행태 변화를 시간에 따라 분석할 수 있는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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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절의 분석에 이용된 모형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세 부과와 

기타 조세정책의 조합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비교 분석

하기 위하여 석탄, 석유, 가스, 전력 등 자세한 에너지 부문을 위주로 

하는 대표적 소비자의 시제적(intertemporal) 동태모형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하여 김승래(2006)의 다부문 중첩세대 생애주기 모형을 

Jorgenson and Wilcoxen(1992), Babiker et al.(1999), Metcalf et 

al.(2008) 등과 같은 에너지부문을 포함하는 대표적 소비자의 동태적 

CGE모형으로 변형하고 Bohringer and Rutherford(2008), Sue 

Wing(2008)과 같이 전력부문의 세부정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성

하였다. 

1) 생산  

본 모형에서 업종별로 기업은  노동, 자본, 에너지, 기타 중간재 등을 

통하여 비에너지 재화와 석탄, 석유, 가스, 전기 등 에너지 재화

(energy composite)를 생산한다.  또한 이를 위한 생산함수는 노동, 자

본, 에너지, 중간재 등 투입요소에 있어 동조적으로 분리가능

(homothetically separable)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이러한 동조적 분

리성하에서 생산부문은 부문별 다단계 배분과정에 근거할 수 있게 된

다. 개별 기업들은 이러한 투입요소에 대하여 규모의 수확 불변과 영

(zero)의 정상이윤을 가정한다.

먼저 경제의 부문별 노동  와 자본  이라는 본원적 생산요소를 

이용하여 업종별 부가가치  를 생산하며, 이러한 부가가치는 

Babiker et al.(1999) 또는 Metcalf et al.(2008)에서와 같이 석탄, 석유, 

가스, 전력의 에너지복합재   , 기타 중간재들과 결합하여 업종별 산

출물  를 생산한다고 가정한다. 업종별 기업의 생산함수에서 노동, 

자본의 부가가치  와 에너지복합재는 세부 불변대체탄력성(n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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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CES) 구조를 가정한다. 또한 기타 

중간투입물들과 노동-자본-에너지 복합재  간에는 Leontief 고정계

수를 가정한다.  

이러한 각각의 업종별 생산기술 제약과 주어진 요소가격 및 산출

물 가격  하에 기업은 다음과 같이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생산을 결

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또한, 세부적으로 에너지복합재  는 석탄, 석유, 가스의 화석연료 

복합재(fossil fuel composite)와 전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CES생산기

술을 통하여 생산된다고 가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여기서  는 스케일 파라미터,   와  는 분배 파라미터,  는 요소

대체탄력성, 그리고 하첨자 는 전력, 는 석탄, 석유, 가스의 화석

연료를 의미한다. 

전력부문은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

광 등 8개의 발전기술(tech)로 세분화되어 생산되어 복합산출물 

로 통합된다. 여기서 각각의 발전기술별 전력산출  은 

Bohringer and Rutherford(2008) 또는 Sue Wing(2008)에서와 같이 

노동, 자본, 에너지, 기타 중간재를 비용여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결

합하는 Leontief 기술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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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제의 산업부문별 국내생산과 수입의 Armington 복합재의 

생산부문은 세부 불변대체탄력성(nested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CES)과 수출에 대하여 불변전환탄력성(constant 

elasticity of transformation; CET)의 기술을 가정한다. 또한 자본과 

노동은 부문간에 완전이동하다고 가정하며, 이시점 간의 투자와 자본

스톡의 축적은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관계를 가진다.  

                                           (6.3)

2) 가계  

가계의 대표적 소비자는 일반적인 Ramsey형 성장모형에서 기본적

으로 주어진 시제간 예산제약(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하에서 

자신의 생애효용(lifetime)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는 미래에 대한 완전예측을 가지고 소비, 여가 및 투자행위의 

흐름을 결정하며, 그의 기간별 효용함수는 시간에 대하여 분리가능한 

CES함수로 가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즉 개별소비자는 주어진 가격정보 아래에서 총량상품(aggregate 

commodity)  와 여가수요  의 CES 복합재(composite good)인 

기의 현재소비(full consumption)  의 생애주기 흐름을 다음의 

예산제약하에서 생애효용을 극대화하도록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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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6.5)

여기서  는 매기의 총량상품의 가격지수,  는 노동시간의 생

산성  의 변화를 고려한 효율단위(efficiency unit)로 표현된 세후

임금률, 그리고  는 가계 이전지출  의 가격을 의미한다. 이

와 같이 매기별로는 소비자는 총량상품소비(C), 여가수요( )와 이들 

사이를 일정한 대체탄력성(z)을 가진 CES-복합재로서 현재소비 FC

를 결정하며, 이로부터 시점별 효용과 그것의 디플레이터인 현재효용

의 단위가치(PF)가 구해진다. 또한 소비자는 시간선호율(), 소비관

련 대체탄력성(와 ), 세후 요소가격 및 상품가격 등에 따라 생애소

득을 시점간 및 시점내의 단계별로 배분하면서 노동공급과 저축을 결

정한다. 가계는 미래소비(저축)의 수준을 투자 및 자본형성의 한계수

익률과 같고, 이러한 수익률은 자본투자 한 단위의 한계생산성과 희생

된 현재소비의 한계효용이 일치하도록 결정된다.  

인구증가 및 노동관련 기술진보의 증가로 효율단위(efficiency unit)

로 표현된 시간부존   는 인구증가율로 시간에 따라 커진다고 가

정한다. 대표적 소비자는 평생소득을 이시점 간에 지출․배분하는 과

정으로 현재소비지출과 미래소비를 위한 저축을 결정하며, 또한 매기

별 CES 효용은 현재 가능한 소비지출액 제약하에서 총량상품소비량

과 여가수요로부터 결정된다. 매기별 개별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노동

과 자본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보수와 정부 이전지출에서 각종 세금을 

제외한 부분으로 형성되며, 저축은 이러한 소득형성과 소비지출액의 

차이로 구성된다. 그리고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정부 및 해외로부터 

가계로의 총이전지출은 모형에서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저축결정에 영향을 주어 미래의 자

본축적을 저해하는 왜곡을 초래하며, 노동노득에 대한 과세는 노동-여

가 선택에 영향을 주어 노동공급을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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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및 기타 부문

본 모형에서 정부와 해외부문은 재정수지와 무역수지의 조정을 통

한 모형을 종결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노동, 자본, 소비 등에 대한 조

세수입과 재정적자로 조달된 재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일반 재화

와 서비스에 대한 정부소비와 정부 고정자본형성, 민간 이전지출, 이자

지급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부문별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정부 소비

지출 및 정부 투자지출은 주어진 외생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위 식의 좌변은 각각 노동관련세, 자본관련세, 판매세, 소비세, 수입

관세 등으로 구성된 정부의 각종 세수입과 정부적자 가치   의 합

을 의미하며, 이러한 정부의 수입은 우변에서와 같이 정부의 부문별 

소비재 및 투자재 구입, 민간 이전지출을 포함하는 재정지출에 사용된

다고 가정한다33). 또한 경제내의 총저축은 투자와 재정적자 및 해외부

문 적자의 보전에 사용된다고 가정한다. 한편, 외생적 정책변화 후 특

정기간의 분석을 위하여 새로운 동태적 균제상태는 100년 이후 달성된

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모형의 종결을 위하여 자본스톡은 Lau et 

al.(2002) 또는 Bohringer and Rutherford(2008)에서와 같이 분석기간

33) 실물부문의 균형에 관한 일반적 CGE모형에서와 같이 금융부문이 없다

고 가정할 경우 재정적자는 공채발행, 통화발행, 보유증권매각 등이 아

니라 해외부문의 차입으로 조달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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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결시점에서 투자가 균제상태의 인구증가율과 같게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본 모형에서 이러한 기업, 가계, 정부, 해외의 경제주체로 구성되며, 

국내생산재, 수출재, 수입재, Armington재, 부가가치복합재, 에너지복

합재, 화석에너지복합재 등 다양한 형태로 상품을 시장에서 거래한다. 

기업은 가계가 제공한 노동과 자본 및 기타 중간재를 이용하여 업종별 

상품을 생산하고 이러한 산출물은 국내재와 수출재로 구분된다. 그리

고 국내재는 수입재와 통합되어 생산부문의 중간수요, 가계 소비, 정부

소비, 자본시장의 투자수요 등 국내 수요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시장에

서 균형가격은 요소시장과 모든 상품시장이 동시에 청산되도록 결정

된다.    

나. 자료 및 보정

여기서 모형은 한국은행의 2007년 투입산출표와 국민소득계정, 그

리고 통계청, 기획재정부의 통합재정수지, 세출예산, 에너지통계연보, 

한국전력통계 등을 활용하여 작성된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을 이용하여 기준모형을 보정(calibration)하였다. 

이러한 사회계정행렬에서 한국경제의 탄소세와 각종 정책조합의 경

제적 효과를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김승래(2006)에

서 분류된 36개 산업을 김승래․김태유(1995)와 같이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11개 부문으로 재분류하여 이용하였다. 비에너지산업은 분석

의 편의상 7개로 통합하고, 에너지부문은 4개, 전력부문은 발전기술별

로 8개로 세분하였다.

본 모형에서 모수들은 기준치가 2007년 경제의 생산비용구조, 소비

지출구조, 요소비용구조 등을 복제할 수 있도록 사회회계행렬(SAM)

을 통하여 보정하였다. 그리고 모형 외적으로 주어지는 주요 행태 매

개변수는 <표 Ⅵ-7>과 같이 Babiker et al.(1999), Bohring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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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부문 소비부문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 : 0.8

국내재와 수입재간의 대체탄력성 : 2

국내재와 수출재간의 전환탄력성: 3

에너지복합재와 VA복합재 대체탄력성 : 0.8

화석연료간 대체탄력성 : 1.0

전력과 화석연료 복합재의 대체탄력성 : 0.4

효용함수의 시제간 대체탄력성 : 0.25

총소비와 여가의 대체탄력성 : 0.8

상품간 대체탄력성 : 0.8

<표 Ⅵ-7> 모형의 주요 매개변수 가정치

Rutherford(2008), Metcalf et al.(2008), Sue Wing(2006), 

CEEP(2009), Timilsina(2007), 김승래(2006) 등 기존의 국내외 관련

문헌에서 많이 이용되는 값의 단순 평균치를 채택하였다. 

모형의 시뮬레이션에 이용된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는 0.8, 국내

재와 수입재 간의 대체탄력성은 2, 국내재와 수출재 간의 전환탄력성

은 3, 에너지복합재와 부가가치복합재의 대체탄력성은 0.8, 화석연료 

간 대체탄력성은 1.0, 전력과 화석연료 복합재의 대체탄력성은 0.4를 

가정하였다. 그리고 효용함수의 시제 간 대체탄력성은 0.25, 총소비와 

여가의 대체탄력성 및 상품 간 대체탄력성은 0.8을 가정하였다. 또한 

연간 감가상각률은 0.07, 연평균 균형이자율은 0.05, 인구증가율과 생

산성증가율의 합은 0.02로 가정하였다34). 

자료: Babiker et al.(1999), Bohringer and Rutrherford(2008), Metcalf et al.(2008), 

Sue Wing(2006), CEEP(2009), Timilsina(2007), 김승래(2006) 등

한편, 한국전력통계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기준가격을 감안하여 풍

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용은 기존의 화석연

료에 발전비용에 비하여 2007년 기준으로 각각 2.3배, 1,3배, 10배 높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34)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업종별로 신뢰성 있는 추정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다 정확한 매개변수 값에 체계적인 자료는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Ⅵ. 녹색성장 세제의 경제적 효과  179

다. 탄소세 정책조합의 후생 및 거시경제적 효과

본절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에너지세제개편의 

시나리오 중에서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인 탄소세 정책을 중심으로 분

석한다.  탄소세 도입의 파급효과는 여러 가지 정책조합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후생 및 거시경제적 효과와 그 함

의를 알아본다. 가령, 탄소세 도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이를 통한 세

수활용(revenue recycling)을 통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와 대비하여 경

제 내에 존재하는 더욱 더 왜곡적인 조세(more distorting taxes)의 부

담을 완화할 수 있다면 경제 전반의 효율을 증대할 수 있다. 

여기서 탄소세 부과 정책의 기본 시나리오는 앞 제V장의 탄소세의 

사회적 비용으로 이산화탄소 톤당 31,828원(25유로, 2007년 기준)을 

가정하고, 국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수중립적 차

원에서 이전지출 확대, 법인세․소득세․소비세 완화, 그리고 법인세 

완화와 녹색투자 지원 등 5가지 시나리오의 보완 정책(offsets)을 결합

하여 중장기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35). 모형에서 사용된 분석시계

는 2007년에서 시작하여 2100년까지 5년 단위로 구분하며, 정책조합의 

경제적 효과는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기준시나리오(Business-as- 

Usual; BAU) 대비한 변화율로 분석한다. 

35) 여기서 탄소세는 2007년 도입 이후 실질가치 유지를 위하여 기준시나

리오의 균제상태의 평균 할인율을 감안하여 연평균 3%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시나리오 DO5의 경우는 탄소세 세수는 법인세 완화

에 90%, 신재생에너지투자 지원에 10%가 쓰인다고 가정하였다.   



180

DO1 : 탄소세 부과 + 이전지출 확대 

DO2 : 탄소세 부과 + 법인세 완화

DO3 : 탄소세 부과 + 소득세 완화

DO4 : 탄소세 부과 + 소비세 완화

DO5 : 탄소세 부과 + 법인세 완화 및 신재생에너지투자 지원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탄소세 도입은 신규로 세수를 창출하여 

정부로 하여금 민간에 대한 이전지출 확대, 기존의 법인세, 소득세, 소

비세 등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하거나, 관련 신재생에너지(녹색투자) 

등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에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탄소

세 부과의 초과부담이 기타 조세정책수단에 의한 효율비용 개선보다 

작다면 경제 전반적으로 후생이 증가될 수 있다36).       

이러한 가정하에 위의  탄소세 도입과 관련된 5가지 보완정책 조합

의 시나리오별로 소비, 투자, 노동공급, 자본축적, 물가, GDP, 단기효

용(완전소비) 등에 미치는 2013～2058년까지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중

심으로 살펴보면 <표 Ⅵ-8>과 [그림 Ⅵ-1]과 같다. 

탄소세 도입은 모든 시나리오에 걸쳐 정책조합 차이에 따라 다양한 

거시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 이전지출 확대 시나리오(DO1)와 

비교하여 기타 시나리오들에서의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등 기존의 왜

곡적 조세를 줄이는 경우가 대체로 소비증대, 투자 활성화, 고용확대, 

물가안정 및 단기효용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6) 이러한 환경세의 세수활용과 관련하여 환경세 부과에 따른 환경개선의 

효과이외에 기존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이중배당효과(double dividend effect)

라고 한다. 환경개선의 효과를 1차배당(first dividend), 기타 세수활용

에 따른 경제적 부수효과를 2차배당(second dividend)이라고 한다. 이

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Bovenberg and de Mooij(1994), 

Goulder(2005), Bovenberg and Goulder(1996), Fullerton and Metcalf 

(1997)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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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완화 시나리오(DO3)는 소비증대와 고용확대에 상대적으로 

효과가 크며, 법인세 완화 시나리오(DO2)와 법인세 완화 및 신재생에

너지투자지원 시나리오(DO5)는 투자활성화 및 자본축적 증진에 효과

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소비세 완

화 시나리오(DO4)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탄소세 정책조합의 

시나리오별로 GDP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법인세 완화 시나리오

(DO2)와 법인세 완화 및 신재생에너지투자지원 시나리오(DO5), 소득

세 완화 시나리오(DO3)가 기타 시나리오에 비해 대체로 크게 나타나

고 있다.  탄소세 정책이 탄소배출량 저감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비

슷하게 나타나지만, 법인세 완화 및 신재생에너지투자 지원 시나리오

(DO5)가 전력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더욱 촉진하여 기타 

시나리오에 비해 다소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모형에서 소비자의 매 시점별 효용수준의 정도를 의미하는 단

기효용(여가지출을 포함하는 현재소비)은 법인세 완화 시나리오

(DO2)와 법인세 완화 및 신재생에너지투자 지원 시나리오(DO5)가 

기타 시나리오들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모형의 분석기간에 걸쳐 평가한 생애효용(lifetime utility)은 

기준시나리오에 비해 법인세 완화 시나리오(DO2)는 0.219%, 법인세 

완화 및 신재생에너지투자 지원 시나리오(DO5)는 0.185%, 소득세 완

화 시나리오(DO3)는 0.17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

세 완화 시나리오(DO4)는 -0.118%, 이전지출 확대 시나리오(DO1)는 

-0.462%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탄소세 도입 및 강화를 중장기적으로 법인세 

완화나 신재생에너지투자 지원과 병행할 경우(시나리오 DO2 또는 

DO5) 적어도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경제주체의 생애효용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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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8 2023 2028 2033 2038 2043 2048 2053 2058

탄소세(원/tCO2) 36,897 42,774 49,587 57,485 66,641 77,255 89,560 103,824 120,361 139,531 

소비 

DO1 -0.05 -0.09 -0.14 -0.19 -0.25 -0.30 -0.34 -0.39 -0.43 -0.47 
DO2  0.45  0.50  0.52  0.51  0.47  0.41  0.34  0.26  0.16  0.06 
DO3  0.50  0.55  0.58  0.58  0.56  0.52  0.47  0.40  0.32  0.23 
DO4  0.10  0.14  0.13  0.10  0.06  0.01 -0.05 -0.11 -0.18 -0.24 
DO5  0.41  0.46  0.48  0.48  0.45  0.40  0.34  0.27  0.19  0.11 

투자

DO1  0.25  0.00 -0.12 -0.25 -0.36 -0.48 -0.59 -0.69 -0.79 -0.89 
DO2  2.49  2.28  2.08  1.80  1.49  1.15  0.78  0.41  0.04 -0.33 
DO3  0.89  0.86  0.80  0.69  0.57  0.41  0.24  0.05 -0.15 -0.35 
DO4  0.36  0.15  0.02 -0.11 -0.23 -0.36 -0.48 -0.60 -0.71 -0.82 
DO5  2.16  1.99  1.81  1.59  1.33  1.04  0.74  0.42  0.10 -0.21 

노동

공급

DO1  0.42  0.36  0.30  0.23  0.16  0.09  0.02 -0.06 -0.13 -0.20 
DO2  0.54  0.54  0.51  0.46  0.38  0.28  0.17  0.05 -0.08 -0.21 
DO3  0.72  0.86  0.91  0.92  0.88  0.81  0.71  0.57  0.42  0.24 
DO4  0.27  0.25  0.22  0.17  0.11  0.04 -0.03 -0.10 -0.18 -0.25 
DO5  0.46  0.47  0.45  0.41  0.34  0.26  0.17  0.07 -0.04 -0.15 

자본

스톡

DO1  0.31  0.29  0.18  0.07 -0.05 -0.16 -0.28 -0.39 -0.50 -0.61 
DO2  1.65  1.96  2.08  2.08  1.98  1.80  1.56  1.27  0.95  0.62 
DO3  0.79  0.89  0.86  0.78  0.67  0.53  0.38  0.22  0.05 -0.13 
DO4  0.07  0.18  0.17  0.11  0.03 -0.07 -0.17 -0.29 -0.40 -0.52 
DO5  1.42  1.69  1.80  1.80  1.72  1.58  1.38  1.14  0.88  0.59 

물가

DO1  0.08  0.16  0.25  0.34  0.45  0.56  0.69  0.85  1.06  1.33 
DO2 -0.15 -0.24 -0.24 -0.20 -0.13 -0.05  0.05  0.15  0.26  0.37 
DO3  0.02 -0.03 -0.06 -0.06 -0.04  0.01  0.08  0.16  0.26  0.38 
DO4 -0.30 -0.42 -0.47 -0.47 -0.43 -0.35 -0.25 -0.13  0.02  0.17 
DO5 -0.15 -0.23 -0.22 -0.18 -0.12 -0.04  0.05  0.15  0.25  0.36 

GDP

DO1 -0.02 -0.02 -0.07 -0.14 -0.21 -0.27 -0.34 -0.40 -0.46 -0.52 
DO2  0.10  0.94  0.93  0.89  0.82  0.72  0.59  0.45  0.29  0.13 
DO3 -0.12  0.59  0.63  0.63  0.61  0.56  0.50  0.41  0.31  0.20 
DO4  0.29  0.16  0.14  0.11  0.05 -0.01 -0.08 -0.15 -0.23 -0.30 
DO5  0.10  0.83  0.81  0.78  0.70  0.60  0.49  0.36  0.21  0.07 

단기

효용

DO1 -0.38 -0.40 -0.43 -0.45 -0.48 -0.50 -0.51 -0.53 -0.54 -0.54 
DO2  0.24  0.32  0.36  0.38  0.39  0.38  0.36  0.33  0.29  0.25 
DO3  0.17  0.15  0.14  0.14  0.14  0.14  0.14  0.14  0.14  0.14 
DO4 -0.05  0.02  0.03  0.02  0.01 -0.02 -0.05 -0.09 -0.12 -0.16 
DO5  0.24  0.28  0.31  0.33  0.35  0.36  0.36  0.36  0.36  0.35 

탄소

배출

(백만톤)

BAU  702  779  865  960 1,066 1,184 1,314 1,459 1,620 1,799 
DO1  587  541  544  547  550  553  556  559  563  566 
DO2  584  537  539  541  544  547  550  554  558  562 
DO3  566  534  539  544  552  559  567  575  584  593 
DO4  587  541  544  547  550  553  556  560  563  566 
DO5  570  518  490  501  505  510  515  521  528  536 

<표 Ⅵ-8> 탄소세 정책조합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단위: %)

37) 다만, 이전지출시나리오(DO1)는 예상한 바와 같이 중장기 경제적 효

율성 측면에서는 열위에 있으나, 앞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소

세 도입이나 에너지세제 강화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역진적 효

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사회적 형평성을 균형 있게 고

려하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적절한 지원대책(이전지출 확대)도 

적절하게 함께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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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중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 대비 

30% 감축)를 달성하고 국제적 녹색경쟁(green race)시대에 미래성장 

동력으로 녹색기술․산업의 육성 및 수출 전략화와 시장 선점을 지원

하기 위하여 탄소세 도입 및 관련 에너지세제개편 등 구체적인 실천수

단 개발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저탄소 녹색성

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향후 에너지관련 세제의 운용 방향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하여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에너지세제는 탄소세 등 환경세적 기능 강화를 통한 효율성 향

상 및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그 위상을 강화하고, 저소

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제고는 에너지복지 등 직접 

재정지원 강화나 환급 등의 세출 측면에서의 보조적 수단을 적극 활용

하는 것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기존 에너지세제의 운용에 있어 환경세적 관점을 강화

할 경우, OECD 국가들과 같이 에너지원 간 세율 책정을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오염의 피해비용에 따라 더욱 합리화하고, 기후변화대책 

재원 마련을 위하여 별도로 탄소세를 일부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여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관련 세제는 환경세로 통

합․개편하면서 탄소세적 기능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세,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타 소득관련 

세제의 부담 완화를 적극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조세체계는 에너지 소비절약이나 환경

부하 경감보다는 교통부문 지원, 일부 산업지원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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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위해 매우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경제활동에 제

대로 내재화되는 과정이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현행 에너지세제는 미

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에너지원 간의 소비패턴 및 투자

구조의 왜곡을 초래하여 민간부문의 자원배분의 효율을 저해시킬 뿐

만 아니라 중장기적 투자 방향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는 에너지 관련 과세체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특정 용도에 지출이 너무 치중된 목적세적 성격으로 인해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서 저탄소 녹색세제의 강화에 대해서 관련 업

계는 새로운 사업영역의 개척이라는 기회요인보다는 단기적 이익 등 

비용 측면의 이해관계에 주목하여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존 주

력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식은 기존의 에너지세율 인상

보다는 탄소세목의 신규 도입 방식이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제개편 명분의 확보가 용이하며 당위성 측면에서 우위

에 있어 탄소세의 신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에너지제품에 

대한 세율인상의 폭이 동일할 경우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에너지세

제 강화 효과는 기존 세율 인상과 탄소세 신규 도입 방식이 유사하나,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과세기반과 적용범위가 다르며, 에너

지세제 강화 명분, 세수효과 및 세수 활용(세출) 방식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탄소세 도입 국가들은 기존 에너지세와 탄소세(환

경세)를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탄소세 신규 도입 방안은 기

존 유류세에 비해 과세기반이 넓고 세수효과가 더 크며, 관련 세수를 

녹색기술 육성, 저소득층 지원 등에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에너지원별 단위당 CO2 배출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탄

소세의 형태로 가격 체계에 반영하여, 탄소배출 억제와 녹색성장 투자 

재원 마련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현행 에너지세제의 광범위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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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탄소세 도입은 최근 기존의 각종 환경유해보조금 제거, 가스 

및 전력부문의 에너지 가격 원가연동제(현실화), 업종별 에너지절약

(온실가스)목표관리제,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등 각종 비세제

적인 정책수단의 실행시기와 적절하게 맞추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경제 전반의 탄소세제 신설은 비세제적 정책수단들의 정책 실효

성 제고 및 관리수단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신규 탄소세 도입이나 기타 환경세적 기능 강화로 발생하는 추

가 세수를 신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효율 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 등 기

후변화대책의 재원(재정지원, 세제 인센티브)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환경세 강화에 따른 기존의 에너지다소비 

국가전략 수출업종의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법인세나 고용지원 부담 

완화 등의 각종 세제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 에너지 취

약계층에 대하여 직접보조 등 재정지출 확대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탄소세의 근본적 강화를 국민경제의 동태적 효율

성 제고를 위하여 기타 개인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기여금 등 소득관

련 세부담의 완화와 적극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본 연구의 탄소세 정책조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시나리오

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탄소세 도입 및 강화는 중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완화나 신재생에너지투자(녹색투자) 지원과 병행할 경우에 적어도 효

율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경

제주체의 생애효용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탄소세 도입과 이전지출의 전반적 확대

는 예상한 바와 같이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으

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탄소세 도입이나 에너지세제 강화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일부 소득 

역진성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적절한 직접지원 대책(이전

지출 확대 등)도 함께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시한(2020년)이 10년밖에 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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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구체적인 감축수단을 조기에 실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탄소 사회를 위한 경제체질 강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조기에 탄소세 도입과 관련 조세정책(세수재활용)의 정책조합

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중장기적으로 국민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

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국가경제의 에너지효율성을 제고

하고 친환경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여, 급팽창하고 있는 녹색시장의 

수출전략화 및 선점에 기여하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후생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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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1 탄소세 기준시나리오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비용
38)

가. 세수 효과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세수는 약 2.92%로 북구 유럽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CO2 배출량에 따른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세수를 예측하여 본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우리나

라의 에너지 관련 부문 CO2 배출에 따른 총 사회적 비용은 에너지산업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사용에 따라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 가격에 

내재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에너지 가격

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이때 부과되는 환경세제로 적정한 탄소

세의 크기는 일차적으로 CO2 배출에 대한 사회적비용으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Antonio Volpin 및 영국의 Cambridge Econometrics의 분석

에 따르면 2008∼2012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톤당 25유

로(31,828원)인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이용하여 CO2 배출비용을 산정

하였다39). 이러한 에너지 단위당 CO2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반

38) 김승래 외(2008) 또는 김승래(2009) 참조.

39) 최근의 관련 문헌들은 여러 가지 가정하에 각종 요인들을 감안하여 

CO2 배출의 가격(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 가격)의 적정수준을 추정

하였는데, 대체로 CO2 톤당  5～85달러 수준으로 다소 광범위하다. 가

령 Tol(2007)의 경우는 CO2 톤당  5～20달러로, Stern(2007)은 CO2 

톤당 약 85달러로 추산하였다. 그리고 다소 포괄적 추정치로 Nordhaus 

and Boyer(2000)와 Nordhaus(2008)는 CO2 톤당 9.5～23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더욱이 Pizer(2002)는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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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별
단위당 

탄소세율(원)

2007년 평균

에너지 가격

(원)

에너지 가격

상승율

 (%/100)

2007년

에너지사용량

(천kℓ,백만m
3, 

천톤)

예상세수

(억원/년)

휘발유(원/ℓ) 67.5 1525.9 0.0442 9,608  6,483 

경유(원/ℓ) 82.4 1272.7 0.0648 17,248 14,218 

등유(원/ℓ) 77.7 936.5 0.0829 4,161 3,232 

B-C유(원/ℓ) 95.5 491.3 0.1944 14,155 13,515 

부탄(원/ℓ) 53.2 773.8 0.0687 7,552 4,014 

프로판(원/kg) 92.0 1330.6 0.0691 3,160 2,907 

LNG(원/m
3) 71.0 637.4 0.1114 18,183 12,906 

무연탄(원/kg) 58.9 89.2 0.6600 9,696 5,709 

유연탄(원/kg) 33.7 73.8 0.4565 84,430 28,458 

<부표 1> CO2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탄소세와 세수

영하는 2007년 에너지평균가격을 가지고 예상 세수를 시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주: 탄소세 부과의 기본세율은 영국의 Cambridge Econometrics의 CO2 배출권

의 평균가격(톤당 25EUR)을 적용하여 31,828원/t-CO2로 가정 (2007년 평

균 1유로 = 1,273.12원)

나.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에 일부 주요 국가 주력산업

용 및 가정용, 생계형 사업용 등에 대해서는 탄소세적 기능 강화에 연동

된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일정 정도의 세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Nordhaus가 산출한 적정수준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수치를 제시하였

다. 또한 Weitzman(2008)은 불확실성하에서 탄소에 대한 사회적 적정 

가격을 CO2 톤당 50달러로 추산하였으며, 이는 인플레이션하에서 세율

을 일정 비율 물가에 연동하여 상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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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2003년 기준 첫 번째 그룹

인 산업부문(33.4%), 발전부문(31.4%)이 65% 정도, 두 번째 그룹인 

수송부문(21.4%), 가정․상업 등 기타 (13.8%)가 약 35% 정도이며, 

최근 수송 및  가정․상업 등 기타 부문의 증가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실제로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산업별로 

미치는 가격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2003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Fullerton(1995), Wier et 

al.(2005), Hassett et al.(2007) 등과 같이 경제의 투입-산출분석을 통

하여 CO2 배출 1톤당 탄소세율 25유로(또는 31,828원)가 한국경제의 

업종별 가격경쟁력 변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면, 철강 및 

금속제품, 운수보관, 비금속광물제품(시멘트), 석유화학, 비철금속, 수

송기계(자동차 및 조선), 펄프지류 등의 원가경쟁력이 기타 업종에 비

해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는 환경세 도입 시 기업의 세부담 중립

적 차원에서 법인세 등 기타 세제 혜택이나 경감조치를 적극 연계하거

나, 아니면 비세제적인 요소인 배출권거래제 도입, 에너지효율 향상이

나 기타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절약, 청정생산시설. 환경보전설비, 신재생에너지 관련 

각종 장비, 시설, 건물에 대한 투자나 R&D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

폭 확대 및 영구화하여 이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환경

친화적 제품 및 소재에 대한 각종 세금 경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탄

소세적 기능 강화에 따른 추가적 에너지세수의 활용은 각종 기후변화 

대책의 미래 에너지 및 환경관련 저감․적응 사업이나 R&D에 대한 인

센티브 지원 강화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기타 취약계층 민생 보조

나 일부 산업계의 법인세나 고용지원 부담 완화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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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매출액비중 부가가치율 에너지투입비중 가격변화

농림수산업 0.0226 0.5944 0.0360 0.0053 
비연료광업 0.0018 0.6651 0.0989 0.0078 
음식료품 0.0315 0.2108 0.0184 0.0064 
주류 0.0041 0.6788 0.0128 0.0035 
담배 0.0038 0.7568 0.0024 0.0014 
섬유제품 0.0227 0.3165 0.0379 0.0077 
피력가죽 0.0031 0.3219 0.0189 0.0058 
제재목재 0.0023 0.2839 0.0387 0.0084 
펄프지류 0.0083 0.2892 0.0609 0.0119 
인쇄출판 0.0081 0.3558 0.0143 0.0060 
기초화학 0.0455 0.2273 0.1635 0.0110 
고무플라 0.0168 0.3319 0.0281 0.0090 
비금속광물 0.0135 0.3110 0.1070 0.0152 
철강제품 0.0367 0.2011 0.0609 0.0453 
비철금속괴 0.0073 0.2084 0.0484 0.0123 
금속제품 0.0165 0.3613 0.0341 0.0163 
일반기계 0.0311 0.3069 0.0173 0.0114 
전기전자 0.0917 0.2825 0.0130 0.0063 
수송장비 0.0607 0.2644 0.0142 0.0095 
정밀기계 0.0046 0.2996 0.0117 0.0057 
기타제조 0.0077 0.3361 0.0190 0.0076 
건설 0.0812 0.4515 0.0121 0.0079 
도소매 0.0459 0.6025 0.0345 0.0032 
음식숙박 0.0307 0.4210 0.0433 0.0059 
운수보관 0.0359 0.4476 0.1751 0.0177 
통신방송 0.0248 0.6056 0.0184 0.0020 
금융보험 0.0432 0.7102 0.0104 0.0015 
부동산 0.1042 0.6797 0.0206 0.0022 
정부서비스 0.0332 0.6974 0.0217 0.0030 
교육연구 0.0375 0.7795 0.0291 0.0029 
의료보건 0.0264 0.5257 0.0264 0.0050 
기타서비스 0.0451 0.2811 0.0257 0.0058 
열공급업 0.0010 0.3844 0.5198 0.0498 
수력 0.0003 0.7187 0.0389 0.0018 
화력 0.0080 0.4214 0.4492 0.0540 
원자력 0.0056 0.7440 0.0490 0.0025 
자가발전 0.0009 0.2484 0.6320 0.2772 

<부표 2> 탄소세 부과의 업종별 가격파급효과 (25유로/t-CO2의 경우)

(단위: %/100, 2003 I-O기준)

  주: ‘매출액 비중’은 전 산업에서 해당산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부가가치

율’은 해당산업의 부가가치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에너지투

입비중’은 업종별 매출액에서 에너지투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의미

자료: 김승래 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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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 업종별 매출액 대비 에너지비용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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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 탄소세 부과의 업종별 가격파급효과 (25유로/t-CO2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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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에너지 소비

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높으므로 다소 역진적인 성향을 

보이게 된다. 예를 들어, CO2 배출 1톤당 탄소세율 25유로(또는 31,828

원)가 우리나라의 소득계층 10분위별 세부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

펴보면, 2007년 연평균 기준으로 소득1분위는 15만 9천원, 소득10분위

는 59만 9천원, 그리고 가계평균으로는 33만 9천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이러한 세부담 변화의 귀착은 소득분포의 지니계수로 평가할 

경우 세전 0.3408에서 세후 0.3421로 0.383% 정도 다소 악화된다.

소득분위별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에너지총소비, 석탄제품, 가

스, 전기의 소비 비중과는 달리, 수송연료인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 비

중의 경우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오히려 크게 높아지는 성향을 보여주

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의 강화에 따른 역

진성을 다소나마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전이나 역진성 완화에서 특정 세금의 감

면 내지 완화를 통한 조세지출의 역할이 다소 제한적이므로, 탄소세 

도입에 따른 세입 측면에서 전반적인 에너지세제의 강화는 오히려 세

출 측면에서의 ‘소득분배-중립적(distribution- neutral)’인 예산운용 

방안과의 효과적인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가령 최근 Callan et al.(2009)가 아일랜드에 대한 탄소세의 활용방

식과 재분배 효과를 살펴본 결과, 탄소세는 약간 역진적이나, 그 탄소

세 세수의 일부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지출 증가나 세금

감면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경우 소득재분배가 오히려 개선될 수 있

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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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탄소세와 기타 수단의 연계 : 영국사례

순수한 이론적 측면과는 달리 시장여건과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완전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하나의 정

책수단(single instrument)보다는 정책목표 달성 및 효과적 규제를 위

하여 다양한 정책수단(multiple instruments)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OECD, 2007). 특히, 기업의 감축비용(abatement cost)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오염에 대한 목표총량을 관리하는 배출권거

래제의 경우 탄소세와 같은 가격기반의 규제의 경우와 상당히 다른 결

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령 Robert and Spence(1976)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나 목표관리

제는 탄소세와 서로 병행하여 하나가 다른 하나의 상한 또는 하한으로 

작용하는 안전변(safety valve) 역할을 하는 보완수단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탄소세제의 최저한세는 감축을 위한 가격유인의 최저한계

로 작용하고, 배출권거래제의 거래가격이 0 이하가 될 수 없으므로, 탄

소세는 감축을 위한 일정의 한계감축유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나 목표관리제가 탄소세나 비준수 벌과금(non-compliance 

penalties)과 같은 가격기반 규제요소와 결합될 경우, 추가 오염배출에 

대한 보완적 추가 부과금, 또는 추가 감축을 위한 오염저감 보조금으

로 작용한다.

영국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의 효과적인 혼합을 

통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노력한 대표적 국가로서 1999년 Marshall 보

고서 이래 영국의 기후변화프로그램(Climate Change Programme) 수

립 이후 영국의 교토의정서 이행과 자국내 자발적 감축목표 이행을 위

하여 다음의 서로 연계된 3가지 정책수단을 2001년 4월부터 동시에 도

입하여 서로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환경세로서 기후변화세(Climate Change Levy, 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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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부문별 기후변화협정(Climate Change Agreements, 

CCA) 

∙국내 배출권거래제(UK Emission Trading Scheme, UK ETS) 

이러한 경우 배출권거래제(UK ETS)에 기후변화협정(CCA) 참여

업체 포함은 위 3가지 정책수단이 서로 연계되는 매개체(interlocking 

relationship) 역할을 수행한다. 부문별 민관의 기후변화협정(CCA)에 

참여한 업체는 그 목표 이행을 준수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제(ETS) 

시장에도 참여할 유인을 가지며, 정부와의 목표 이행 달성에 따른 기

후변화세(CCA)의 감면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도 향유하게 되어 효

율적인 정책조합을 구성한다.

그리고 다음 [부도 6]에서와 같이 비세제적 요소(자발적 협약이나 

배출권거래제 등)에서 설정한 감축목표 이행으로 배출량을 Q1 이하로 

줄여 Q2로 낮출 경우 기업의 추가 저감비용은 a만큼 늘어나지만 기후

변화세의 세액은 80% 감면되어 c만큼의 혜택을 가지므로 이들의 상대 

크기가 기업의 감축 노력 정도의 유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영국은 국제경쟁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산업부문에 면제․경감조치

를 두어, 에너지 사용기업이 정부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자주협정인 기

후변화협정(CCA)을 맺어 감축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기후변화세

(CCL)의 80% 감세조치를 적용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UK ETS)의 

가격이 폭락하였을 때에도 기후변화세(CCL)는 기후변화협정(CCA)이

내에서 기업의 배출저감을 위한 안전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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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세 L의 80% 감면 예시) 

[부도 6] 목표관리제 이행에 대한 탄소세 환급의 원리

자료: Smith and Swierzbinski(2007)

이상과 같이 영국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탄소세(CCL), 목표관

리제(CCA), 배출권거래제(EU ETS), 탄소감축협약(CRC) 등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부도 7]에서와 같이 산업부문에 모두 병행하여 실시되

어 적용되고 있으며, 정책의 비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화되고 있다.

먼저 기후변화세(CCL)의 포괄범위는 기타 수단들을 대부분 포함하

도록 하여 가장 광범위하며, 정유 및 관련 상류부문 등 일부 소수를 제

외한 산업용, 산업용 및 공공분야의 천연가스, 전기, 석유, LPG, 석탄, 

갈탄, 코크스 등의 에너지 사용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기타 

수단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부문별 에너지효율성 제고와 신재생에

너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목표관리제로서 기후변화협정(CCA)의 가입대상은 오염방지관리규

제(Pollution and Prevention Control Regulation)에 의해 적용되고, 에

너지다소비 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하여 기후변화세(CCL)와 연계하

비용

L

0.2L

C
b

a

한 계 저 감 비 용


   배 출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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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목표달성 시 세금감면 혜택을 최대 80%까지 부여하고 있다40). 또

한 기후변화협정(CCA)의 목표관리제에 있어 목표달성치 자체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배출권거래제(EU ETS)를 통한 탄소배출권

(carbon allowance)의 구매를 통하여 목표 수준을 현실적으로 조정 가

능하다.

한편, 최근 목표관리제(CCA)나 배출권거래제(EU ETS)가 적용되

지 않는 부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탄소감축협약(Carbon Reduction 

Commitment; CRC)을 신설(2010. 4)하여 적용하고 있다. 배출권거래

제(EU ETS)가 직접배출부문(연료연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탄소저감협정(CRC)은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간접배출부문

(연간 전기사용량)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도입 초기

(2010-12)에는 목표관리제 형태, 2013년 이후 총량제한에 의한 배출권

거래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40) 기후변화협정(CCA) 가입조건은 2001~2006년에 특정오염물질 배출기

업(EU Integre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Directives; 

IPPC)에만 가입을 허용하였으나, 2006년 이후 상기 대상 이외에도 에

너지 소비기준을 추가하여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게도 허용(에너지비

용이 생산비용의 10%이상 등의 기준 적용 등)하고, 목표치는 철강, 항

공, 단열 및 슈퍼마켓의 4개 분야는 에너지 소비/탄소배출량의 절대목

표치, 그 외의 대부분의 분야는 생산단위당 상대목표치를 설정하여 운

용하고 있음.  



부 록  213

[부도 7] 온실가스 저감 수단의 포괄범위: 

영국의 기후변화세와 기타 수단

자료: HM Teasury(2009), SMMT(2009)

Zone A

CCA only

9MtC

기타 업체 및 

공공부문

15MtC

CRC 
(UK ETS)
5,000 업체
14 MtC

CCA와 EU 
ETS 비참여 
업체 대상

CCA와 EU ETS 
병행
17MtC

CCA

소규모 업체

(CCL부과 

제외)

약 3만 업체, 

1MtC

Zone B

EU ETS 

정유 및 관련 제외

약 300업체, 13MtC

정유 및 관련 

상류부문

약 70업체, 10MtC

Zone A+B

CCA & 

EU ETS

정유및관련

상류

약 5천 업체, 

22MtC

CCL(기후변화세) 

부과 범위

약 50만 업체, 51M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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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 현행 CCA 신규
EU ETS 

2기

EU ETS

3기
CRC

범위 영국 영국 EU EU 영국

시행년도 2001 2013 2008 2013-  2010

배분방식 무상 무상 무상 무상에서 유상 유상/경매

감축목표 절대기준 절대/상대기준 절대기준 절대기준
절대기준(일정

성장률 연동)

대상범위

IPPC 공정 , 

보일러, 출판, 

감축

IPPC 공정 , 

보일러, 출판, 

감축

20MW 이상 

연소 시설
전체 사업장

CCA와 EU 

ETS 이외의  

6,000MWh 이상 

에너지사용

총량설정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영국)

검증
단체검증

(2년마다)

단체검증

(2년마다)

개별검증

(매년)

개별검증

(매년)

자체검증(정부

심사)

목표기간 10. 1~9. 30 10. 1~9. 30 10. 1~9. 30 1. 1~12. 30 1. 1~12. 30

탄소가격

(tCO2당)
￡2 ￡12 ￡8～20 ￡12～40

￡12(처음 

3년간 상한)

벌과금

(tCO2당)

80% CCL 

경감

미적용  

80% CCL 

경감

미적용  

100유로
100유로 + 

물가상승률

￡25(최초) 

이후 ￡70 

기타

- 감축목표 

초과달성치와 

미달치는 

거래가능

- CCL은 

CCA참여를 

유인하는 효과

-

EU ETS 

1기는 

2005-2007, 

UK ETS는 

2002.4부터 

시범 운영

총량제한 

한도(cap)은 

2기에 비하여 

매년 1.74% 

하향조정 

경매에 따른 

정부수입은 

보너스/벌과금

의 형태로 

참여기업에 

전액 환류

<부표 4>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비세제적 정책수단 예시 : 영국

자료: HM Teasury(2009), SMMT(2009)

이와 같이 영국은 기후변화 선도국의 하나이지만 이상의 여러 가지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은 아니며, 탄소세도 1990년대 초중반에 

도입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에서 비해 훨씬 늦은 2001년도에 

도입하였다. 영국은 실제로 북구유럽 국가들이 탄소세를 도입하고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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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등 저탄소산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모습에 고무되어 1990년대 후

반에 탄소세적 개념의 기후변화세(CCL)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이

러한 과정에서 영국에서도 정치적 부담이나 조세저항이 많았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정치적 부담이나 조세저항에도 불구하고 정책

을 끝까지 시행하여 효과를 보게 된 원동력은, 바로 영국 정부가 온실

가스 저감 목표를 어떻게 하면 달성할까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

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온실가스 감축은 달성

하면 좋겠지만 사정이 어려우면 후순위로 미룰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

였다.  ‘온실가스는 중요하지만 감축목표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에서 정책을 디자인하고 추진하게 되면 결국 정책을 시행하지 못

하게 된다. 영국은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으로 장기목표 및 

관리 체계를 정하고, 탄소예산(Carbon Budget)으로 5년 단위 중기 목

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를 제공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한 재원을 마련하고,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 위한 ETS, CCL, 

CCA, CRC 등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

화세(CCL)에 탄소세 요소를 추가 부과하고 ETS에 탄소가격상한제

(carbon price ceiling)을 도입하는 등 필요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검토

하여 보완하고 있다. 

이는 최대한 빨리 알리고 협의를 시작하여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결

국 시행하는 영국 정부의 이런 접근법과 갈등관리 프로세스 등이 저탄

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영국의 

기후변화세의 정책 시행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기업들과의 협의는 최대한 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다. 영국

은 기본이 되는 보고서(Marshale report)를 1998년에 발표하고 다음 

해인 1999년에 확정하는 과정에 3개월간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에 대한 

의견을 3개월 동안 검토한 후 발표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세

금의 도입 배경과 이유를 시민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외부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또한 최근 프랑스의 탄소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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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실패사례의 교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외 교정 및 삭감 규정을 최소

화하여 최대한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정치적 

요소를 폭 넓게 고려하고 관리하는 것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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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8
)

1.
37
0*
**

(0
.4
29
)

-0
.1
00
2

(0
.0
61
)

0.
21
7*
**

(0
.0
69
)

-0
.1
16
**
*

(0
.0
41
)

-0
.0
69
*

(0
.0
36
)

비
금
속

7.
38
6*
**

(1
.8
81
)

-0
.1
12

(0
.0
69
)

0.
21
5*
*

(0
.0
85
)

-0
.1
02
**
*

(0
.0
23
)

-0
.4
31
**
*

(0
.1
26
)

-4
.0
12
*

(2
.3
62
)

0.
21
5*
*

(0
.0
85
)

-0
.1
86
*

(0
.1
07
)

-0
.0
28

(0
.0
26
)

0.
32
3*
*

(0
.1
58
)

1차
금
속

0.
95
5

(0
.9
92
)

0.
20
1*

(0
.1
18
)

-0
.0
98
**

(0
.0
44
)

-0
.1
03

(0
.1
15
)

0.
03
7

(0
.0
33
)

-0
.2
38

(0
.4
32
)

-0
.0
98
**

(0
.0
44
)

0.
02
7

(0
.0
30
)

0.
07
0

(0
.0
46
)

 -
0.
00
6

(0
.0
17
)

비
철
금
속

-0
.5
42

(0
.4
45
)

0.
07
3*
*

(0
.0
32
)

-0
.1
12
**
*

(0
.0
21
)

0.
03
9

(0
.0
27
)

0.
08
2*
**

(0
.0
30
)

 1
.6
14
**
*

(0
.5
29
)

-0
.1
12
**
*

(0
.0
21
)

0.
12
1*
**

(0
.0
25
)

-0
.0
08

(0
.0
11
)

-0
.1
05
**
*

(0
.0
31
)

조
립
금
속

1.
00
3

(1
.0
49
)

0.
14
6*

(0
.0
75
)

-0
.0
99

(0
.0
92
)

-0
.0
46

(0
.1
29
)

0.
00
2

(0
.0
46
)

1.
33
9

(2
.0
99
)

-0
.0
99

(0
.0
92
)

0.
20
5

(0
.1
77
)

-0
.1
05

(0
.2
51
)

-0
.0
57

(0
.0
82
)

기
타
제
조

0.
14
6*

(0
.0
75
)

-0
.1
46
*

(0
.0
75
)

0.
05
6*
**

(0
.0
18
)

-0
.1
46
*

(0
.0
75
)

0.
00
4

(0
.0
77
)

0.
14
1*
**

(0
.0
20
)

 -
0.
01
7

(0
.0
18
)

에
너
지
다
소
비

1.
64
8*
**

(0
.5
25
)

0.
35
8*
**

(0
.0
70
)

-0
.1
24
**

(0
.0
48
)

-0
.2
34
**
*

(0
.0
63
)

0.
05
2

(0
.0
45
)

2.
13
0*
**

(0
.4
46
)

-0
.1
24
**

(0
.0
48
)

0.
12
7*
*

(0
.0
54
)

-0
.0
02

(0
.0
51
)

-0
.1
28
**
*

(0
.0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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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너
지
 비

용
비
중
(

)









제
조
업

-0
.8
96
**
*

(0
.2
91
)

 -
0.
18
0*
**

(0
.0
35
)

 0
.0
33

(0
.0
48
)

 0
.1
47
**

(0
.0
66
)

 -
0.
00
7*
*

(0
.0
03
)

음
식
담
배

-0
.8
64
**
*

(0
.2
48
)

-0
.0
50
**
*

(0
.0
14
)

-0
.0
19

(0
.0
13
)

0.
07
0*
**

(0
.0
13
)

0.
02
8

(0
.0
17
)

섬
유
의
복

4.
31
8*
**

(1
.4
68
)

-0
.0
85
**

(0
.0
36
)

0.
01
1

(0
.0
33
)

0.
07
4*

(0
.0
44
)

-0
.2
75
**
*

(0
.0
74
)

목
재
나
무

-0
.0
68

(0
.7
12
)

-0
.1
47
**
*

(0
.0
33
)

0.
06
5

(0
.0
41
)

0.
08
1*
*

(0
.0
34
)

-0
.0
47

(0
.0
50
)

펄
프
인
쇄

-1
.0
4*
**

(0
.1
96
)

-0
.0
45
**

(0
.0
19
)

-0
.0
62
**
*

(0
.0
19
)

0.
10
7*
**

(0
.0
18
)

0.
03
6*
*

(0
.0
14
)

석
유
화
학

-3
.0
83
**
*

(0
.3
45
)

 -
0.
15
08
**
*

(0
.0
51
)

-0
.1
16
**
*

(0
.0
41
)

0.
26
7*
**

(0
.0
50
7)

0.
11
1*
**

(0
.0
34
)

비
금
속

-2
.3
73
**
*

(0
.5
83
)

-0
.1
02
**
*

(0
.0
23
)

-0
.0
28

(0
.0
26
)

0.
13
1*
**

(0
.0
16
)

0.
10
8*
**

(0
.0
39
)

1차
금
속

0.
28
2

(1
.0
20
)

-0
.1
03

(0
.1
15
)

0.
07
0

(0
.0
46
)

0.
03
2

(0
.1
29
)

-0
.0
31

(0
.0
30
)

비
철
금
속

-0
.0
72

(0
.2
52
)

0.
03
9

(0
.0
27
)

-0
.0
08

(0
.0
11
)

-0
.0
30

(0
.0
27
)

0.
02
2

(0
.0
21
)

조
립
금
속

-1
.3
43

(3
.0
64
)

-0
.0
46

(0
.1
29
)

-0
.1
05

(0
.2
51
)

0.
15
1

(0
.3
70
)

0.
05
4

(0
.1
18
)

기
타
제
조

 1
**
*

(7
.6
3e
-1
7)

-3
.3
9e
-1
7

(2
.6
6e
-1
7)

0.
14
1*
**

(0
.0
20
)

-0
.1
41
**
*

(0
.0
20
)

-0
.0
38
**
*

(0
.0
01
)

에
너
지
다
소
비

-2
.7
7*
**

(0
.4
30
)

-0
.2
34
**
*

(0
.0
63
)

-0
.0
02

(0
.0
51
)

0.
23
7*
**

(0
.0
84
)

0.
07
6*

(0
.0
41
)

<부
표
 5
>의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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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유
 비

용
비
중
(

)
석
탄
 비

용
비
중
(

)
















제
조
업

0.
59
2*
**

(0
.0
28
)

-0
.1
95
**
*

(0
.0
28
)

-0
.0
61
**
*

(0
.0
10
)

0.
03
4*
**

(0
.0
09
)

-0
.1
68
**
*

(0
.0
22
)

0.
18
7*
**

 (
0.
02
4)

-0
.0
61

(0
.0
10
)

 0
.0
83

 (
0.
01
0)

-0
.0
13
**
*

(0
.0
09
)

-0
.0
07
**
*

(0
.0
10
)

음
식
담
배

0.
30
8*
**

(0
.0
35
)

-0
.1
55
**
*

(0
.0
32
)

 0
.0
27
**

(0
.0
13
)

0.
08
8*
**

(0
.0
19
)

0.
03
9*

(0
.0
21
)

0.
04
9

(0
.0
32
)

 0
.0
27
**

(0
.0
13
)

0.
02
2

(0
.0
14
)

-0
.0
43
**

(0
.0
17
)

-0
.0
06

(0
.0
13
)

섬
유
의
복

0.
36
8*
**

(0
.0
24
)

0.
00
04
**

(0
.0
23
)

0.
01
1

(0
.0
05
)

0.
09
0*
**

(0
.0
10
)

-0
.1
01
**
*

(0
.0
17
)

0.
00
7

(0
.0
14
)

0.
01
1*
*

(0
.0
05
)

0.
00
3

(0
.0
05
)

-0
.0
21
**
*

(0
.0
07
)

0.
00
6

(0
.0
07
)

목
재
나
무

0.
18
1*
**

(0
.0
45
)

0.
05
2*

(0
.0
29
)

-0
.0
40
**
*

(0
.0
13
)

-0
.0
12

(0
.0
31
)

0.
35
1*
**

(0
.0
27
)

-0
.0
40
**
*

(0
.0
13
)

0.
11
6*
**

(0
.0
12
)

0.
13
7*
**

(0
.0
18
)

-0
.2
13
**
*

(0
.0
12
)

펄
프
인
쇄

0.
38
4*
**

(0
.0
26
)

0.
00
6

(0
.0
20
)

0.
00
3

(0
.0
06
)

0.
02
2*
**

(0
.0
04
)

-0
.0
32
*

(0
.0
18
)

0.
00
3

(0
.0
20
)

0.
00
3

(0
.0
06
)

0.
00
2

(0
.0
08
)

-0
.0
08

(0
.0
05
)

0.
00
2

(0
.0
08
)

석
유
화
학

1.
00
5*
**

(0
.0
15
)

0.
17
2*
**

(0
.0
12
)

0.
00
05

(0
.0
03
)

0.
00
6

(0
.0
04
)

-0
.1
79
**
*

(0
.0
11
)

0.
00
7

(0
.0
09
)

0.
00
05

(0
.0
03
)

0.
00
4

(0
.0
04
)

-0
.0
05

(0
.0
04
)

0.
00
07

(0
.0
04
)

비
금
속

0.
13
7*
**

(0
.0
25
)

0.
01
3

(0
.0
13
)

-0
.0
64
**
*

(0
.0
11
)

0.
04
0*
**

(0
.0
14
)

0.
01
0

(0
.0
11
)

0.
61
9*
**

(0
.0
33
)

-0
.0
64
**
*

(0
.0
11
)

0.
21
7*
**

(0
.0
15
)

-0
.0
47
**
*

(0
.0
16
)

-0
.1
06
**
*

(0
.0
13
)

1차
금
속

-0
.2
20
**
*

(0
.0
30
)

-0
.1
01
**
*

(0
.0
16
)

-0
.0
97
**
*

(0
.0
13
)

0.
04
6*
**

(0
.0
15
)

0.
15
2*
**

(0
.0
15
)

0.
84
6*
**

(0
.0
45
)

-0
.0
97
**
*

(0
.0
13
)

0.
26
7*
**

(0
.0
20
)

-0
.0
23

(0
.0
16
)

-0
.1
46
**
*

(0
.0
20
)

비
철
금
속

0.
94
9*
**

(0
.0
76
)

0.
05
1

(0
.2
07
)

-0
.0
17

(0
.0
15
)

-0
.0
27

(0
.2
10
)

-0
.0
06

(0
.0
24
)

0.
00
2

(0
.0
18
)

-0
.0
17

(0
.0
15
)

0.
00
2

(0
.0
08
)

0.
01
7

(0
.0
26
)

-0
.0
02

(0
.0
13
)

조
립
금
속

0.
01
5

(0
.0
87
)

-0
.1
15
**

(0
.0
56
)

0.
00
3

(0
.0
09
)

0.
00
9

(0
.0
26
)

0.
10
1

(0
.0
75
)

-0
.0
06

(0
.0
41
)

0.
00
3

(0
.0
09
)

-0
.0
01

(0
.0
14
)

-0
.0
08

(0
.0
17
)

0.
00
6

(0
.0
24
)

기
타
제
조

0.
74
8*
**

(0
.1
71
)

-0
.5
76
**
*

(0
.1
21
)

0.
28
4*
**

(0
.0
38
)

0.
32
8*
**

(0
.0
60
)

 -
0.
03
6

(0
.1
25
)

0.
64
9*
**

(0
.1
73
)

0.
28
4*
**

(0
.0
38
)

0.
13
7*
*

(0
.0
62
)

-0
.1
70
**
*

(0
.0
63
)

-0
.2
50
**

(0
.0
98
)

에
너
지
다
소
비

0.
63
6*
**

(0
.0
16
)

0.
24
3*
**

(0
.0
14
)

-0
.1
04
**
*

(0
.0
09
)

0.
00
9

(0
.0
06
)

-0
.1
47
**
*

(0
.0
09
)

0.
26
1*
**

(0
.0
21
)

-0
.1
04
**
*

(0
.0
09
)

0.
12
3*
**

(0
.0
10
)

-0
.0
11

(0
.0
07
)

-0
.0
07

(0
.0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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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
 비

용
비
중
(

)
전
력
 비

용
비
중
(

)
















제
조
업

0.
08
7*
**

(0
.0
23
)

0.
03
4*
**

(0
.0
09
)

-0
.0
13

(0
.0
09
)

0.
46
3*
**

(0
.0
13
)

-0
.0
67
**
*

(0
.0
10
)

0.
13
2*
**

(0
.0
29
)

-0
.1
68
**
*

(0
.0
22
)

 -
0.
00
7

(0
.0
10
)

-0
.0
67
**
*

 (
0.
01
0)

 0
.2
42
**
*

 (
0.
01
9)

음
식
담
배

0.
14
0*
**

(0
.0
39
)

 0
.0
88
**
*

(0
.0
19
)

 -
0.
04
3*
*

(0
.0
17
)

0.
08
4*
**

(0
.0
27
)

-0
.1
28
**
*

(0
.0
18
)

0.
50
1*
**

(0
.0
37
)

0.
03
9*

(0
.0
21
)

-0
.0
06

(0
.0
13
)

0.
12
8*
**

(0
.0
18
)

 0
.0
95
**
*

(0
.0
22
)

섬
유
의
복

0.
18
2*
**

(0
.0
19
)

0.
09
0*
**

(0
.0
10
)

-0
.0
21
**
*

(0
.0
07
)

0.
07
3*
**

(0
.0
16
)

-0
.1
42
**
*

(0
.0
11
)

0.
44
1*
**

(0
.0
24
)

-0
.1
01
**
*

(0
.0
17
)

0.
00
6

(0
.0
07
)

-0
.1
42
**
*

(0
.0
11
)

0.
23
7*
**

(0
.0
17
)

목
재
나
무

0.
46
7*
**

(0
.0
49
)

2.
32
e-
17

(7
.0
8e
-1
7)
 

0.
13
7*
**

(0
.0
18
)

0.
14
0*
**

(0
.0
28
)

-0
.2
78
**
*

(0
.0
33
)

-
-0
.0
12

(0
.0
31
)

-0
.2
13
**
*

(0
.0
12
)

-0
.2
78
**
*

(0
.0
33
)

0.
50
3*
**

(0
.0
16
)

펄
프
인
쇄

0.
03
4*
*

(0
.0
14
)

0.
02
2*
**

(0
.0
04
)

-0
.0
08

(0
.0
05
)

0.
01
2*

(0
.0
06
)

-0
.0
26
**
*

(0
.0
07
)

0.
57
6*
**

(0
.0
29
)

-0
.0
32
*

(0
.0
18
)

0.
00
2

(0
.0
08
)

-0
.0
26
**
*

(0
.0
07
)

0.
05
6*
**

(0
.0
19
)

석
유
화
학

0.
00
8

(0
.0
11
)

0.
00
6

(0
.0
04
)

-0
.0
05

(0
.0
04
)

0.
00
6

(0
.0
07
)

-0
.0
08

(0
.0
05
)

-0
.0
20

(0
.0
15
)

-0
.1
79
**
*

(0
.0
11
)

0.
00
07

(0
.0
04
)

-0
.0
08

(0
.0
05
)

0.
18
7*
**

(0
.0
11
)

비
금
속

0.
07
1*
*

(0
.0
36
)

0.
04
0*
**

(0
.0
14
)

-0
.0
47
**
*

(0
.0
16
)

0.
08
7*
**

(0
.0
24
)

-0
.0
80
**
*

(0
.0
17
)

0.
17
0*
**

(0
.0
36
)

0.
01
0

(0
.0
11
)

-0
.1
06
**
*

(0
.0
13
)

-0
.0
80
**
*

(0
.0
17
)

0.
17
6*
**

(0
.0
19
)

1차
금
속

0.
15
5*
**

(0
.0
41
)

0.
04
6*
**

(0
.0
15
)

-0
.0
23
**
*

(0
.0
16
)

0.
10
9

(0
.0
28
)

-0
.1
32
**
*

(0
.0
24
)

0.
21
8*
**

(0
.0
56
)

0.
15
2*
**

(0
.0
15
)

-0
.1
46
**
*

(0
.0
20
)

-0
.1
32
**
*

(0
.0
24
)

0.
12
6*
**

(0
.0
31
)

비
철
금
속

0.
05
1

(0
.0
80
)

-0
.0
27

(0
.2
10
)

0.
01
7

(0
.0
26
)

-0
.0
01

(0
.2
29
)

0.
01
1

(0
.0
42
)

-0
.0
03

(0
.0
31
)

-0
.0
06

(0
.0
24
)

-0
.0
02

(0
.0
13
)

0.
01
1

(0
.0
42
)

-0
.0
02

(0
.0
24
)

조
립
금
속

0.
12
2*
*

(0
.0
62
)

0.
00
9

(0
.0
26
)

-0
.0
08

(0
.0
17
)

0.
06
9

(0
.0
37
)

-0
.0
70

(0
.0
45
)

0.
86
8*
**

(0
.1
34
)

0.
10
1

(0
.0
75
)

0.
00
6

(0
.0
24
)

-0
.0
70

(0
.0
45
)

-0
.0
37

(0
.1
08
)

기
타
제
조

0.
41
0*
*

(0
.1
89
)

0.
32
8*
**

(0
.0
60
)

-0
.1
70
**
*

(0
.0
63
)

0.
24
1*
*

(0
.1
16
)

-0
.3
99
**
*

(0
.1
23
)

-0
.8
08
**

(0
.3
24
)

-0
.0
36

(0
.1
25
)

 -
0.
25
0*
*

(0
.0
98
)

-0
.3
99
**
*

(0
.1
23
)

0.
68
6*
**

(0
.2
09
)

에
너
지
다
소
비

0.
03
9*
*

(0
.0
18
)

0.
00
9

(0
.0
06
)

-0
.0
11

(0
.0
07
)

0.
03
8*
**

(0
.0
10
)

-0
.0
36
**
*

(0
.0
09
)

0.
06
2*
**

(0
.0
24
)

-0
.1
47
**
*

(0
.0
09
)

-0
.0
07

(0
.0
09
)

-0
.0
36
**
*

(0
.0
09
)

0.
19
1*
**

(0
.0
13
)

<부
표
 6
>의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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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가
격
 변

화
노
동
가
격
 변

화
에
너
지
가
격
 변

화















제
조
업

0.
12
7

0.
19
9

-0
.3
26

0.
14
8

-0
.4
32

0.
28
4

-0
.5
24

0.
61
3

-0
.0
88

음
식
담
배

0.
14
4

-0
.1
37

-0
.0
07

-0
.1
17

0.
03
9

0.
07
7

-0
.0
23

0.
31
1

-0
.2
87

섬
유
의
복

-0
.4
74

0.
64
1

-0
.1
66

0.
28
9

-0
.4
72

0.
18
3

-0
.2
65

0.
64
7

-0
.3
82

목
재
나
무

-0
.6
73

0.
94
6

-0
.2
72

0.
68
5

-0
.9
45

0.
26
0

-0
.7
60

1.
00
3

-0
.2
43

펄
프
인
쇄

0.
23
3

-0
.2
53

0.
02
0

-0
.1
72

0.
14
3

0.
02
8

0.
04
6

0.
09
4

-0
.1
41

석
유
화
학

0.
23
7

-0
.1
45

-0
.0
91

-0
.1
51

0.
12
8

0.
02
2

-0
.0
47

0.
01
1

0.
03
5

비
금
속

-0
.8
86

0.
88
4

0.
00
1

1.
02
5

-1
.2
02

0.
17
6

0.
00
2

0.
23
2

-0
.2
34

1차
금
속

-0
.0
89

0.
04
0

0.
04
8

0.
05
1

-0
.6
07

0.
55
6

0.
05
6

0.
51
8

-0
.5
75

비
철
금
속

-0
.0
47

-0
.0
53

0.
10
0

-0
.5
99

0.
65
9

-0
.0
59

1.
58
4

-0
.0
82

-1
.5
01

조
립
금
속

-0
.0
78

-0
.0
66

0.
14
4

-0
.0
31

-0
.0
92

0.
12
3

0.
07
8

0.
14
1

-0
.2
20

기
타
제
조

-0
.2
35

0.
21
7

0.
01
8

0.
14
2

-0
.4
01

0.
25
8

0.
38
9

8.
26
2

-8
.6
51

에
너
지
다
소
비

0.
49
9

-0
.1
47

-0
.3
51

-0
.1
63

-0
.2
57

0.
42
1

-0
.2
42

0.
26
1

-0
.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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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유
가
격
 변

화
석
탄
가
격
 변

화
가
스
가
격
 변

화
전
력
가
격
 변

화

























제
조
업

-0
.1
47

-0
.0
73

0.
12
2

0.
01
0

-0
.8
58

0.
84
8

-0
.2
44

0.
16
4

1.
04
2

-0
.1
78

-0
.2
04

-0
.7
48

0.
01
5

0.
02
1

-0
.1
31

0.
00
6

음
식
담
배

-1
.3
99

0.
10
6

0.
42
0

0.
58
5

11
.3
58

8.
02
4

-1
7.
57
0
-2
.1
00

0.
90
8

-0
.3
54

-0
.2
25

-0
.6
15

0.
25
4

-0
.0
08

-0
.1
23

-0
.4
09

섬
유
의
복

-0
.8
69

0.
05
8

0.
49
8

-0
.0
69

2.
25
5

-0
.3
25

-3
.8
72

1.
55
9

0.
85
5

-0
.1
71

-0
.3
34

-0
.7
31

-0
.0
22

0.
01
3

-0
.1
39

-0
.2
32

목
재
나
무

-0
.4
62

0.
04
0

0.
52
3

0.
08
8

1.
65
5

-4
.5
48

0.
07
3

-0
.2
94

0.
23
5

펄
프
인
쇄

-0
.7
14

0.
10
5

0.
45
7

0.
87
1

-0
.6
44

-0
.1
42

0.
21
5

-0
.0
08

-0
.3
52

석
유
화
학

0.
08
5

0.
00
1

0.
01
7

-0
.0
68

1.
98
7

7.
94
0

-1
1.
66
4

1.
77
1

1.
57
2

-0
.5
69

-0
.2
61

-0
.7
06

-0
.4
23

0.
00
5

-0
.0
48

0.
50
1

비
금
속

-0
.7
56

-0
.1
49

0.
27
0

0.
40
0

-0
.2
61

0.
64
1

-0
.2
24

-0
.3
91

0.
47
5

-0
.2
25

-0
.2
74

-0
.2
10

0.
21
2

-0
.1
18

-0
.0
63

-0
.2
64

1차
금
속

-2
.8
93

-1
.7
28

0.
93
4

3.
11
2

-0
.3
19

0.
05
8

-0
.0
32

-0
.2
80

0.
42
7

-0
.0
81

-0
.0
06

-0
.9
15

0.
30
1

-0
.1
46

-0
.1
93

-0
.5
36

비
철
금
속

-1
.4
50

조
립
금
속

-3
.3
63

0.
26
6

2.
80
0

0.
14
8

-0
.1
26

-0
.1
42

0.
15
5

-0
.0
14

-0
.3
68

기
타
제
조

-5
.2
22

-0
.1
99

-2
.1
24

-1
.1
05

-0
.4
07

-1
.2
12

-4
.3
57

-2
.6
75

-1
.5
38

-1
.5
43

-3
.6
31

-1
.9
38

-2
.6
04

-3
.0
85

-6
.3
09

3.
34
6

에
너
지
다
소
비

0.
02
4

-0
.0
98

0.
04
8

0.
00
5

-1
.1
75

1.
22
1

-0
.1
62

0.
09
6

0.
92
0

-0
.2
57

0.
11
6

-0
.7
99

0.
01
7

0.
02
4

-0
.1
25

0.
0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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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비용비중( ) 노동 비용비중( ) 에너지 비용비중( )


-0.287

(0.385)


2.794***

(0.379)


-1.506***

(0.403)


0.231***

(0.046)


-0.229***

(0.031)


-0.002

(0.033)


-0.229***

(0.031)


0.255***

(0.041)


-0.025

(0.030)


-0.002

(0.033)


-0.025

(0.030)


0.028

(0.035)


0.090**

(0.035)


 -0.183***

(0.027)


0.092***

(0.033)

<부표 9> 수송부문 생산요소 비용비중함수 추정결과: 기본모형

 석유비용 비중( ) 가스비용 비중( ) 전력비용 비중( )


0.995***

(0.003)


0.002

(0.004)


0.0005

(0.004)


0.004

(0.005)


0.012**

(0.005)


-0.017***

(0.002)


0.012**

(0.005)


-0.011

(0.007)


0.001

(0.003)


-0.017***

(0.002)


0.001

(0..003)


0.016***

(0.002)

<부표 10> 수송부문 에너지원 비용비중함수 추정결과: 기본모형

 stock price changes  labor price changes energy price changes

 0.029  -0.265  0.323

 -0.306  0.048  0.292

 0.276  0.216  -0.615

<부표 11> 수송부문 생산요소 수요의 가격탄력성: 기본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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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 price changes gas price changes elec price changes

 -0.623  1.079  -0.791

 0.019  -1.650  0.082

 -0.012  0.072  0.101

<부표 12> 수송부문 에너지원 수요의 가격탄력성: 기본모형

 석유비용 

비중( )
석탄비용비중( ) 가스비용 비중( )

수력원자력비용 

비중( )


0.323***

(0.051)


0.020

(0.041)


-0.026

(0.046)


0.682***

(0.031)


-0.291***

(0.048)


0.201***

(0.026)


0.146***

(0 .031)


-0.056***

(0.013)


0.201***

(0.026)


-0.027

(0.021)


-0.095***

(0.023)


-0.078***

(0.010)


0.146***

(0.031)


-0.095***

(0.023)


0.043

(0.041)


-0.094***

(0.009)


-0.056***

(0.013)


-0.078***

(0.010)


 -0.094***

(0.009)


 0.230***

(0.014)

<부표 13> 발전부문 에너지원 비용비중함수 추정결과: 기본모형

 stock price changes  labor price changes energy price changes

 -0.333  -7.402  0.187

 -0.976  11.993  -0.087

 1.309  -4.590  -0.1005

<부표 14> 발전부문 생산요소 수요의 가격탄력성: 기본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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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 price changes coal price changes gas price changes
hydro-nuclear price 

changes

 -4.947  1.864  0.597  -0.039

 2.881  -1.148  -0.245  -0.044

 2.261  -0.601  -0.594  0.071

 -0.295  -0.215  0.141  -0.087

<부표 15> 발전부문 에너지원 수요의 가격탄력성: 기본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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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자
본
 비

용
비
중
(

)
환
경
관
련
자
본
 비

용
비
중
(

)



















제
조
업

0.
45
1

(0
.2
84
)

0.
16
7*
**

(0
.0
64
)

0.
04
9*

(0
.0
30
)

-0
.1
65
**
*

(0
.0
53
)

-0
.0
51
*

(0
.0
29
)

0.
05
2*
**

(0
.0
06
)

0.
45
5*
**

(0
.1
14
)

0.
04
9*

(0
.0
30
)

 -
0.
01
8

(0
.0
23
)

0.
08
6*
**

(0
.0
20
)

-0
.1
17

(0
.0
20
)

0.
00
07
**
*

(0
.0
02
)

음
식
담
배

-3
.4
65
**

(1
.4
85
)

0.
30
0*
**

(0
.0
80
)

0.
00
05

(0
.0
13
)

-0
.2
54
**
*

(0
.0
71
)

-0
.0
46
**
*

(0
.0
12
)

0.
30
7*
**

(0
.1
01
)

0.
20
0

(0
.4
08
)

0.
00
05

(0
.0
13
)

-0
.0
02

(0
.0
14
)

0.
02
1

(0
.0
19
)

-0
.0
19
**

(0
.0
08
)

-0
.0
07

(0
.0
26
)

섬
유
의
복

-0
.7
87

(3
.4
82
)

0.
00
5

(0
.0
78
)

0.
04
2

(0
.0
33
)

 -
0.
01
0

(0
.0
73
)

-0
.0
37

(0
.0
29
)

0.
08
0

(0
.1
89
)

1.
47
2

(1
.4
08
)

0.
04
2

(0
.0
33
)

0.
00
2

(0
.0
32
)

0.
04
3*

(0
.0
24
)

-0
.0
87
**
*

(0
.0
22
)

-0
.0
55

(0
.0
74
)

목
재
나
무

 4
.1
64
**
*

(0
.8
31
)

0.
15
5*
**

(0
.0
48
)

-0
.1
77
**
*

(0
.0
31
)

0.
08
6*

(0
.0
47
)

-0
.0
64
**

(0
.0
30
)

-0
.2
44
**
*

(0
.0
58
)

1.
56
1*

(0
.8
87
)

-0
.1
77
**
*

(0
.0
31
)

0.
08
3*
*

(0
.0
37
)

0.
16
3*
**

(0
.0
37
)

-0
.0
69
**
*

(0
.0
23
)

-0
.1
16
*

(0
.0
61
)

펄
프
인
쇄

-1
.3
56
**

(0
.5
60
)

0.
34
9*
**

(0
.0
56
)

-0
.0
41
*

(0
.0
24
)

-0
.2
57
**
*

(0
.0
51
)

-0
.0
50
**

(0
.0
20
)

0.
19
5*
**

(0
.0
41
)

0.
00
5

(0
.2
46
)

 -
0.
04
1*

(0
.0
24
)

0.
02
4

(0
.0
18
)

0.
01
2

(0
.0
20
)

0.
00
5

(0
.0
12
)

-0
.0
05

(0
.0
17
)

석
유
화
학

0.
54
8*
**

(0
.0
14
)

0.
04
8*

(0
.0
55
)

-0
.2
65
**
*

(0
.0
26
)

-0
.3
31
**
*

(0
.0
41
)

0.
21
6*
**

(0
.0
35
)

0.
21
8

(0
.2
59
)

0.
04
8*

(0
.0
26
)

-0
.0
65
**
*

(0
.0
25
)

0.
07
9*
**

(0
.0
26
)

-0
.0
61
**

(0
.0
24
)

-0
.0
07

(0
.0
23
)

비
금
속

 6
.2
11
**
*

(0
.8
70
)

0.
10
8*
*

(0
.0
44
)

-0
.1
55
**
*

(0
.0
24
)

0.
12
9*
**

(0
.0
39
)

-0
.0
82
**
*

(0
.0
19
)

-0
.3
46
**
*

(0
.0
58
)

2.
43
3*
**

(0
.6
95
)

-0
.1
55
**
*

(0
.0
24
)

0.
04
1*

(0
.0
23
)

0.
14
1*
**

(0
.0
26
)

-0
.0
27
**

(0
.0
10
)

-0
.1
72
**
*

(0
.0
45
)

1차
금
속

-0
.2
30

(0
.8
31
)

0.
01
8

(0
.1
15
)

0.
16
9*
*

(0
.0
74
)

-0
.1
67
**
*

(0
.0
38
)

-0
.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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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
83
)

0.
1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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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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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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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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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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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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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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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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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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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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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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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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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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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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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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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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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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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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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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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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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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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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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85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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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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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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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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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제
조

-0
.9
86

(0
.6
35
)

0.
29
1*
**

(0
.0
86
)

-0
.0
56

(0
.0
38
)

-0
.2
89
**
*

(0
.0
8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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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2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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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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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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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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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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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6

(0
.0
38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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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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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
46
)

0.
01
1

(0
.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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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4

(0
.0
34
)

에
너
지
다
소
비

0.
12
4*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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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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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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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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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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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3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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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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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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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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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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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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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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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비
용

비
중

(
)

에
너

지
 비

용
비

중
(

)



















제
조
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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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0
.2
58
)

-0
.1
65
**
*

(0
.0
53
)

0.
08
6*
**

(0
.0
2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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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0
5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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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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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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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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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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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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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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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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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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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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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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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2
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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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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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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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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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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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식
담
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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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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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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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

(0
.0
7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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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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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0
.0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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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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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4
)

-0
.3
00
**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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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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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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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0
.0
46
**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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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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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9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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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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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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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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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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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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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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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
격
 변

화
노
동
가
격
 변

화
에
너
지
가
격
 변

화

























제
조
업

-0
.1
60

0.
15
9
-0
.0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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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9
93

-3
.0
86

 1
0.
3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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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
1
-0
.0
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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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4
28

 0
.2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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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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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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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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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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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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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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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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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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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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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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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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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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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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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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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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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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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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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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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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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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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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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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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
07
8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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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8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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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5
33

0.
64
3

-0
.1
39

목
재
나
무

-0
.2
07

-0
.4
89

0.
74
4

-0
.0
48

-3
4.
98
6
15
.6
23

32
.9
75

-1
3.
61
3

0.
53
1

0.
3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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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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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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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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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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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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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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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펄
프
인
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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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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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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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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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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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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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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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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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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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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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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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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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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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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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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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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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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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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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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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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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7

-0
.8
5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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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
.4
45

8.
00
5

-5
.5
55

-0
.8
34

0.
33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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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39
8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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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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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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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
33
6

비
금
속

-0
.3
32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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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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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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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2.
27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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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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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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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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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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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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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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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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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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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2
0
-0
.6
20

0.
60
8

0.
28
3

-0
.5
14

0.
56
7

-0
.3
36

비
철
금
속

0.
03
5

-0
.0
59

-0
.0
53

0.
07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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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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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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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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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립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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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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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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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7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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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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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제
조
업

0.
08
7*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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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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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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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0
.0
13

(0
.0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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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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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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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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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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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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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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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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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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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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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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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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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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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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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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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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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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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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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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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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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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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

(0
.0
07
)

0.
05
6*
**

(0
.0
19
)

석
유
화
학

0.
00
8

(0
.0
11
)

0.
00
6

(0
.0
04
)

-0
.0
05

(0
.0
04
)

0.
00
6

(0
.0
07
)

-0
.0
08

(0
.0
05
)

-0
.0
20

(0
.0
15
)

-0
.1
79
**
*

(0
.0
11
)

0.
00
07

(0
.0
04
)

-0
.0
08

(0
.0
05
)

0.
18
7*
**

(0
.0
11
)

비
금
속

0.
07
1*
*

(0
.0
36
)

0.
04
0*
**

(0
.0
14
)

-0
.0
47
**
*

(0
.0
16
)

0.
08
7*
**

(0
.0
24
)

-0
.0
80
**
*

(0
.0
17
)

0.
17
0*
**

(0
.0
36
)

0.
01
0

(0
.0
11
)

-0
.1
06
**
*

(0
.0
13
)

-0
.0
80
**
*

(0
.0
17
)

0.
17
6*
**

(0
.0
19
)

1차
금
속

0.
15
5*
**

(0
.0
41
)

0.
04
6*
**

(0
.0
15
)

 -
0.
02
3

(0
.0
16
)

0.
10
9*
**

(0
.0
28
)

-0
.1
32
**
*

(0
.0
24
)

0.
21
8*
**

(0
.0
56
)

0.
15
2*
**

(0
.0
15
)

-0
.1
46
**
*

(0
.0
20
)

-0
.1
32
**
*

(0
.0
24
)

0.
12
6*
**

(0
.0
31
)

비
철
금
속

0.
05
1

(0
.0
80
)

-0
.0
27

(0
.2
10
)

0.
01
7

(0
.0
26
)

-0
.0
01

(0
.2
29
)

0.
01
1

(0
.0
42
)

-0
.0
03

(0
.0
31
)

-0
.0
06

(0
.0
24
)

-0
.0
02

(0
.0
13
)

0.
01
1

(0
.0
42
)

-0
.0
02

(0
.0
24
)

조
립
금
속

0.
12
2*
*

(0
.0
62
)

0.
00
9

(0
.0
26
)

-0
.0
08

(0
.0
17
)

0.
06
9*

(0
.0
37
)

-0
.0
70

(0
.0
45
)

0.
86
8*
**

(0
.1
34
)

0.
10
1

(0
.0
75
)

0.
00
6

(0
.0
24
)

 -
0.
07
0

(0
.0
45
)

 -
0.
03
7

(0
.1
08
)

기
타
제
조

0.
41
0*
*

(0
.1
89
)

0.
32
8*
**

(0
.0
60
)

-0
.1
70
**
*

(0
.0
63
)

0.
24
1*
*

(0
.1
16
)

-0
.3
99
**
*

(0
.1
23
)

-0
.8
08
**

(0
.3
24
)

-0
.0
36

(0
.1
25
)

-0
.2
50
**

(0
.0
98
)

-0
.3
99
**
*

(0
.1
23
)

0.
68
6*
**

(0
.2
09
)

에
너
지
다
소
비

0.
03
9*
*

(0
.0
18
)

0.
00
9

(0
.0
06
)

-0
.0
11

(0
.0
07
)

0.
03
8*
**

(0
.0
10
)

-0
.0
36
**
*

(0
.0
09
)

0.
06
2*
*

(0
.0
24
)

-0
.1
47
**
*

(0
.0
09
)

-0
.0
07

(0
.0
09
)

-0
.0
36
**
*

(0
.0
09
)

0.
19
1*
**

(0
.0
13
)

<부
표
 1
7>
의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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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유
가
격
 변

화
석
탄
가
격
 변

화
가
스
가
격
 변

화
전
력
가
격
 변

화

























제
조
업

-0
.1
55

-0
.0
74

0.
12
1

0.
00
4

-0
.8
66

0.
84
8

-0
.2
45

0.
15
8

1.
03
4

-0
.1
79

-0
.2
05

-0
.7
53

0.
00
6

0.
02
0

-0
.1
32

0.
00
1

음
식
담
배

-1
.4
06

0.
10
6

0.
41
7

0.
56
8

11
.3
51

8.
02
4

-1
7.
57
3
-2
.1
16

0.
90
1

-0
.3
54

-0
.2
29

-0
.6
32

0.
24
7

-0
.0
08

-0
.1
27

-0
.4
26

섬
유
의
복

-0
.8
17

0.
05
9

0.
52
9

0.
08
9

2.
30
7

-0
.3
23

-3
.8
41

1.
71
8

0.
90
7

-0
.1
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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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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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2

0.
02
9

0.
01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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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73

목
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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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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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8
5

0.
81
5

0.
12
9

1.
18
3

-4
.2
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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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2
75

0.
52
7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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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쇄

-0
.7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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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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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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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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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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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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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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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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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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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0.
34
1

0.
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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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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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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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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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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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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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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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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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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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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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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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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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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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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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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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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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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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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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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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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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24
2

-0
.3
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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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
.0
05

-0
.1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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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
13

0.
02
1

-0
.7
8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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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0
78

-0
.1
66

-0
.4
06

비
철
금
속

-1
.3
28

조
립
금
속

-3
.3
58

0.
27
6

2.
90
4

0.
15
4

-0
.1
15

-0
.0
38

0.
16
1

-0
.0
03

-0
.2
64

기
타
제
조

-3
.9
53

0.
42
1

-0
.3
72

-0
.5
66

0.
86
1

-0
.5
91

-2
.6
04

-2
.1
36

-0
.2
69

-0
.9
23

-1
.8
79

-1
.3
99

-1
.3
35

-2
.4
64

-4
.5
56

3.
88
5

에
너
지
다
소
비

-0
.2
41

-0
.1
20

0.
03
4

-0
.0
82

-1
.4
41

1.
19
9

-0
.1
76

0.
00
8

0.
65
4

-0
.2
79

0.
10
2

-0
.8
88

-0
.2
48

0.
00
2

-0
.1
3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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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본 

비용비중( )

환경관련자본 

비용비중( )
노동 비용비중( )

에너지 

비용비중( )


-23.427

(43.257)


-189.339***

(36.218)


380.014***

(40.097)


-166.247***

(34.885)


14.806**

(6.347)


3.781

(3.872)


-16.878***

(4.244)


-1.708

(3.885)


3.781

(3.872)


3.581

(4.038)


-2.702

(4.018)


-4.660

(2.852)


-16.878***

(4.244)


-2.702

(4.018)


56.452***

(5.464)


2.751

(3.235)


-1.708

(3.885)


-4.660

(2.852)


2.751

(3.235)


3.616

(3.216)


7.670**

(3.887)


13.375***

(3.206)


-29.669***

(3.522)


8.622***

(3.064)

<부표 19> 수송부문 생산요소 비용비중함수 추정결과: 확장모형

 석유비용 비중( ) 가스비용 비중( ) 전력비용 비중( )


 0.995***

(0.003)


0.002

(0.004)


0.0005

(0.004)


0.004

(0.005)


0.012**

(0.005)


-0.017***

(0.002)


0.012**

(0.005)


-0.011

(0.007)


0.001

(0.003)


-0.017***

(0.002)


0.001

(0.003)


0.016***

(0.002)

<부표 20> 수송부문 에너지원 비용비중함수 추정결과 : 확장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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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본가격 변화
환경관련자본가격 

변화
 노동가격 변화 에너지 가격 변화

 49.223  108.681  -43.684  -5.702

 12.785  101.685  -7.006  -16.329

 -56.533  -77.074  43.236  10.046

 -5.476  -133.292  7.454  11.985

<부표 21> 수송부문 생산요소 수요의 가격탄력성: 확장모형

oil price changes gas price changes elec price changes

 11.574  13.277  11.405

 0.233  -1.436  0.297

 0.176  0.261  0.289

<부표 22> 수송부문 에너지원 수요의 가격탄력성: 확장모형

일반자본 

비용비중( )

환경관련자본 

비용비중( )
노동 비용비중( )

에너지 

비용비중( )


0.647

(0.722)


-0.206

(0.128)


1.203***

(0.358)


-0.644

(0.793)


0.455***

(0.052)


-0.0002

(0.017)


-0.047**

(0.019)


-0.407***

(0.050)


-0.0002

(0.017)


0.006

(0.020)


-0.003

(0.005)


 -0.002

(0.008)


-0.047**

(0.019)


-0.003

(0.005)


0.035**

(0.015)


0.015

(0.022)


-0.407***

(0.050)


-0.002

(0.008)


0.015

(0.022)


0.394***

(0.055)


0.193

(0.077)


0.020

(0.013)


-0.113***

(0.035)


-0.099

(0.084)

<부표 23> 발전부문 생산요소 비용비중함수 추정결과: 확장모형



부 록  233

 석유비용 

비중( )
석탄비용비중( )

가스비용 

비중( )

수력원자력비용 

비중( )


0.265***

(0.048)


0.064*

(0.038)


0.024

(0.042)


0.645***

(0.020)


-0.247***

(0.054)


0.163***

(0.026)


0.143***

(0.037)


-0.059***

(0.011)


0.163***

(0.026)


-0.021

(0.020)


-0.086***

(0.022)


-0.055***

(0.008)


0.143***

(0.037)


-0.086***

(0.022)


0.015

(0.040)


-0.072***

(0.007)


-0.059***

(0.011)


-0.055***

(0.008)


-0.072***

(0.007)


0.187***

(0.008)

<부표 24> 발전부문 에너지원 비용비중함수 추정결과: 확장모형

 일반자본가격 변화
환경관련자본가격 

변화
 노동가격 변화 에너지 가격 변화

 3.352  0.090  -2.812  -0.366

 0.012  -0.563  -0.198  0.012

 -0.425  -0.210  1.182  0.034

 -2.940  0.683  1.827  0.319

<부표 25> 발전부문 생산요소 수요의 가격탄력성: 확장모형

oil price changes coal price changes gas price changes
hydro-nuclear price 

changes

 -4.305  1.552  0.618  -0.014

 2.398  -1.042  -0.167  0.045

 2.338  -0.409  -0.581  0.228

 -0.111  0.219  0.450  0.060

<부표 26> 발전부문 에너지원 수요의 가격탄력성: 확장모형



<국문요약>

녹색성장 세제의 설계와 경제적 효과

김승래․김지영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및 자원위기로 인한 경제활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탄소세, 환경세 등을 도입하고, 기업

의 친환경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각종 친환경적 조

세개편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중기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국제적으로 녹색경쟁시대에 미래성장 동력으로 녹색

기술․산업의 육성 및 수출전략화와 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

소세 도입 등 관련 친환경 세제개편의 구체적 실천수단 마련을 모색하

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관련 세제의 운용 방향은 기본적으로 

탄소세 등 환경세적 기능 강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 및 녹색성장 구현

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그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제고는 에너지

복지 등 직접 재정지원 강화와 환급 등의 세출측면에서의 보조적 수단

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기존 에너지세제의 운용에서 환경세적 관점을 강화할 

경우, OECD 국가들과 같이 에너지원 간 세율 책정을 기후변화를 포함

한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비용에 따라 더욱 합리화하고, 녹색성장 대책

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별도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

여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관련 세제는 환경세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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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하면서 탄소세적 기능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세,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타 소득관련 세제

의 부담 완화를 적극 연계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식은 기존의 에너지세율 

인상보다는 탄소세목의 신규 도입 방식이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온실

가스 감축이라는 세제개편 명분 확보가 용이하며 당위성 측면에서 우

위에 있어 탄소세 신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탄소세를 명시

적으로 신규 도입할 경우, 과세기반이 보다 확대되고 세수효과가 더 

크며, 관련 세수를 녹색기술 육성, 저소득층 지원 등에 보다 탄력적으

로 활용 가능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탄소세 도입 및 강화는 법인세 완화나 

신재생에너지투자 지원과 조합할 경우에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가

장 효과적이며,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주체의 생애효용도 증진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탄소세 도입과 이전지출 확대의 조합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이를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Design and Economic Effects of 
Carbon Tax in Korea

Seung-Rae Kim․Jiyoung Kim

Korea recently set an ambitious goal of cut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30 percent below expected levels in 2020, and 

established the Comprehensive Act on Green Growth to meet the 

emission target and promote eco-friendly investment. The 

government also prepared for a variety of measures of the green 

growth and will put those plans into action. 

Nonetheless, the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further the full 

environmental costs and other external costs in setting tax rates on 

energy, phasing out various exemptions and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and introduce a carbon tax to curb CO2 emissions in the 

near future.  

Based on experience in some OECD countries, Korea could 

gradually (but ultimately) shift more some of tax burdens from 

income to energy, while addressing properly their potential impact o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distributional concerns.

According to this study, the appropriate size of carbon tax revenue 

would be about 10 trillion Won (approximately 1% of GDP) that 

could be used to promote eco-friendly investment and development 

in Korea. However, from experience in countries that have al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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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ed eco tax reform in Europe, we may need a gradual 

phasing-in of the environmental tax reforms and the use of a public 

information campaign for stronger incentives. 

Moreover, there are still ways to go, even though the government 

got off to a first step to eco-sound fiscal policies.  Compared with 

other OECD countries, Korea has less energy-efficient industrial 

structures with complicated fiscal policies and large differences of tax 

burdens on each energy-demanding sectors.   In order to implement 

the Korea's new scheme successfully, a key theme “green taxes" 

would be essential to provide a greater efficiency gain through 

helping to ‘get the prices right' associated with their environmental 

externalities. 

Also, it is required to consider secondary instruments such as direct 

compensation payments, price support and tax exemptions for unfair 

burdens of low-income households and more energy-vulnerable 

sectors. All those approaches might be offset of distributional 

consequences as mitigating the harmfulness of eco-motivated fiscal 

policies. 

Lastly, it is pretty obvious that the more we delay action, the more 

cost we pay. If we invest green technology in recent economic 

slowdown, we will have a global initiative that would make our 

economy more competitive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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